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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없�8년 정부수립과 함께 사면법이 공포 � 시행되면서 우리의 근대적 사

면역사는 이제 반세기를 넘어섰습니다 �. 그 동안 사면은 국경일이나 정권교

체의 정국 전환 등의 시점에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행해지면서 국민적

대화합을 꾀한 경우도 있었지만 �, 그 본래의 목적을 넘어 남용된 경우가 많

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사면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고 지나치게 잦은 시행이나 규모가 큰 특별사면도

국민들의 볍 존중의식을 둔감케 하는 폐해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를 갖기 때

문에 적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었을 때는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법으로 정당하게 단

죄한 사람을 정치적 목적으로 혹은 선심용으로 사면을 통해 방면하는 일

이 반복된다면 법집행의 형평성은 훼손되고 사회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면이 행해질 때마다 적정성의 논의와 함께 사면법제의

개선필요성이 주장되어 왔지만 사면법은 제정 후 지금까지 �5�0 년이 넘도록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 바람직한 사면제도를 정착시

키기 위해서는 사면에 대한 공론을 형성해 나가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꾸

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면권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 연구는 현행법상의 사면제도와 사면현황을 정리한 후 민주적 법치국

가의 관점에서 사면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모색함과 아

울러 우리 현실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근 사면법제의

개선책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 연구는 매우 시

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사면법제의 비교



법적 연구 �, 설문조사결과 및 개선방안은 사면법 개정논의에서 많은 시사점

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 자리를 벌어서 이 연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

도록 도와주신 관련기관 여러 분께 감사드리며 �, 이 연구를 담당한 연구팀

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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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없�8년 사면법이 제정된 이래 국경일이나 정권교체의 정국 전환 등의 시

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사면이 행해져 왔고 �, 그때그

때 마다 우리의 정치와 사회상황의 굴곡과 변화가 사면을 통하여 반영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법권의 행사에 개입

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적정하고 공평하게 행

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었을 경우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반세기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이어진 우리 사면의 현실을

보면 대체로 부정적 평가가 동의를 얻을 정도로 남용과 오용으로 점철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기간의 독재정권 시대에서는 법의 권위와 국민의

공감대를 외면하면서 사면권을 발동하여 권력유지의 도구로 이용하여 사

면권자의 전횡을 드러냈었다 �.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도 권력

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 부패정치인 �, 재벌경제사범들이 사면의 주된

대상이 되면서 법질서와 국민의 법준수의식을 훼손시키는 사면권의 남용

은 그치지 않았다 �. 이렇게 계속된 부적정한 사면행사는 사면권자의 사면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 사면권

자의 자기절제에만 맡기기에는 불안정한 우리 현실에서 권한을 통제할 최

소한의 절차를 두지 않은 사면법제의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면이 행해질 때마다 적정성의 논의와 함께 사면법제의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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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되어 왔지만 �, 사면법은 제정 후 지금까지 �5�0 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법상의 사면제도와

사면현황을 정리한 한 후 �, 민주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자의적 사면권 행

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모색해 보고 우리 현실에 적합한 개

선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제 �2절 연구방법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 사면제도의 개선책의 모색이 중심이 되므로 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문헌연구를 함과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

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일반인과 법조계의 의견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

사변의 본질 및 한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우선 사변제도의 역사적

측면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사면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 그와 관련

해서는 주로 문헌연구와 통계를 참고하였고 �, 외국의 경우 사면절차규정 외

에도 사면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사변에 대한 조사는 현행사변제도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과 응답에 초점을 두었고 �, 조사대상은 일반인과 법조인 및 법대교수를 포

함한 전문법률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일반인들에 대한 조사는 규모는 작

지만 확률적 표집방법을 준수하며 실시하려고 하였다 �. 일반인 조사의 모집

단은 전국 �7대 도시 �(특별시 및 광역시 �) 에 거주하는 만 �2�0 세 이상의 성인

남녀이며 �, 일반인 표본 수는 �2�5�0 명이다 �. 일반인에 대하여는 전화조사를 통

한 방법을 취하였다 �. 전문법률가에 대한 조사는 접근방법 상의 어려움 등

으로 인해 주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를 중심으로 판사 �, 검사 �, 변호사 �, 법

대교수들을 상대로 실시하였다 �. 전문법률가 표본 수는 총 �1�6�3 명이고 �, 조사

방법은 대상에 따라 방문조사 �,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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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9 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면 �,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사띤은 대통령이 갖는 사법에 관한

정책적 권한의 하나로서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

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

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사면이라는 용어사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협의의 사면이라고 함에 반하여 그 외에 감형과 복권까지도

포괄하여 광의의 사면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기도 한다�. 헌법 제 �7�9 조 제�3항

에서는 사면 �, 감형 �, 복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그

에 따라 �1없�8년 �8월 �3�0 일 사면법이 법률 제 �2호로 공포 � 시행되었다 �. 사면

법에서는 사면의 종류 �, 대상자 �, 요건 �, 절차 �,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1절 사면의 종류와 절차

�1�. 일 반사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해당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대상

으로 그 형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선고를 받지 아

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면법 제�3조 제 �1

호 �, 제 �8조 제�2항 �, 제 �5조 제�1항 제 �1호 �)�.

일반사면의 경우 일률적인 형벌효과의 면제는 법의 일반적 타당성을 해

치고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지나친 월권을 가져오기 쉬우므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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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제한을 가하는 의미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에 의하도록 한다 �. 우리 현행법에서는 일반사면을 대통령령으로써 행

하도록 하고 �(사면법 제�8조 제 �1항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8�9 조

제�3호 �)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 헌법 제�7�9 조 제�2항 �)�.

일반사면을 받은 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고 �(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2호 �)�,

아직 기소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공소권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검찰에서

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범칙행위를 한 자의 경

우에는 범칙자가 아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만일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변 즉결심판

에서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1�)

�2�.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

하여 주는 행위이다 �.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의 上 �I휩이 있은 다음 �(사면법

제 �1�0 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8�9 조 제�9호 �) 대통령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 헌법 제�7�9 조 제 �1항 �, 사면법 제�9조 �)�. 검찰총장은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검찰관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재감하는 교도소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제 �1�1 조 �) 특별사면에 의해서는 형의 집행만 면제되고 형선고의 효력이 상

실되지 않거나 장래에 향하여서만 상실된다는 데에 일반사면과 차이점이

있다�(제 �5조 제�1�, �2 호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앞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 �, 국무회의의 심의를

�1�) 일반사면을 받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 김병운 �, 일반사면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소고 �, 형사재판의 제문제 �, 제 �1권 �(�1�9�9�7�. �1�)�, 박영사 �4�4�1 변 이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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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지

만�, 우리의 경우 부서제도는 아직까지도 민주적 � 현대적 기능으로서의 통

제기능보다 연혁적 � 고전적 기능으로서의 책임소재확인기능이 강하여 제

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부서권에는 부서를 거부할 수 있는 실질

적 심사권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소신 있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개

인적 소신에 따라 부서를 거부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정부구성권을 갖는

우리 현실에서는 부서를 거부하는 각료를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기 때

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3�)

�3�. 감 형

감형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경감시켜 주거나 형

의 집행을 감경시켜 주는 국가 원수의 특권이다 �(사면법 제�5조 제�3�, �4 호 �)�.

감형에도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감형과 특

정인에 대한 특별감형의 두 종류가 있다�. 감형의 절차는 일반감형의 경우

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 특별감형은 법무부장관의 上申으로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써 한다 �(헌법 제�8�9 조 제�9호 �, 사면법 제�8조 제

�1항�, 제 �9조 �)�. 일반감변에는 형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지만�, 특별감형에는 원

칙적으로 형을 변경하는 효과가 없고 예외적으로 형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사면법 제�5조 제�3�, �4 호 �)�.

�4�. 복 권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인해서 상실 내지 정지된 법률상의 자격을 회복

�2�) 허영 �, 한국헌법론 �, �9�4�0�1 견 �.
�3�) 이금옥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 �4�4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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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사면법 제�5조 제�1항 �)�.

복권은 형집행을 종료하였거나 형집행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제 �6조 �)�. 복권에도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

반복권과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복권이 있다�. 그 절차는 각각

사면 �, 감형에서와 같다�.

제 �2절 사면의 현황 및 문제점

사면법이 정부수립과 함께 공포된 직후인 �1없�8년 �9월 �2�7 일 정부수립기

념사면을 시작으로 하여 �2�0�0�3 년 �1�1 월말 현재까지 약 �5�5 년간 총 �8�7 회의 사

면과 감형 및 복권이 단행되었다 �.�4�)

�1�. 일반 사면의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사면의 현황

일반사면은 건국 후인 �1없�8년 �9월과 �5 � �1�6 혁명 후인 제 �3공화국시기

�1�9�6�1 년 �6월 �, �1�9�6�2 년 �5월 �, �1�%�3 년 �8월 �, �1�%�3 년 �1�2 월 �, 제 �5공화국시기인 �1�9�8�1

년 �1월 �, 문민정부시절인 �1�9�9�5 년 �1�1 월 등 �7차례 실시되었다 �.

가 �. 제 �1차 일반사면

사면법은 �1없�8년 정부수립과 함께 행정부가 제출한 최초의 법안이었고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 법에 의거하여 �1없�8년 �9월 �2�7 일 일반사면

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 사면법과 관련해서는 “조국의광복과 정부수립에

�4�) 이 보고서 �4�0 면 이하에 첨부된 표 ‘사변�감형 �복권 현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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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현재 각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2만 여명의 죄수를 사변함으로써 조

국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이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그 제정취지를 밝히고 있

다 �. 제 �1차 일반사면은 사면법의 제정목적에도 드러나 있듯이 그야말로 광

복과 건국의 기쁨을 모든 국민이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

이 일반사면은 건국대사면 또는 정부수립기념 대사면이라고 호칭되었는

데 �, 살인 �, 방화 �, 강도 �, 강간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범죄자가 석방되어 당시

형무소의 절반 이상이 비워질 정도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1 없�5년 �8월

�1�5 일 이전에 내란죄 등 �4�1 개 항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일

반사면령에 의해 �6�,�7�9�6 명이 형무소에서 석방되었고 �, 일반감형의 혜택을 받

은 자는 �9�,�8�8�6 명 이었다 �.

나 �. 제 �2차 일반사면

제 �2차 일반사면은 �5 � �1�6 혁명 직후 혁명정부가 혁명과업수행에 범국민

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단행되었다 �. 제 �3공화국에서는 제�2

차 일반사면에 이어 �3차례의 일반사면을 실시하여 �, 약 �2년 �6개월이라는 길

지 않은 기간 동안 �4차례의 일반사면을 행하였다 �. 이렇게 빈번하게 일반사

변을 행한 것은 군사정권의 불법성을 사면이란 은전을 통해 완화하려는

의도로 그것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 �2차 일반사면은 �1�9�6�1 년 �6월 �5일의 일반사면령 �(각령 제�8호 �) 에 의해 이

루어졌다 �. 동 사면령은 동년 �6월 �6일 이전에 범한 야간통행금지시간 위반

죄 �, 도로취체규칙 �(도로교통법 �)위반죄 �, 경범죄처벌법상의 일정범죄 등을 저

지른 사람들에 대해 일반사면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동령 제 �1조 �)�.

다�. 제 �3차 일반사면

제�3차 일반사면은 �1�9�6�2 년 �5월 �1�6 일에 �5 �- �1�6 혁명 �1주년 기념으로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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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전부에 대하여 시행되었다 �. 이는 �1�9�6�2 년 �5월 �1�5 일의 일반사면령 �(각

령 제�7�4�9 호 �) 에 의해 이루어졌다 �. 동 사면령은 �1�9�6�1 년 �5월 �1�5 일 이전에 범

한 형법상의 제 �1�7�0 조 �(실화죄 �)�, 제 �1�7�1 조 �( 업무상실화 �, 중실화죄 �)�, 제 �1�7�2 조 제�2

항 �(과실폭발물파열죄 �)�, 제 �8�1 조 �(과실일수죄 �)�, 제 �1�8�9 조 �(과실교통방해죄 �, 업무

상과실교통방해죄 �, 중과실교통방해죄 �)�, 제 �2�6�6 조 �(과실상해죄 �)�, 제 �2�6�7 조 �(과실

치사죄 �)�, 제 �2�6�8 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중과실치사상죄 �)�, 제 �$�4 조 �( 업무상과

실장물죄 �, 중과실장물죄 �) 등 과실범죄와 국방경비법상의 일정 범위의 범

죄 �, 해양경비법상의 일정 범위의 범죄�, 국군징계법령에 해당되는 비위를

행한 사람들에 대한 일반사면을 규정하였다 �(동령 제 �1조 �)�.

라 �. 제 �4차 일반사면

제�4차 일반사면은 �1�%�3 년 �8월 �1�5 일에 광복절을 기념하여 실행되었다 �. 이

는 �1�%�3 년 �8월 �1�4 일의 일반사면령 �(각령 제 �1�4�1�4 호�) 에 의해 이루어졌다 �. 동

사면령은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재판이 확

정된 자로서 �, �1�%�3 년 �8월 �1�4 일까지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 �6�1 조 또는 통법 제�6�4 조의 경우에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잃 �5조 또는 동법

제잃�6조의 청구를 하였거나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군법회의법 제�3�8�2 조 또는

동법 제�$�3 조의 청구를 하였을 때와 형법 제�6�3 조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및 즉결심판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아 �l�g�3 년 �8월 �1�4 일까지 확정된 자로서 �,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일반사면을 규정하였다 �. 다만

동 사면령은 형법상의 내란 �, 외환�, 아편 �, 통화�, 살인 �, 약취 �, 유인 �, 정조에 관

한 죄 등과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와 국방경비법 �, 해안경비법 및 군형법상

의 중범죄를 범한 자를 일반사면에서 제외하였다 �(동령 제 �1조 �)�.

마 �. 제 �5차 일반사면

제 �5차 일반사면은 �1�%�3 년 �1�2 월 �1�6 일 제 �3공화국의 탄생을 거국적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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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뜻에서 �1�%�3 년 �1�2 월 �1�4 일의 일반사면령 �(각령 제 �1�6�7�8 호 �) 에 의해 이

루어졌다 �. 동 사면령은 그 해 �1�%�3 년 �1�1 월 �3�0 일 이전에 행한 범죄 중 중대

한 범죄를 제외한 범죄 및 징계 또는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자에 대한 일반사면을 규정하였다 �(동령 제 �1조 �)�. 형법전상의 범죄 중에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 �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 �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 �1�0 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 �1�1 장 무고의 죄 �, 제 �1�2 장

신앙에 관한 죄 �, 제 �1�9 장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 제 �2�1 장 인장에 관한 죄 �,

제 �2�2 장 성풍속에 관한 죄 �, 제 �2�3 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 �2�6 장 과실치

사상의 죄 �, 제 �2�7 장 낙태의 죄�, 제 �3�3 장에서 제�3�7 장까지 명예 � 신용 � 비밀침

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죄 제�4�0 장 횡령 � 배임죄 등의 죄와

과실범죄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 �.

바 �. 제 �6차 일반사면

제 �6차 일반사면은 �1�9�8�1 년 �1월 �3�1 일의 일반사면령 �( 대통령령 제�1�0�1�9�4 호 �)

에 의해 이루어졌다 �. 동 사면령은 �1�%�0 년 �1�2 월 �2�9 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 � 현직공무원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 �(�1�%�0 년

�7월 �1 일 이후 파면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자 이후 금품수수의 비위를 범한

자는 제외 �) 에 대한 일반사면을 규정하였다 �. 제 �6차 일반사면도 또 하나의

정국전환시기에 행하여진 인기만회책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

사 �. 제 �7차 일반사면

제�7차 일반사면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광복 �5�0 주년을 경축하고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년 �1�2 월 �3�0 일에 단행되었

다 �. 이는 �1�%�5 년 �1�2 월 �2일의 일반사면령 �( 대통령령 제�1�4�8�1�8 호 �) 에 의해 이루

어졌는데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대폭적

인 일반사면을 행하였고�, 과거의 일시적인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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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도 징계사변을 실시하였다 �.

동 사면령의 내용에는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 형사사건

에 대한 사면으로는 �1�9�9�5 년 �8월 �1�0 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등 �3�5 개 법률위

반의 죄를 범한 자들이 대상이 된다 �(동령 제 �1조 �1항 �)�.�5�) 징계사건에 대해서

는 �1�9�9�3 년 �2월 �2�4 일 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및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 � 현직공무원을 사면하되 �, 파변 � 해임처

분을 받은 자와 금품 및 향응수수 �, 공금횡령 � 유용의 비위를 범한 자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동령 제 �1조 제�2항 �)�.

이에 의해 �4�,�8�0�2�, α�U여명의 교통법규위반자 �, 문민정부 출범이전

등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던 �5�3�,�O�m 명의 전 � 현직 공무원 �, 통고처분 및

즉심관련자 �1�8�5 만명 �, 일반형사사건 관련자 �7�6�5�, α�B명 등이 사면되었다 �. 그
밖에 벌과금과 범칙금이 면제된 사람이 �1�3�6 만명 �(면제총액 �5�1�8 억원 �) 에 이르

는 등 일반사면조치로 혜택을 입은 사람은 모두 �7�4�7 만여 명이었다 �.

공직비

리

�(�2�) 일반사면의 문제점

일반사면의 경우 대부분 국민 대화합의 차원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5�) �1�)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죄 �, �2�) 개항질서법위반죄 �, �3�) 건축법 제�8�0조 제�1호 위반의 죄�, �4�)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5�)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종전의 계량법을 포함 �)위반죄 �, �6�) 공연법위
반죄 �, �7�)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 �, �8�) 공유수면매립법위반죄 �, �9�)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
법률위반죄�, �1�0�)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죄 �, �1�1�) 도로교통법위반죄 �, �1�2�) 동물보호볍위반죄 �,

�1�3�)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 �, �1�4�) 민방위기본법위반죄 �, �1�5�) 소방법 제 �1�1�6 조 또는 제

�1�1�7 조 위반의 죄 �, �1�6�) 수산업법 �( 저�1�9�4 조 �, 제 �9�5 조 제 �1호 및 제�9�6 조 제�6호의 규정을 제외 �)

위반의 죄 �, �1�7�) 수자원보호령 �( 제 �3�0 조 제�4호의 규정 제외 �) 위반의 죄 �, �1�8�) 어선볍위반죄 �, �1�9�)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죄 �, �2�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 �, �2�1�) 인장업법위반죄 �, �2�2�) 자동차
관리법 �( 제 �7�0 조 및 제�7�1 조의 규정을 제외 �) 위반의 죄 �, �2�3�)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 �2�4�) 자
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위반죄 �, �2�5�) 전당포영업법위반죄 �, �2�6�) 주민등록법위반죄 �, �2�7�) 지방
공기업법위반죄 �, �2�8�)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 �2�9�) 초지법위반죄 �, �3�0�) 축산물
위생처리법위반죄 �(제 �2�1 조의 규정을 제외 �)�, �3�1�) 축산업법위반죄 �, �3�2�)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
에관한법률위반죄�, �3�3�) 측량법위반죄 �, �3�4�)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 �3�5�) 향토예비
군설치법위반죄 등이 그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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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선에서 행해졌지만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

황과 연결되면서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정치집단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새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속성을 볼 수 있다�.

�1없�8년 제 �1차 건국대사면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건국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신국가가 은사를 베풀려는 목적으로 행해졌다 �.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

규모의 전면사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당시 국회의 사면

법안 토의과정에서는 이 사면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의 이면에는 사면대상

자 중에 악질범 등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면사면은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6�) 법원에서

는 면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종결시켜 사무가 줄었지만 �, 사면된 범죄

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는 입증할 길이 막히다시피

하여 불만이 많았다 그리하여 후대에 와서도 우리 국민들의 희박한 준법

정신과 관련하여 과거의 건국대사면이 그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

기도 한다 �.�7�)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건국대사면은 식민시대의 부당한 법령

과 그에 따른 재판으로부터의 과거청산의 의미와 독립 후 전환기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크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나 �1�9�6�1 년 �5 � �1�6 혁명 이후부터 약 �2년 �6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단행된 제�2차부터 제�5차까지 �4차례의 일반사면은 군사정권의

불법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만회책으로 은사를 베푼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 특히 �1�%�3 년 �1�2 월 �1�4 일의 대폭적인 제�5차 일반사

면은 징계나 징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사면으로서 그 기본성격은 인기

만회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8�)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의 회고

�6�)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 국회사 �, �1�9�7�1�, �3�0 면 유진홍 의원 토론 참조 �.
�7�) 고재호�, 법조반백년 �, 박영사 �, �1�%�5�, �1�9�4 면 참조 �.

�8�) 이 사변에 대한 논평으로는 한인섭 �. 사면 반세기 �, 법과 사회 �1�9�9�9�, 제 �1�6�, �1�7 합본호 �, �2�l
면 �; 김철수 �, “사변제도의 헌법적 의의”�, 고시계 �, �1�%�4 년 �2월호 �, �2�9 변 이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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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용하면 �,
“

�5 � �1�6 쿠데타 세력들은 �.�.�. 민정이양을 앞두고 �1�%�3 년 �1�2 월

�1�4 일 대폭적인 일반사면을 단행하였는데 절도 �, 강도 �, 살인 등 몇몇 원초적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기 횡령 �, 사문서위조를 비롯하여 단독판사 사물관할

에 속하는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변을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군

정기간에 그들이 저지른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민정이양된 후 처벌될 것

이 두려워서 미리 방패막이를 한 것이라고들 평하였다 �. 나는 그 당시 형사

단독을 맡고 있었는데 굵직굵직하고 복잡한 사건의 거의가 사면대상이 되

어 모두 면소판결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 이 때의 일반사면은 박정희 대통

령이 사면권을 크게 남용한 것으로서 �, 형벌과 형사재판의 권위를 땅에 떨

어뜨리는 부당한 처사였다”고비판한다 �.�9�)

�1�9�8�1 년 �1월 징계공무원에 대한 제 �6차 일반사면 역시 �1�%�0 년 광주사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1 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이 다음

해에 단행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한 방법으로 이용하였다고

할수있다 �.

문민정부에서 행한 제�7차 일반사면은 당시 국민화합을 위하여 사상 최

대규모로 집행한다는 데 역점을 두었지만 �, 다른 한편 그러한 대규모의 사

면은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저해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 당시 문민정부

는 사면대상이 �7백 �5�0 만 명에 이르는 등 사상 최대의 사면을 실시한다고

홍보를 하였는데 �, 그 이변에는 사면은 대통령이 베푸는 일방적 은총이며 �,

국민은 시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의 사변을 지

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사면 이면에 놓여진 우리 볍현실에 대하여 많은 의

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사면대상자가 �7백만 명이 넘는다면 우리나라

사람 �4천 �3백만 명 가운데 어린이 �, 노인 등을 빼고 나면 성인인구의 대부분

이 전과자라는 말인가 �, 도대체 지킬 수 없거나 지키기 어려운 법들을 얼마

나 양산했기에 온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가라는 의문이 쏟아져 나왔다 �.�1�0�)

�9�) 변정수�, 法뻗旅情 �, 관악사�, �1�%�7�, �3�6�-�3�7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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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향토예비군설치법 �, 도로교통법 �, 소방법 �, 건축법 등 헤아릴 수 없는 수

많은 단속법규를 제정하여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한 후 �, 그 전과자들에게

다시 대통령의 큰 자비를 베푸는 식의 법 현실은 변모되어야 한다고 지적

할수있다 �.

지금까지 �7차례 행해진 일반사면들을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이 모두 급격

한 정치적 변혁기 속에서 단행되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 그 중 정부수립

직후의 제�1차 사면과 문민정부에서의 제�7차 사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집

권의 부당성에 대한 비난을 완화하거나 정권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애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특별사면의 현황 및 문제점

�(�1�) 특별사면의 현황

가 �. 제 �1공화국

제�1공화국 시기동안 실시된 특별사면 및 일반감형과 특별감형은 �1�5 회이

며 특별사면 된 자는 총 �9�,�4�4�2 명 �, 특별감형 된 사람은 �9�,�8�8�6 명이었다 �. 그밖

에 �6 � �2�5동란 중에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일반감형을 �2회 �, 특별감형을 �4회

실시한 외 휴전 이후에도 여러 차례 특별사면과 특별감형을 실시하였다 �.�1�l�)

특히 �1�9�5�0 년부터 �1�9�5�3 년 까지 전시라는 엄혹한 사정 하에서 형벌권이 극

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서 사면이 자주 행해

졌다 �. 그 당시 형별권 남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6 � �2�5 남침으로 인한 비상사

태에서 긴급한 법적 처리를 위해 급조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 �6�2�5�. 대통령긴급명령 �1호로 공포 �)과 그에 의거하여 진

�1�0�) 오영근 �, 사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교정연구 �, 제 �1�3 호 �(�2�)�0�1�)�, �2�2�6 면 참조 �; 김민배 �, 사연
권에 대한 국민의 감정과 법논리간의 갈등 �, 시민과 변호사�, �1�%�7�.�5�, 제 �4�0호 �, �8�8 면 �.

�1�l�) 법무부사 �, 법무부 �, �1�9�8�8�, �g�7�-�8�8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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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소위 ‘부역자재판’을들 수 있다 �. 특별조치령은 비상사태에 편승하여

저질러진 살인�, 방화 �, 강간 �, 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

고 �, 타인의 재물을 강취 �, 절취한 자에 대하여 사형 �,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주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 그리고 이

법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 단독판사의 관할사항으로 하였으며 �, �4�0 일 이

내에 판결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 또한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적법절차와 증거재판주의를 전적으로 무시하였다 �. 이렇게 극단적인

법이 적용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사형이나 중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 법을

적용하는 재판관들은 그 내용과 절차의 불합리성과 가혹한 형으로 인하여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l�2�) 결국 이렇게 행사된 형벌권남용

을 치유하기 위해 법률개정 이라는 방법 이외에 사면이 자주 등장하였다

고 할 수 있다 �.

나 �. 제 �2공화국

제�2공화국정부에서는 �2차례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취하였다 �. �4�1�9 의거 이

후 과도정부 하에서 �1�%�0 년 �6월 �2�5 일 �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였고 �,

제 �2공화국의 정식출범 후 국회민의원에서 정부에 제�2공화국 수립기념 특

별사변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그 해 �1�0 월 �1 일 윤보선 대통령취임에

즈음하여 특별사면 �1�,�1�5�5 명 �, 특별감형 �1�,�0�6�2 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 출범하

는 민주정부에 온 국민이 화합 동참하도록 하였다 �.�1�3�)

�1�9�6�1 년 �3월 �1�5 일 복권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1�%�0 년 �4월 �2�6 일

이전 자유당 정권하에서 반독재투쟁을 전개함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면법 제 �1�5 조 제�2항의 복권의 신청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그

집행이 변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

�1�2�) 유병진 �, 재판관의 고민 �, 서울고시학회 �, �1�9�5�7�, �7�6 변 이하 참조 �.
�l�3�) 법무부사�, 법무부 �, �1�9�8�8�, �2�1�5 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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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그 동안의 부당한 처벌을 받았던 반독재 투쟁

인사들에게 특별우대를 하여 공민권 자격을 하루 속히 회복시켜줄 수 있

도록 조치하였다 �.�l�4�)

다�. 제 �3공화국

�5 � �1�6 혁명 이후 정부는 구악을 일소하고 새시대를 창조한다는 명분으로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1�9�6�1 년의혁명과업수행에

일반사면 이외에도 �1�%�3 년 �1�2 월 �1�7 일 민정이양으로 제 �3공화국이 정식 출

범할 때까지 전후 �9회에 걸쳐 사면 � 감형 � 복권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후

광복절 �, 성탄절 등 국경일이나 �5 � �l�6 혁명기념 �, 대통령취임기념 등 국가 주

요행사 때에 소규모의 특별사면 � 특별감형 � 특별복권을 연례적으로 실시

하였다 �. 제 �3공화국 동안 행한 특별사면 �, 특별감형 및 복권은 �1�8 차례로 �, 특

별사면 받은 자가 �1�9�,�4�9�2 명 �, 감형은 �2�6�,�%�0 명 �, 복권 �1�4 명이었다 �.�l�5�)

라 �. 제 �4공화국

제�4공화국에는 �6차례의 특별사면 및 특별감형 이 있었다 �. �1�9�7�2 년 �1�2 월

�2�7 일 제 �4공화국의 출범 및 제�8대 대통령취임기념으로 특별사면 �1�2�0�3 명 �,

특별감형 �5�,�O�l�7 명 �, �1�9�7�8 년 �1�2 월 �2�7 일 제 �9대 대통령취임기념으로 특별사면

�9�8�8 명 �, 특별감형 �3�,�0�8�7 명과 일반복권의 대폭적인 인사조치가 있었으나 �, 유

신 때인 �1�9�7�9 년 광복절에는 �1 명에 대한 특별사면만 있었다 �.�1�6�)

이루어졌다 �. 제 �5공

정권을 잡은

마 �. 제 �5공화국

제�5공화국에서는 특별사면�, 특별감형 및 복권이 �2�0 회

화국 정권 때 특히 사면이 많이 행해진 것은 비정상적으로

�1�4�) 법무부사�, 법무부 �, �1�9�8�8�, �2�1�6 면 �.
�1�5�) 법무부사�, 법무부 �, �1�9�8�8�, �3�0�3 면 �.
�1�6�) 법무부사 �, 법무부 �, �1�9�8�8�. �5�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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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정권출범과정 및 그 후의 강권정치로 양산된 시국관련사범을 해결하

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1�9�7�9 년 �1�2 월 �2�3 일 제 �1�0 대 최규하 대통령의 취임

기념으로 특별사면 �5�6�1 명 �, 특별감형 �3�1 명을 실시하였다 �. �1�9�8�7 년 �7월 �1�0 일

에는 이른바 �6 � �2�9 선언 이후의 국민적 대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한다는 명

분으로 제�5공화국출범이래 최대규모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하였는데 �,

특별사면 �1�,�8�1�9 명 �, 특별복권 �4�0�1 명 �,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1�5 명 등 도합

�2�3�3�5 명에 대한 사면 �, 복권이 행하여져 �1�9�7�0 년대 유신 이후의 시국관련사

범이 거의 구제되었고 특히 김대중 내란음모관련자와 광주사태관련자들

이 해당되었다 �.�l�7�)

바�. 제 �6공화국

제�6공화국에서는 특별사면과 복권을 �7차례 행하였다 �. 정부출범과 함께

제�1�3 대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1�%�8 년 �2월 �2�7 일 �7�, 잃�4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 �, 특별감형 및 특별복권이 행하여졌고 �, �1�%�8 년 �1�1 월 �2�1 일 대통령특별

담화관련 기념 특별사면 및 �1�9�9�1 년 대통령취임 �3주년기념 특별사면을 비

롯하여 �1�%�0 년 �4월 �1�2 일에는 �K�A�L기폭파범 김현희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

었다 �.�1�8�)

특히 민간여객기 폭파로 �1�1�5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낸 살인범에 대해 형

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면하기도 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마음대로 사용하

여 지탄을 받았다 �. �1�9�8�7 년 �1�1 월 �2�9 일 �1�1�5 명 이 희 생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으로 체포된 김현희는 서울로 압송되어 재판 결과 �1�%�0 년 �3월 �2�7 일 대법

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1�9�9�0 년 �4월 �1�2 일 특

별사변으로 풀려났고 안기부 직원이 되었으며 자서전을 출간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스타가 되었다 �. 김현희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아무리

�1�7�) 법무부사 �, 법무부 �, �1�9�8�8�, �7�0�7 변 �.

�1�8�) 법무연감�, 법무부 �, �2�0�0�3�, 잃�6�-�3�3�7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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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을 했다고 하더라도 �1�1�5 명이나 한꺼번에 살해한 자를 감형도 아닌 사

면을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가해졌다 �.

사 �. 문민정부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8회의 특별사면과 복권 �, 감형이 있었다 �. 제 �1�4 대 대

통령 취임기념으로 �1�9�9�3 년 �3월 �6일에 �4�1�,�%�6 명에 대하여 특별사면 �, 복권 �,

감형을 하였다 �. 여기에는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 �5�,�8�2�3 명 �, 일반형사범

�3�6�,�%�3 명이 포함되었으며 당시 사상최대규모의 대사면조치라고 하였다 �. 사

면대상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잔형면제 �3�,�0�2�1 명 �, 형선고실효 �3�1�,�1�2�6 명 �, 감형

�1�,�0�7�6 명 �, 복권 �2�,�%�7 명 �, 사면 및 복권 �2�7�0�3 명 �, 형집행정지 �6명 �, 가석방 및

가퇴원 �9�6�7 명 이었다 �. 그리고 대사면 조치와 병행하여 향토예비군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이하의 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무혐의 처리된 때여만 명에

대해서도 컴퓨터 전과기록을 말소하였다 �.
�1�%�5 년 �8월 �1�5 일 특별사면을 통해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사정

작업의 결과 부정부패사범으로 처벌된 대부분이 특별사면 복권되었다 �. 그

밖에 무기수 �6명을 포함한 모범수 잃 �6명과 소년원생 �2�3�0 명 �, 피보호감호자

�4�7 명 등 �5�8�6 명을 가석방 �, 가출소시켰다 �.

문민정부 말기에는 무기징역�, 징역 �1�7 년의 무거운 형의 선고를 받고

�1�9�9�7 년 �4월 �1�7 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전 �, 노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

해를 넘기기도 전인 �1�9�9�7 년 �1�2 월 �2�2 일 강력한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면 �, 복권하였다�.

아 �.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1�9�9�8 년 �3월 대통령취임 기념으로 한 특별사

면에서 �1�2 � �1�2 사건 �, �5 � �1�8 사건 및 전직대통령들의 비자금사건과 관련된

자들을 사면하였다 �. 그에 대해서는 역사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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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그들의 사면은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여

론이 형성되었으나 밀어붙이듯 단행하였다 �.

�1�%�8 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한보사건과 관련되어 중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집권당의 전직 국회의원과 비리사건에 결부된 정치인들이 사면의 대

상에 포함되어 있어 비리은폐를 위한 사면이라는 혹독한 비판이 뒤따랐다 �.

�1�%�9 년 �1월 �2�4 일 ‘생계형 범죄자’ �7 껑�6명에 대해 벌금분납약속과 보증인

서명을 받은 뒤 석방하였으며 특히 밍 �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벌

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풀려난 범죄자 �2�,�6�9�3 명에 대해

사변을 단행하여 벌금잔액을 면제하였다 �. 이러한 사면은 과밀수용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인데 �, 그에 대해서는 사면은 정형

화된 형사절차의 사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노역장유치집

행을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1�9�)

�1�9�9�9 년에는 새천년을 앞두고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8 � �1�5 특별사면을 대규모로 단행하였으나 이면에는 정치적 목적

으로 남용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났다 �. 특히 김현철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

남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면서 사면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
대한변협을 포함하여 각 시민단체와 재야단체 등이 정치권력형 부정부패

의 대표적 사례인 김현철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표명 하였고

대통령자문기구인 제�2건국위조차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에게 공식건의

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사면

을 강행하였다�.�2�0�) 이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사회의 각 영역에서

는 대통령의 사면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기 위하여 제도 자체를 보완해

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1�9�) 한영수�,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노역장에유치된 “생계형범죄자”의석방 �(사면 �)

조치에 대한 비판과 형사절차법적 측면에서 노역장유치집행의 대안모색 �, 형사정책연구 �,

�1�9�9�9 겨울호 �, �2�3�1 면 이하 참조 �.
�2�0�) 법률신문�, �1�%�9�. �8�. �1�9�. �1 면 �(�2�8�1�3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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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참여정부

�2�0�0�3�. �2�.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2�0�0�3 년 �4월 �3�0 일 제 �1�6 대 대통령 취임기

념으로 국가보안법관련 공안사범을 중심으로 사면이 이루어졌다 �. 특별감형

�3�9 명 �, 특별복권 �4�3�1 명 �,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0명으로 총 �1�4�3�0 명에 대해

행해졌다 이 특별사면에는 대공 학원 노동 집단행동사범 등 국가보안법 �,

집시법 및 노동관련법 위반범이 주 대상이었고 논란이 되었던 양심적 병

역거부자는 안보상황과 군기강을 감안하여 제외되었다 �. 정부는 형기의 반

을 채우지 못했거나 집행유예 확정 후 �6개월 미만이거나 �2α�U년 �8 � �1�5 특

사 이후 재범했거나 벌금미납 등 다른 범죄가 병합되어 있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사면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원칙에 따라 실시하였

다고 밝혔다 �.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봐주기 사면이라

는 비판이 있었나�, 역대 정부의 사면이 부패정치인 �, 재벌경제사범을 주 대

상으로 삼았던 것에 비하여 나름의 내부적 기준을 갖추려 애쓴 점에서 진

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2�l�)

이어 광복 �5�8 주년 경축으로 특별사면 �2�3�,�7�8�0 명 �, 특별감형 �6�7�5 명 �, 특별복

권 �1�7�0 명으로 총 �2�4�,�6�2�5 명에 대해 사면 및 복권이 있었다 �.

�(�2�) 특별사면의 문제점

가 �. 정권의 유지수단으로서의 특별사면

대체로 문민정부 이전까지의 대통령들은 법의 권위와 국민의 공감대를

외면하고 권한을 발동한 후에는 마치 전능자라도 되는 듯이 범법자들을

풀어주는 수단으로 사면을 자주 이용하였다 �. �1�9�7�0 년대 유신통치시대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긴급조치위반이라는 굴레를 씌어 공판정에 내세우고

�2�1�) 변종필 �, 시대에 동떨어진 사면법 �, 한국일보 �, 때�3년 �4월 �3�0 일자 �:

�h�t�t�p�:�/�/�n�e�w�s�-�e�m�P�a�s�c�o�m�/�p�r�i�n�t�-�t�s�p�/�2�0�0�3�@�3 아�1�0�3�6�7�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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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을 선고한 후 뒤이어 사면이라는 시혜를 베푸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민주애국투사로 자부하는 피고인들은 형이 높을수록 의기양양했고 �, 최후진

술을 통하여 판사를 비아냥대는가하면 심한 때는 욕설을 퍼붓고 고무신짝

을 던지기까지 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된 후 몇 개월 내에 틀림없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는 현실에서

판사의 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2�2�) 그러한 상황은 사면이 얼마나 독재의 전횡물로 이용되었나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유신체제하에서는 구속과 사면 �, 그리
고 복권은 반복되었고 그 대상자 또한 단골손님이 되다시피 하였다 �. 당시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하여 무기징역으로 수감되었던 시인 김지하씨는 �1�%�5

년 �1�2 월 박형규 목사 등과 함께 구속 �1년여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면서 �,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벌써 나오다니 시간이 미쳤든지 �, 내가 미쳤든지 둘

중의 하나가 미친 것 같다’는소감을 밝힌 뒤 또 다시 수감되는 일도 있었

다 �. 그밖에 긴급조치 위반자로 불리던 정치인 �, 종교인 �, 학생들은 �1�9�8�0 년 �2

월 �2�9 일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복권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수 차례에 걸

쳐 구속 �, 투옥과 사면 �, 복권을 반복하는 사변의 단골손님이었다 �.�2�3�)

부산미문화원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주범 두 사람에 대해 �1�%�3 년 �3월 �8

일 국가보안법위반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으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

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의 판결을 내렸는데�, 단 일주일만인 �3월 �1�5 일에 대

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그에 대해서는 대통

령으로서 사법부를 조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법의 체통을 지켜주는 마음

을 가졌다면 그렇게 단 며칠만에 판결을 훼손해버리는 사면조치를 단행하

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껑 �)

�2�2�) 박우동 �, 대통령의 사면권 �, 고시연구 �, �1�9�9�8�. �2�, �1�6 변 참조 �.

�2�3�) 김민배 �, 사면권에 대한 국민 감정과 법논리간의 갈등�, �1�9�9�7�5�, 제 �4�0호 �, �8�8 면 이하 �.
�2�4�) 박우동 �, 대통령의 사면권 �, 고시연구 �, �1�9�9�8�. �2�, �1�6 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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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정치거래로서의 특별사면

특별사면의 남용은 군사정권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되었다 �. 문민정부는 성역 없는 사정을 기치로 구정권에서 일어났던 각종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착수하여 단죄함으로써 국민들의 많은 지지

를 받았지만�, 결국 나중에 그 부패사범들에 대해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함

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 통치권과 국방을 책임진 군 조직이 안보강

화를 핑계로 예산을 축낸 소위 율곡비리사건 �, 금융권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장관과 청와대수석비서관 등이 오히려 금융권의 거액뇌물을 챙긴 동

화은행사건 �, 슬롯머신 사건 �, 산업자금대출비리 �, 한전비리 �, 상무대비리

관련된 부패사범들이 사면의 대상이 되었다 �. 그들은 권위주의

굶아온 부패의 상징들이었음에도 모두 사면 � 복권된 것은 정치적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2�5�)

또 다른 형평성의 차원에서 역설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 것은 대형 부

정부패에 연루된 자는 모두 사면 � 복권 된 반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소규모의 부정비리 관련자는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었다 �.�2�6�) 특히 문민정부가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석방의 요청은 외면한 채 각

종 대형비리의 주범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부당하며

과거청산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 급기야 문민정부

는 정권 말기에 전�, 노 전직 두 대통령이 과거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시

민을 학살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죄과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행함으로써 비민주성과 독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7�)

국민의 정부의 경우에도 사면권을 큰 폭으로 자주 행사하면서 정치적

과서

의

드
。

에
”

매
에

막
거-호

보

�2�5�) 반부패국민연대 �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 반부패지도 제작을 위한 제�4차 토론회 �, “부
패사범에 대한 사면권 남용의 문제점과 대안”�, �a�m�2�1�0�.�2�4�. 자료집 �2면 참조 �.

�2�6�) 김민배 �, 사면권에 대한 국민 감정과 법논리간의 갈등 �, 시민과 변호사�, �1�%�7�.�5�, 통권 제

�4�0호 �, �8�9 면 �.
�2�7�)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변의 비판으로는 �, 이철호 �, 헌법상 사면권과 전 � 노사면 논의

에 대한 관견 �, 아태공법연구 �, �4 집 �, �1�%�7�, �1�0�9 면 이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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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사면권을 남용한 예가 많았다 �. 정부출범 뒤 대통령은 �3월과 �8월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단행해 �1�2 � �1�2 및 �5 � �l�8 사건과 전 � 노 비자금 사건

으로 처벌된 �1�4 명을 복권했고 한보사건으로 연루된 정치인도 사면하였다 �.

정치인들은 결국 일반 범법자들보다 휠씬 무거운 죄를 짓고도 지역화합이

니�, 국민대화합이니 하는 정치논리에 따라 곧 출소할 뿐 아니라 상당수가

지도층의 위상을 되찾았다 �. 전 �(前 �)부산시의원 중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

원에서 징역 �1�0 월의 실형이 확정된 자가 �2개월 여 동안 도피행각을 벌이

다 검찰수관에 의해 검거되었다가 수감 �1주일 만인 �1�%�8 년 광복절 특별사

면으로 풀려난 예도 있었다 �.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도

피생활을 할 정도로 죄질이 나쨌던 의원을 특별사면에 포함한 것은 사법

부판결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역 법조계의 비판이 있기도 하였다.잃 �)

이렇듯 특별사면은 비리정치인과 공무원들의 구명수단으로 사용되고 마

치 재판은 사면을 위한 전주곡처럼 되어 왔다 �. 대형비리에 휘말렸던 정치

인들과 공무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 � 복권된 후 정계에 복귀하여

국회의원이 되거나 공직에 다시 복귀하는 현상은 비일비재하였다 �. 그들에
대한 처리과정은 마치 공식이 적용되듯 일정기간 구속 → 보석 � 구속집행

정지 등 신병상의 혜택 → 집행유예 등 판결상의 혜택 → 형집행정지 등

형 집행상의 혜택 → 사면 � 복권 → 정치활동 � 공직활동 재개 → 전국구

혹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이나 국영기업체의 사장 혹은 고위직에 임명

등이라는 형사사법 및 정치쇼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2�9�) 이렇게 형사사

법쇼를 벌일 바에는 처음부터 정치적 타협에 의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

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의 부담이나 덜어줘야 한다는 비판이 생겨날

정도가 되었다 �.�%�)

�2�8�) 반부패국민연대 �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 반부패지도 제작을 위한 제�4차 토론회 �, “부
패사범에 대한 사변권 남용의 문제점과 대안”�, �2�)�9�2�1�0�2�4 자료집 �2면 참조 �.

�2�9�) 오영근 �, 사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교정연구 �, 제 �1�3 호 �(�2�0�0�1�)�, �2�2�6 변 �.
�3�0�) 이러한 비판으로 �, 장영수�, “정치 �, 사법의 난맥상과 사면의 문제”�, 시민과 변호사�, 제 �5�1 호

�(�1�9�9�8�. �4�.�)�, �2�5�-�2�7 면 �; 차병직 �, “사면권행사�, 이래서는 곤란하다”�, 시민과 변호사�, 제 �5�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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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일반사면성 특별사면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 행한 것처럼 수백만 명에 대한 대규모의

특별사면은 그 내용은 일반사면이되 특별사면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 �. 일반

사면을 하는 경우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둘러싸고 파행된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만만찮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

사면이라는 편법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l�) 그러나 사면의 종류는

사면대상이 될 범죄행위와 사면의 목적에 비추어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

일반사면이 될 것을 대통령이 자의로 특별사면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일반사면을 피하기 위해 사변

대상자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특별사면으로 둔갑시킨다든지 �, 대규모

사면이라는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면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사면의 본

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 그로 인해 초래될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였다면

그러한 대규모의 사면 형식만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체로 대규모 특별사면의 대상이 된 범죄는 도로교통법 �, 향토예비군설치

법 위반 등으로서 가벼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 그러한 법률들은 애당

초 행정규제적 목적에서 만들어져 그 불이익은 정해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제거된다 �. 굳이 그 기간의 도과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있어

특별사면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면 �, 근본적으로 그러한 행정법규의 내용과

형벌을 제재수단으로 한 법률 자체를 재검토했어야 했다�. 다른 한편 대규모

의 사변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경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자들에게 일시적으로는 선물이 되겠지만�, 국민 전체에

게는 언젠가 기다리면 처벌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고

불법의식을 둔감하게 하는 독약이 될 수 있다 �. 생색을 내기 위한 대규모의

사변권 행사가 일정한 주기로 잦아 질 때�, 그것은 시민의 불법의식에 면역

�(�1�9�9�8 �4 �)�, �3�2�-�3�5 면 참조

�3�1�) 오영근 �, 사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교정연구 �, 저�l�l�3 호 �(�2�c�m�l�)�, �2�2�6 변 �; 차병직 �, “사변권
행사 이래서는 곤란하다”�, 시민과 변호사 �, 제 �5�1 호 �(�1�9�9�8�. �4�)�, �3�4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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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심어주는 정치적 예방주사나 다름없이 된다고 할 수 있다�.�3�2�)

라 �. 절차를 무시한 특별사면

헌법과 사면법에 의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 권한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아무런 절차가 없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사면법에는 특별사면의 절차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와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형기�, 범죄의 정상 �, 본인의 성행 �, 수형중의 행상 �, 장래의 생계 등

을 고려해서 검찰총장에게 특별사면을 제청하면 검찰총장은 그 제청이 정

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의 상신을 신청하고 법

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실제로는 사면절차를 무시한 채 오로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대

통령이 미리 특별사면을 결정하고 하향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 특히 김현철에 대한 특별사면의 경우 �, 미리 대법원 재상고

를 취하한 것은 정권 핵심부와 김씨 사이에 사변에 관한 사전교감이 있었

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세간의 의구심을 일으켰고 �,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거래에 의한 하향식의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잃 �)

�3�. 소 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사면 및 특별사면은 대통령취임�, 석가탄신일 �, 광복절�, 개

천절 �, 성탄절 등을 기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변이 그 본

래의 목적을 넘어서 남용된 경우가 많았다 �.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법에 정당

하게 단죄한 사람을 대통령이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 정치적 목적으로 혹은 선

심용으로 특별사면을 통해 방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법집행적용의 형평성은

�3�2�) 차병직 �, 위의 글 �, �3�4 면 �.

�3�3�) 허영 �, 고시계 �1�9�9�9�. �1α �2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말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 없�9�. �8�,�9 호 �, 통권 제�3�1 호 �, �1�8�1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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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고 사회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일반사면은 물론 국회의 동의라는

제한을 받지만�, 법치국가에서는 특별사면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

다�. 법치국가에서 사면은 법이념상호간의 갈등조정과 법률의 경직성의 완화를

해소하는 한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적정히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잃 �)

그러나 우리 사면의 현실을 보면 사면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과거 군사독재시대에서는 대통령이 무소불위로 권한을 행사하

고 그것을 완화하는 방편으로 사면을 이용한 예가 대부분이었다 �.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사면은 권력의 폭력성보다 자의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

가 되고 있다 �.�$�) 권력형 부정부패사범들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

로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 특히 범죄규모가 클수

록 �,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면가능성이 높으면서 사면이 공익

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법질서 전체에 대한 불

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또한 시혜를 베푸는 듯 대규모로

행한 특별사면도 형벌의 일반예방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국민들

의 법존중의식을 둔감케 하는 폐해를 보이고 있다 �. 군주의 은사라는 비합

리적이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현대의 법치국가에서는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사면이 국가원수가 국민에게 베풀어주는 특별한 은혜라

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 �.�3�7�) 우리 사면 현실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먼저 사변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어야 하며 �, 사변을 결정하기

까지 거쳐야 할 세부적인 절차를 두어 부적정한 사면권 행사를 미리 절차

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4�) 오영근 �, 사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교정연구 �, 제 �1�3 호 �(�2�0�0�1�)�, 껑�5면 �; 이석연 �,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한계 �- 바람직한 논의를 위하여 �-

” �, 시민과 변호사�, 제 �4�0 호 �(�1�%�7 �5�)�, �8�0

면 이하 참조 �.
�3�5�) 허영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 고시계 �1앉꺼�, �1�0�, �2 면 참조 �.
�3�6�) 한인섭 �, 사면 반세기 �: 권력정치와 법치주의의 긴장�, 법과 사회 �, �1 앉웠 하반기 제 �1�6�, �1�7

합본호 �, �2�O 변 이하에서 사면의 실태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

�3�7�) 김성천 �, “사면권의 법적 한계”�, 법정논집 �, 제 �3�5 권 �(�1�%�9�.�1�2�)�, �5�6�-�6�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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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n�1
합계 비고

사면 사변 감형 감형 보뤄「l」 보패-1�L�;

�;�1�;

트벼보쿼「t「 �L�;

�4�9�. �9�. �2�8 실시 실시 실시 정부수립기념

�5�0�. �1�2�. �2�8 실시

�5�1�. �1�. �1 �1�,�9�O�l �1�,�2�5�9 �3�,�1�6�0

�5�1�. �l�0�. �1�7 �1

�5�2�. �3�. �1 �3�,�6�1�6 �2�2�1�8 �5�,Çƒ�4

제 �5�2�. �8�. �1�5 실시 �3�,�Z�7 �3�2�2�7

�5�3�. �1�2�. �3�1 �1�,�4�6�7 �7�6�3 �2�2�3�0
二묘
。

화 �5�4�. �2�. �1�7 �2 �2

국 �5�4�. �8�. �1�5 �2 �2

�5�5�. �1�. �1 �3�1 �4�9 �1�3�4�(�1�4 �(�4�0�)

껑qu띠ω �2�0 �2�0

�5�6�. �1�. �1 �l�,�1�5�5 �1�,�%�2 �2�2�1�7

�5�6 �8�. �1�5 �l�,�1�4�0 �6�4�9 �m�m

�6�0 �1�. �1 �8�4 �4�9�8 �5�8�2

�6�1�. �6�. �6 실시
�5 � l6혁명
기념

�6�1�. �7�. �1�7 �7�7 �1�l�9 �5 � �1�6Ö� 명

제
�(�4�2�) 기념

�6�1�. �8�. �1�5 �4�,�0�5�1 �7�,�%�8 �1�1�,�1�3�9 광복절 기념
�2
그l 62. 3. 15 l4 22。 �(�8�)

화
�6�2 �4�. �1�9 �6�5 �7 �8�4 �4 �- 19의거

�(�1�1�) �(�1�) 2주년기념국

�6�2�. �5�. �1�6 실시 {앓짧
�8�,�7�5�2

실시 �2�5�9�1�2 �5 � 16혁명
�(�1�7�1�8�) 1주년기념

�6�2�. �8�. �1�5 �3�9�9 �1�5�1
�7�3�8 광복절 기념�(�1�3�0�) �(�5�8�)

�4�0 사면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사면�감형�복권현황

�(�1 명�8�. �9�. �~�a�m�3�. �1�1�. 현재 �)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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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합계 비고

사변 사면 7l혀디。 감형 보쿼-1l」 보쿼「」
�7�;

특별복권

�6�3�. �5�. �1�6 �7�2 �4�1 �l�3�0 �5-16혁명2주년기념�(�2�) �(�1�2�)

�6�3�. �8 �l�5 실시 �1�7 실시 과복경;보쿼-1
1」

�1�7

�6�3 �1�2�. �2�6 실시
�9�4 �1�6 �1�2�4 민정이양기념�(�1�1�) �(�3�)

�6�4�. �5 �1�6 �1�1 �8�0 �1�1�6�(�1�) �(�2�4�)

제 �6�5�. �1�2�. �2�5 �3�7 �1�9 �6�4�(�8�0

�2 �6�7�. �7�. �1 �}Éç�P �1�5�1�6 떻뭔협二요
。

�7�9�5
�f�&Éç화 �6�9�. �8�. �1�5 �(�5�3�) �3�,µL�4

국 �7�0�. �8�. �1�5 �3�0�8 �3�2�6�7 �4�,�0Æ��(�2�0�) �(®Ñ�4�)

�7�0�. �1�2 �2�5 �7�3 �8�3�(�1�0

�7�1�. �7�. �1 �3�2�4 �3�,�%�7 �4�,�3�1�1 �7³�대통령취임기념

�7�2�. �1�0�. �1 �4 �2�6 �6�0�(�4�) �(�2�6�)

�7�2�. �1�0�. �1 �7 �2�2 �5�8�(�7�) �(�2�2�)

�7�2�. �1�2�. �2�7 �}�f�?�? �5�0�1�7�(�¼�4�) �6�,�6�8�l 8대대통령취임기엽

�7�3�. �2�. �9
제

�9 �2
�3 �7�3�. �8�. �1�5 �(�9�) �(�2�) �2�2

그l
�7�7�. �3�. �1 �2 �n�4。

화 �9�8�8
�3�.�O�8�7�(�1�2�0�2�) 빨뭘뿜횡�7�7�. �1�2�. �2�7 �(�8�2�) 실시 �5�,�3�5�9

�7�9�. �8�. �1�5 �1

�7�9�. �1�2�. �2�3 �5�6�1 �3�1 �6�5�1 �1�0³�
대통령취임기념�(�2�8�) �(�3�1�)

제 �8�0�. �2�. �2�9 �1�5
실시

�1�0�1 �2�0�9 싫혜좋경�(�6�) �(�g�7�)

�4
�3 광복절 기념�8�0�. �8�. �1�5 �2 �(�1�)

�:Æ”
。

화 �8�0�. �9�. �l �5�1�6 �5�2�0 �1�1³�
대통령취임기념�(�4�)

�8�0�. �1�1�. �2�0 �2 �4�(�2�)

제 �2장 현행법상 사면과 사면현황 �4�1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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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r�j�]

합계 비고
사면 사면 감형 감형 복권 보쿼-7L」 ?〈

특별복권

�8�1�. �1�. �2�3 �1�2 �2�4�(�1�2�)

�8�1�. �1�. �3�1 대통령령
정계공무원�1�m�9�4Ö8

�8�1�. �3�. �3 �2�4�1�7 없6 �l�6�7 �4�5�0�9 �1�2³� 대통령
�(�8�9�8�) �(�2�1�4�) �( �1�6�7�) 취임기념

�8�1�. �4�. �3 �5�8 �2�3 �2
�3�5�7 광주민주화

�(�5�8�) �(�2�1�4�) �(�2�) 운동관련자
�8�1�. �3�. �6�0 �5 �1�3�0 석가탄신일

�1�1 �(�6Çt �(�5�) 기념

�8�1�. �8�. �1�5 �6�2 �4 �8�8 광복절 기념�(�2�2�)

제 �8�2�. �1�. �1�. �1�1 �1�1 징계변호사

�4 �8�2�. �3�. �3 �1�,�4�1�9 없5 껑8
�3�,�1�3�1

�1�2³� 대통령
二요

�(µ0�8�) �(¬��8�) �(®Ñ�3�) 취임1주년
。

�l�4�2 미문화원
화 �8�3�. �3�. �1�5 �2 �(�6�6�) �2

방화사건

국 �8�3�. �8�. �1�2 �7�7 �1�0 �%�7 �$�4
ÅI�i�3 광복절기념�(�1�) �(�7�1�) �(�5�0�)

�8�3�. �1�2�. �2�3 �3�6 앙4 성탄절 기념

�8�4�. �8�. �1�4 �4�3 �2 �1�,�O�l�4 광복절 기념�(�1�7�7�)

�8�4�. �1�0�. �2 �4�0 �5�5�2 개천절 기념�(�5�1�2�)

�8�5�. �3�. �2 �1�,�6�1�3 �1�8�6
�2�1�9�6 대통령취임

�(�3�9�3�) �(�4�) 4주년 기념

�8�5�. �8�. �1�5 때주년 광복절
�- (국7}유공자등)

�g�7�. �7�. �1�0 �1�,�8�1�9 �4�0�1 �1�1�5
�2�4�% �7 � �1 대통령

�(�7�) �(�2�1�) �(�4�3�) 담화관련

�8�8 �2�. �2�7 �4�,�2�1�4 잃5 �9�9�2 잃4 �8�,�0�3�2 �1�3³� 대통령
�(�7�8�8�) �(�1�8�5�) �(�%�5�) �(�1�9�) 취임기염

�8�8�. �1�2�. �2�1 �1�,�1�1�3 �9�6 ￡5 �l�5�5
�1�,�7�9�1

�1�1 � 26대통령

제
�(�2�0�) �(�5�) �(�3�1�) �(�5�) 특별담화관련

�5 �9�0�. �4�. �1�2 김현희

二l 914 당X3 대통령취임。 �9�1�. �2�. �2�5 �1�,ÿá�3�(�1�8�7�) �(�1�%�) 3주년 기념
화

�3�0�9�1�. �5�. �2�5 �(�9�) �3�9

�9�1�. �1�2�. �2�4 �1 �2

�4�2 사변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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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합계 비고
사면 사면 감형 감형 보뤄-1�L�; 복권

;〈

특별복권

�9�2�. �1�2�. �2�4 �9 �1 �1�2 �2 �2�4

�9�3�. �3 �6 �3�4�,�1�4�7 �1�,�0�7�6 �2�,�%�7 �2�7�0�3 �4�1�,�8�1�7 �1�4³� 대통령
�(�5�9�0�) �(�1�6�7�) �(�8�1�) �(�6�6�) 취임기념

�9�3�. �5�. �2�8 �8�1 �1�5�6 광주민주화
�(�7�5�) 운동관련

�9�3�. �1�2 �2�4 �1�3�7 �2�4 �2�6 �l�8�7 전교조 관련

�I�3 �9�5�. �8�. �1�5 �1�,�2�6�9 �4�2�6 �5�2�8 �3�1�8
�2�,�7�4�2 광복절 기념τr (103) (46) (29) (23)

민
경미한행정법규위반자

정 �9�5�. �1�2�. �2 대통령령 및 징계 공무원
님 È��1�4�8�1�8Ö8 생운전연허별점등감연�-�1�-

약 �q�4�l�7�l¾ÐÆ�

�9�6 �2�. �1�5 �2�2 �2�3 대통령취임
3주년 기념

�9�6�. �8�. �1�5 �5 �6 �1�1 광복51주년
경축

�9�7�. �1�0 � �3 �1 �8 �l�4 �2�3 개천절 기념

�9�7�. �1�2�. �2�2 �1�7 �8 �2�5 전직 대통령등

�2�0�5�8 �1�,®Ñ�8 �g�l�3 �3�0�,�6�8�1 �1�5³� 대통령 취임기념
�9�8�. �3�. �l�3 �3�5�,�3�5�2 ※운전면허별점등감�(�2�3�1�) �(�6�1�) �(�8�0�) �(�1�7�7�)

연 햄,짧뻐명

�9�8�. �8�. �1�5 �1�8 �l�3 �1�,�4�0�2 �3�,�4�0�6 �4�,�8�5�9 건국밍주년
�(�3�) �(�5�) �(�1�2�) 겨축

국 �9�9�. �2�. �2�5 �2�.�7�m�(�2�) �1�2 �1�,�%�3 �3�,�%�4
�7�3�8�6 대통령 취임

�(�2�8�) �(�5�0�) 1주년 기념
민

�4�0 �2�5�6 �7�8�8 광뽑4주년
의 �9�9�. �8�. �1�5 �(�1�) �7 �(�9�) �(�1�6�) �1�,�l�l�7

경축
정 �3�%�8 �8�l�O �5�2�5 �2�3�,�1�4�6 광복 55주년�a �0�0�. �8�. �1�5 �(�6�1�) �(�8�) �(�3�) �( �1�6�3�) �2�8�5�9�4 �?�}

�i�i�;�/�d
�:�?�-�1�-

월드컵 경축
�0�2�. �7�. �1�0 썼운전연허벌점등검

연 뺑짧gm명

�0�2�. �1�2�. �3�1 �4�0 �4�0

참 �0�3�. �4�. �3 �3�8 �4�3�1 �9�5�5
�1�,�4�3�0

�1�6³� 대통령
여

�(�1�) �(�5�) 취임기념
�X�}0�

�0�3�. �8�. �1�5 �2�3�,�7�8�0 �6�7�5 �1�7�0 광복58주년
님 거;ζ/6속π-

합 계 �1�2�Q�9�3�9 �0 �6�8�,�6�7�4 �1�0�4 �1�3�,�3�3�2 �6�7�,�1�7�7 Çƒ�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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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 �( �)는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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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사면제도의 역사 및 정당성과 관련된 논의

제 �1절 사면제도의 역사

�1�. 우리나라의 사면 역사

우리나라의 현대적 사면제도는 제헌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 이후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인 제�2공화국 헌법에

서는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사면권이 있었고�, 형식적으로만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제�3공화국 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

까지는 대통령에게 사떤권 행사의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현대적 사면의 역사는 사변법 제정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

만 �, 그 이전의 우리 역사 속에서도 사면은 법제도와 관행 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사

면은 물론 전통적 법제도 속에서 오늘날과는 다른 변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까지의 법제도 속에서 사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았고�, 사면의 실행은 그 당시에도 사회적 � 정치적인 변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 �. 전쟁의 승리나 왕의 즉

위를 기념하기 위한 사면 �, 죄인에 대한 측은지심에서 행하는 사면 등은 오

늘날의 사면 관행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 그리고 잦은 사변으로 나타

나는 역기능에 대해서도 오늘날과 너무나 비슷하게 고심하고 있다�. 어쩌면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것을 기점으로 법제도와 전통은 단절된 것 같지만

제도를 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면면히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도 든다 �.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특히 조선시대에는 사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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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절차에 대해 법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 그것은 현재 우리

사면제도의 개선방향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하여 현재의

사면제도를 다시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사면 역사를 간략

히 소개하였다 .잃 �)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죄인에 대한 왕의 사면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

다�. 사면은 흘형 �(�h�m�f ” �) 의 한 내용으로 행해졌다 �. 흘형이란 ‘범죄인에대한

수사�, 신문 �, 재판�, 형 집행과정을 엄중 � 공정하게 진행하되 그 처리를 신중

히 하고 죄인을 진실로 측은하게 여겨 성심껏 보살피며 형벌 적용에서도

용서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일체의 행위’를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다 �. 그 내용으로는 사면 �, 감형을 비롯하여 연좌제 금지 �, 신형 �, 옥수의 병치

료 �, 옥의 청소 등 수 많은 내용으로 세분되는 바 �, 사면은 그중 한 방편이

었다�.�%�)

부여국에서는 국가적으로 행하는 추수제인 영고와 같은 대제일�(大察日 �)

에 모든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석방하였는데 이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죄수를 사면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삼국시대에

이어 고려시대에도 죄수를 사변한 기록이 전해오고 있다.때 �)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면은 대개 국가의 경사 �(慶事 �)나 애사 �(哀事 �) 때 �, 천

재지변이 있을 때에 주로 내려졌다 �.

조선에서의 행형의 인본주의적 전통과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는

유교적 국가이념에 따라 형벌을 신중히 집행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 특히

죄인에게 억울함이 있으면 가뭄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게 되고 질병이 만

연하는 등 재앙이 있게 된다는 무속적 믿음도 형벌집행에 신중을 가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4�1�) 그래서 조선조에서는 역대 국왕들마다 많은

�3�8�) 그에 대해서는 �, 임재표 �,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관한 연구 -흘형�(뼈페 �)을 중심으로 �, 형사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 α�m�, �7�2�-�1�2�8 변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

�3�9�) 임재표 �, 위의 책 �, �1�4 면 참조、
�4�0�) 신형식 �, 삼국사기연구 �, 일조각�, �1�9�8�1�, �1�5�6 변 �: 삼국사기에 기록된 삼국의 大敵는 �, 신라 �6�5

회 �, 고구려 �9회 �, 백제 �6회 등 모두 �8�0 회 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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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변을 시행하였다�.

사면의 대상과 취지는 대명률 �(大明律 �) 이나 경국대전 �(經國大與 �) 에서 명백

히 밝혀 율 �(律 �) 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사변절차도 먼저 석방할

죄인과 석방하지 아니할 죄인에 대하여 한양에서는 형조나 의금부에서�, 지

방에서는 관찰사가 등급을 나누어 녹계 �(錄혐 �)하였다 �. 조선시대 사면은 일

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사면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죄

인이 사면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사면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사면

에는 죄명을 정하여 사면하는 경우와 감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사변에서 원칙적으로 사면되는 경우는 과실범죄 �, 인인연누치죄 �( 因人違累致

罪 �)�, 관리유범공죄 �(�I
홉更有犯公罪 �) 등이다 �.�4�2�) 일반사면에서 제외된 경우는

십악 �(十惡 �)과 살인죄를 범하거나 관유물의 도취 �, 강도 �, 절도 �, 방화하거나 �,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거나 �, 뇌물을 받고 왕법 �(狂法 �) � 불왕법하고 뇌물을

받거나 사취 �(許取 �) 위계 �(댐計 �)를 조작하거나 �, 간음하거나 �, 사람을 약취하거

나�, 약취하여 방매 �(放贊 �)하거나 �, 감언이설로 사람을 유인하거나 간악 �(好惡 �)

을 작당 �(作黨 �)하거나 �, 고의로 타인의 죄를 증감하거나 �, 정 �(情 �)을 알면서 범

�4�l�) 세종 �2�6 년 �7월 �1�1 일에 전국에 내린 사면령에서는 “편안하게 다스리기를 기도 �(企폐 �)하

나 덕이 성실하지 못함이 있고 정치에는 잘못이 있어 백성들의 원망이 일어나고 한재
�(몽�%�) 는 연속되더니 �, 이번에는 하늘이 또 경계함을 보이어 영생전�(迎生願 �) 에 천둥 벼

락을 치니 �, 내가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마땅히 덕음�(德홉 �)을 선포하여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여야 할 것이므로 �, 정통 �(正統 �) �9년 �7월 �1�2 일 먼동틀 무려부터 그 이전에

지은 죄로서 모반 �(짧反 �) � 모대역 �(짧大평 �) � 모반 �(짧級 �) 의 죄와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살해할 음모를 하였거나 �, 구타 � 모욕한 자와�, 아내나 첩이 남편을 살해할 음모를 한

자와 �, 노비가 주인의 살해 음모를 한 자와 �, 고독 �(鐵毒 �) � 염매 �(魔歐 �)로 고의 �(�i밟意 �)로 살

인 �(殺人 �)을 꾀한 자 및 강도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거나 �, 이미 결심 �(結審 �)하였거나 아직 미결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다 용서하여 죄를 면

제한다�. 감히 사령 이전의 일을 가지고 고언 �(告言 �)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고발하는 죄로

써 이를 처벌할 것이다.” 고 하였다 �.
�4�2�) 오도기 �, ‘경국대전 �(經國大典 �) 형전 �(쩌典 �)의 성격 �, ’ 조선대학교국사연구소 �, 국사연구 �,

�1�9�7�8�, �2�6 쪽 과실범죄란 과실치사 �, 과실치상 �, 실화 착오로 관유물 훼손 � 유실한 죄를 말

한다�. 因人뚫累랐罪란 타인의 범죄에 관련하여 득죄한 것으로 타인의 죄를 미리 알지

못하거나 감독과 단속을 하지 못한 경우나�, 그 범죄에 관계되거나 그 지시에 따른 경

우의 죄와 같은 것이다 �. 官更有犯公罪란 관리가 公事로 인하여 득죄한 것과 과실로 타

인의 죄를 增鐵한 것과 문서를 지연시키거나 착오를 범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4�8 사면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행을 고의로 방임하거나 범인이 하라는 대로 따르거나 �, 범인의 장물을 은

익 또는 인송 �( 린 �|送 �)하거나 �, 이서 �(更몹 �)가 타인을 대신하여 상관에게 기맥

�(氣師 �)을 통하여 뇌물을 전단한 등의 모든 진범은 사변에서 제외되었다 �.
특별사면의 경우는 임시정죄명특면 �(臨時定罪名特免 �)은 사령 �(敬令 �) 의 교서

에 상사소불원 �(常淑所不原 �)�4�3�) 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지명을 특정

하여 사면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선조에서의 사면은 세밀한 조건을 가지고 시행하면서도 보다 많은 죄

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힘썼다.얘 �)
특히 혹서기와 혹한기 그

리고 장마가 길어질 때에는 사면을 통하여 백성의 생명을 구한 예가 많았

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사면은 국왕에

따라 사면 기준이 달랐고 또한 너무 빈번하게 행해졌던 문제가 있었다�. 그

것은 국법의 엄정성을 저해하고 사회기강을 해이하게 한 원인이 된다고

그 당시에도 지적되었다 �. 실록을 보면 잦은 사면을 재고해야 한다는 신료

들의 건의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 그것은 사면의 이러한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미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구별되어 행해지고 �, 사면이 법

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는 것은 �, 오늘날 사면권

이 남용되는 우리 현실과 비교하면 오히려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무속적

이유에서 사면을 행하는 것은 전근대적이었고 오늘날과는 명백히 구별되

는 모습이지만 �, 백성에 대한 자비가 사면의 기본사상을 이루고 있으며 우

리가 오늘날 비판해 마지않는 정치적 결탁에 의한 사면권 행사 같은 것은

�4�3�) 상사소불원 �(常淑所不原 �) 이란 상사 �(常麻 �)를 당하여도 용서하지 않는 죄를 말한다 �. 상사
는 보통의 사유 �(淑챔 �)로서 현재의 일반사면에 해당한다 �. 이것은 대명률 한 조항인데 이

에 의하면�, 십악 �( 十惡、 �) � 살인 � 관불절취 �(官物觸取 �) � 강도 � 방화 � 발총 �(發據 �) � 수장 �(受
職 �) � 사위 �(許碼 �) � 범간 �(犯흉 �) � 약인 �(略人 �) � 약매 �(略휩 �) 등의 죄가 여기에 해당되며 �, 대

개 고의로 죄를 범한 것들이다 �: 법제처 �, 고전법용어집 �, �1�9�7�9�, �4�1�6 변 �.
�4�4�) 영구히 제직 �(除職�)�l�) 받지 못할 자는 �1�0 년 �, 영구히 서용 �(殺用 �)받지 못할 자는 �3년을 경과

해야 사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조건은 오늘날 부패정치인들이 중형을 선고

받고도 바로 사면되는 현실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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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없으며 사면이 배제되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도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오늘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빈번한 사

면권 행사가 그 당시에도 같은 문제점으로 의식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

�2�. 서구의 사면 역사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기원은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4�0�3 년 아테네에서 �3�0 년 전제주의에 대한 승리 후 행한

일반사면 �(�A�m�n�e�s�t�i�e�) 이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로마법에서도 공화정

시대부터 유스티아니스 시대까지 국가의 형벌권�(�p�o�t�e�s�t�a�s �p�o�e�n�a�e�) 에 대한

포기 및 형사절차의 전복으로서 특별사면 �(�B�e�g�n�a�d�i�g�u�n�g�) 을 찾아볼 수 있

다 �. 로마황제 �T�r 혀 �a�n 이래 황제들은 종종 관례적으로 사면을 행하였는데 �,

정권출범시에 일반사면을 행하거나 피추방자를 소환하고 몰수를 해제하기

도 하였다 �.�4�5�)

사면의 기원을 보면 특히 종교와 밀착되어 있었다 �. 통치자는 스스로 신

으로 선언하거나 그 대리인으로 행사하면서 사면을 베풀었다�. 사면은 종교

적 축제의 하나로 되었고 �, 기독교 황제 이래는 부활절사변이라는 형태로

사면을 행하는 관습이 정착되었다 �. 초기 기독교에서는 사면을 할 권한은

인간존재의 외부로부터 위임된다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 그것은 하

나님으로부터 통치위임이 주어진다는 사상이다 �. 사변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자비이며�, 사면권한은 통치위임의 일부였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사면은

‘세상에대한 하나님의 개입’�(�E�i�n�b�m�c�h �d�e�s �G�6�t�t�H�c�h�e�n �i�n �d�i�e �W�e�l�t�) 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

역사가 경과하면서 사면의 결정은 법결정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되었

다 �. 즉 판결은 법의 방향과 사면의 방향으로 구별된다 �. 판결권력과 사면권

�4�5�) �M�e�d�e�n�, �R�e�c�h�t�s�s�m�a�n�i�c�h�k�e�i�t �u�n�d �G�r�l�a�d�e�, �3�0 변 이하 �,



�5�0 사면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력은 서로 대립되며 �, 프랑크 시대에 왕에게 일원화된 사면권도 점차 분열

되어 영토권력�, 도시 �, 연합으로까지 나누어졌다 �.

그밖에 사적 �(私的 �) 사면제도도 존재하였다�. 특히 범죄자가 반성하며 손

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개인이 죄를 용서하였는데 이미 고대에서부터 사적

사면 �(�a�b�o�u�t�i�o �p�h�v�a�t�a�) 이 알려져 있다 �. 형벌집행을 피해자에게 맡겼던 私�}테

法 �(�R�j�v�a�t�s�t�r�a�f�r�e�c�h�t�) 은 논리일관되게 피해자에게 혈투나 응보를 포기할 권

리도 인정하였다 �. 중세시대의 결투는 그 권한행사에 제한이 있었고 �, 일정

한 결투방법은 은총을 통하여 방지될 수 있었다 �. 그러나 카롤리나시대 이

래 �, 특히 국내평화운동 �(�L�a�n�d�f�r�i�e�d�e�n�s�b�e�w�e�g�u�n�g�) 이래 공적 형별권이 견고

해짐으로써 자기부조와 자기중재 대신에 국가적 타인중재가 이루어졌고 �,

사면은 탈개인적으로 되었다 �. 그 과도기에는 국가에 의한 공적 사면은 때

때로 중요한 사안의 경우나 소를 제기한 자에게 어떤 작용도 미치지 않는

경우나 �, 제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행하여졌다 �. 실제로는 피해자나

그 유족들의 용서가 사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뼈 �)

사면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구분 없이 모든 사건에 다 해당되었지

만 �,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면은 형법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좁혀졌다 �. 형

법은 민법과 달리 어느 정도 수정을 요한다고 보았고 �, 사면은 국가적 형벌

청구를 전체적으로 포기하거나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 프

로이센 일반란트법 §�9 �n �l�3 에 의하면 사면권은 “범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며 �, 범죄자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사면하거나 �, 징역형 혹은 다른 중한

신체형을 감경하거나 변경할 권리”라고 한다 �.�4�7�)

근대 국가에 이르러서는 사면권은 제왕의 권리 �(�M�a�j�e�s�t�a�t�s�r�e�c�h�t�) 로서 확

립되었다 �. 군주의 명시적 선언 없이는 형벌은 폐지될 수 없었다 �. 군주는

최상위 입법자로서 �, 최상위 사법권자로서 그가 세운 규칙을 중단하거나 면

�4�6�) �M�e�r�t�e�n�, �a�.�a�.�0�.�, �3�4 변 이하 �.

�4�7�) �M�e�d�e�n�, �a�.�a�o�-�- �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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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있었다�. 그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에 대해 자신이 다시 수정하거

나 변경할 수 있었다 �. 군주의 전능성은 형벌을 감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가중할 수도 있었다.갱 �)

그러나 그 후 도래된 법치국가에서는 국왕의 명령에 대항하면서 �, 판사

의 법명령을 인식할 것을 요청하였다 �. 몽테스큐의 삼권분립사상의 영향으

로 재판정에서는 법이 말하고 통치자는 침묵해야 했으므로 국왕은 절제를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 절대군주국가에서는 군주가 사법부의 최고권자로

서 사법권과 사면권을 동시에 누렸지만�, 입헌주의에서는 통치자에게 단지

사면권만 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4�9�)

현대적 의미의 사면권이 최초로 실정헌법에 제도화된 것은 �1�7�8�7 년 미국

연방헌법에서였다 �. 동헌법에서 “대통령은합중국에 대한 범죄를 이유로 탄

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정지 또는 사면을 행하는 권한이 있

다”고규정한 이후 성문헌법을 지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사면제도

를 받아들여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다 �.

제 �2절 사면의 본질

사면제도가 헌법상의 제도로서 정착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 완벽한 법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법에는 문

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 법률이 목표하는 이념과 윤리 �, 종교 �, 정치 등

이 목표로 하는 이념이 각각 다르고 각 법률간에도 그 이념이 다르기 때

문에 이러한 갈등관계의 조정장치가 필요하다 �. 셋째 �, 법률의 경직성 �,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판단의 착오 또는 사정의 변경에 의해 기존

�4�8�) �M�e�r�t�e�n�, �a�.�a�.�0�.�, �3�6�-�3�7 면 �.

�4�9�) �M�e π�e�n�, �a�.�a�o�-�- �3�8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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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결이나 형벌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지배적 경향은 사변을 국왕의 은혜적 산물로 보지 않고

어디까지나 법의 목적을 위한 제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군주나 대

통령 �, 수상 등 국가원수가 사면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의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

현대 입헌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행사에는 그 명문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헌법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사면권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그 행

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함에는 일반적으로 헌

법내재적 한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학의 통설적 견해이다 �.�5 이

사면권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첫째 �,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그대로 집행하기 곤란한 특

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판단과 책임 하에 사법절차의 효과를 배제할 필

요가 있다 �. 둘째 �,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의 통합�,

공공이익적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셋째 �, 재판의 결함을 보충하고 재

판에 오판의 의심이 현저한 경우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때 행사되어야

한다 �. 넷째 �, 주로 범인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벌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과거의 정치 경제적 갈등상황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힌 양심수

등이 전형적인 사변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 다섯째 �, 대통령의 사면권은

과거의 재판 및 법률이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될 때�, 통치권자의 결단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사

회정의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한 예외적 조치여야 한다페

�5�0�) 허영 �, 한국헌법론 �, 박영사 �, �1�%�9�, �3�9�4 면 �; 권영성 �, 헌법학원론 �, 볍문사 �, �1�%�7�, �8�9�6 면 �; 이석
연 �, 앞의 글 �, �8�2 변 �; 이금옥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 헌법학연구 �, 제 �5
권 제�2호�, �4�4�0 면 �; 이철호 �, 헌법상 사면권과 전 � 노사변 논의에 대한 관견 �, 아태공법연
구 �, 제 �4집 �, �1�1�3 변‘

�5�1�) 이금옥�, 헌법학연구�, 제 �5권 제�2호 �, �4�3�9 면 이하 �.



제 �3장 사면제도의 역사 및 정당성과 관련된 논의 �5�3

제 �3절 사면제도의 정당성과 관련된 논의

사변제도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존속해 왔고 현재 헌법을 가진 모든

국가에서 헌법상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엄격히 규율된

사법정형적인 형법체계와 사면권의 공존은 모순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

런 점에서 사면을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법치국가의 장애물로 보고 사변

을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 법치국가에서 사면

은 불안정한 제도로서 그것이 설 자리가 점차 축소되어 가거나 축소시켜

야 하는가 �? 아니면 사면제도가 현실적으로 여전히 필요하다면 어떤 점에

서 설명이 가능한가 �?

�1�. 사면 반대론

우선 사면에 대한 비판적 주장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표적 비판

자로 꼽히는 절대적 형벌론자인 칸트를 찾을 수 있다 �. 칸트는 사면을 ‘통

치권의 광채’이며제왕법의 이름에 기여하는 유일한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

지만 사면제도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는 절대적 형벌근

거이론의 범위에서 형벌을 범죄와 책임의 정도에 절대적으로 상응하는 해

악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 통치권자의 사면권 행사는

‘최대의 불법’을 행사하는 것이며 응보로써 정의를 다시 세운다는 형법의

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 예외적으로 사변에 의한 ‘불처벌’이가

능한 경우가 있다면�, 주권자에 대한 인적 침해의 범죄의 경우에 피침해자

측에서의 용서의 일종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다

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할 뿐이라고 하였다 �. 그밖에 사변에 대한 전통적인

비판자로 베까리아 �, 포이에르바하 �, 밴담을 들 수 있는 바�, 그들은 계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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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기저로 일반예방적 형벌이론을 주장하며 사면을 반대하였다 �. 즉

‘선하고’‘인간적인’법률의 필요성과 그 적용의 엄격성에 논증의 출발점을

두면서 �, 법적안정성과 합목적적 처벌을 보증하는 ‘이성적인’법률과 비교

하면 사면은 군주의 자의적 남용으로서 ‘명확하지않은 복지행위의 일종’

이며 형별법규의 효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였다 �. 베까리아는 사면을 행

할 권리는 왕좌에 수반된 고상한 특권이지만 �, 동시에 공공복리를 자애롭게

분배하는 주권자는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법률을 암묵적으로 부인한 셈

이 된다고 한다 �.�5�2�) 형벌의 목적을 특별예방에서 찾는 주장자들은 국가 최

고권자의 사면결정에는 재사회화라는 특별예방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으며 �,

사면근거에 대한 규정의 흠결과 그로 인한 제도 내재적 자의성에 비판을

가하였다.않 �)

사변을 합목적적이지 않은 것으로 고찰하는 전통은 최근에 와서도 그것

이 법치국가의 원칙과 화합할 수 없으며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며 폐지하자

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 “사면은 사법적 절차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무

효화시키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

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5�4�) 사면은 ‘비이성의�, 자의의 승리’를의

미한다는 비판 �, ‘법치국가에 대한 비생산적 장애물’이라며 전적으로 삭제해

야 한다는 주장을 찾아 볼 수 있다 .닮 �)

�5�2�) 베카리아�, 범죄와 형별 �, 이수성 �/한인섭 역�, 길안사 �, �1 앉�E�, �1�0�6 면 �.
�5�3�) �D�i�m�o�l�l�l�l�S�, �D�i�e �B�e�g�n�a�d�i�g�u�n�g �i�n �v�e�r�g�1�e�i�C�h�e�r�1�d�e�r �P�e�r�s�p�e�k�t�i�v�e�, �1�9�9�6�, �5�9�6 변 �; �M�e�r�t�e�n�,

�R�e�c�h�t�s�s�t�a�a�t�l�i�c�h�k�e�i�t �u�n�d �G�n�a�d�e�, �7�O 변 참조 �(�B�e�c�c�a�h�a�, η�b�e�r �V�e�r�b�r�e�c�h�e�n �u�n�d
�S�t�r�a�f�e�n�(�1�7�6�4�)�, �F�r 때〈 �f�u�r 따�q�, �1�%�8�, �1�7�6�; �B�e�n�t�h�a�m�, �(�h�r�s�g�. �v�o�n �B�o�w�n�n�g�)�, �T�h�e �W�o�r�k�s

�o�f �J�e�r�e�m�y �B�e�n�d�1�a�m�, �N�e�w �Y�o�r�k�, �1�9�8�2�, �5�2�0�; �F�e�l�l�e�r�b�a�c�h�, �S�c�h�r�i�f�t�e�n �z�u�r �E�t�h�i�k �u�n�d

�n�a�c�h�g�e�l�a�s�s�e�n�e �A�p�h�o�r�i�s�m�e�n�, �h�r�s�g�. �B�o�n�n �u�n�d �J�o�d�l�, �1�%�0�, �3�2�0�)
�5�4�) 장영수 �, 정치 �, 사법의 난맥상과 사변의 문제 �, 시민과 변호사�, 제 �5�1 호 �, �1�9�9�8�, �4�, �2�5�-�2�7 면 �.
�5�5�) �B�6�h�m�, �J�u�s �l�9�7�1�, 잃�4면 이하 �: �H�u�b�g �G�n�a�d�e �i�m �&�c�h�t�s�s�t�a�a�t�?�, �D�e�r �S�t�a�a�t �1�%�0�, �1�1�7 면

이하 �.�; �S�c�h�n�e�i�d�e�r�, �A�I�n�n�e�r�k�u�n�g�e�n �z�u�m �B�e�g�n�a�d�i�g�u�n�g�s�r�e�c�h�t�1 �M�D�R �1�9�9�1�, �1�0�1 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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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면긍정론

그러나 사면은 각국의 헌법상 보장된 제도로서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

다�. 역사적으로 �1�7�8�7 년 미연방헌법에서 영국의 헨리 �7세부터 군주의 은사

권에서 발전되어 보통법상의 전통으로 남아있던 사면권을 최초로 제도화

한 이래 성문헌법을 둔 거의 모든 나라가 사면권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되

었다 �. 한때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 후 앙상레짐의 절대주의 국가의 전통 �,

제도 및 특권을 급진적으로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1�7�9�1 년 헌법에서 사변을

폐지한 적이 있었지만 �, 단기간의 헌법적 모험으로 끝나고만 역사적 사실은

사변의 헌법적 일반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로 언급되기도 한다.닮 �)

사면 폐지의 실패와 그 이후의 사면의 영속적 실존으로부터 학설의 대부

분은 그것의 필요불가결성을 인정하고 있다.앞 �)

물론 제도의 실존 자체가 정당성을 말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과거와

현재에 의미 있는 논증에 불과하다 �. 재판상의 형벌배제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다면 사변에 의한 사후의 형벌면제 및 형벌감경은 더 이상 필요가 없

을 수 있다 �. 그런 점에서 사면이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의 체계에서는 ‘시

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주장은 일면 타당한 듯 하다 �. 그러나 사면권을

단순히 법치국가의 장애이며 군주국가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되어야 할 것

으로 보는 시각은 사면의 현실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며 그것의 보충적�

대안적인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사면제도와 관련

한 평가에서 이분법의 전제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 ‘합리적’ 형법과

‘비합리적’ 사면이라는 틀 속에서의 비판적 관찰방식은 단지 양자의 극을

본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 형법이 ‘합리적’목표를 설정하고 형벌을 통해

�5�6�) �R�n�l�0�l�l�1�i�s�, �R�e �B�e�g�n�a�d�i�g�u�n�g �i�n �v�e�r�g�l�e�i�C�h�e�r�1�d�e�r �P�e�r�s�p�e�k�t�i�v�e�, �5�9�9 변 참조 �.
�5�7�) �S�c�h�a�t�z�1�e�r ‘ �H�a�n�d�b�l�i�c�h �d�e�s �G�r�l�a�d�e�n�r�e�c�h�t�s�, �3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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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항상 절대적으로 관철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사면의 보충적 기능을 인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하겠다 �.

사면은 형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기능을 가지며 그런 점에서 정당

성 내지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사면은 위기상황에서 형법체계의 부담을

빨리 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 그리고 여론에서

도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형벌의 배제를 사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법적 형벌배제와는 기능적으로 동등하지 않으며 일

정한 상황에서는 형벌배제도구로서 대체가능하지도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러나 보충적 성격으로서 사변제도의 정당성은 과대평

가될 수는 없다�. 형법이 사면을 ‘보충적’이지만결코 대체될 수 없다는 점

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 �, 그 범위에서만 정당한 작용을 한다 �5�9�)

또한 사면이 갖는 상징적 기능도 사면제도를 유지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법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며 법이념 자체에도 긴장관계가 있

다 �. 법이념은 항상 윤리적 �, 종교적 �, 정치적 이념과 충돌하므로 사면은 조

정장치로서 그 존재가치가 있다 �. 사면제도는 법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일반인들

에게는 처벌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위안의 담론으로 작용한다 �. 그런 점에

서 사면은 실제적 작용을 가진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6�1�) 라드브루흐

�(�R�a�d�b�m�c�h�) 는 이러한 사면제도의 이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 즉 사면이란

법이념이 서로 싸우는 요소의 긴장관계를 판결을 통하여 완화하는 것과

는 별도의 방법으로 사면주체의 의향에 따라 보다 잘 완화하는 것을 의

�5�8�) �D�e�m�o�u�l�i�s�, �a�,�a�.�0�.�, �6�0�2 변 참조 �. 그밖에 사면이 존속될 이유로서 사변을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영역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사법영역에서의 “전통적”행위가능성의 포기를

거부할 것이라는 것도 들고 있다 �,

�5�9�) �D�e�m�o�l�l�1�i�s�, �a �a�.�0�.�, �6�0�3 면 �.
�6�0�) 김민배 �, 앞의 글 �, �8�6 연 참조 �.
�6�1�) �I�K�m�o�l�d�i�s�, �a�.�a�.�0�.�, �6�0�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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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 사변은 실정법에 대하여는 정의를 정의의 도식화된 평등성에 대

하여는 개별화된 합목적성을 적용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다고 한다 �.�6�2�) 우

리 학설의 대부분도 사면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지만 헌법내

재적 한계 속에서 기능하는 한�, 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6�3�) 그런 점에서 사면권이 갖는 내재적 한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

�6�2�) 라드브루흐 �, 최종고 역�, 법철학 �, �2�3�3 면
�6�3�) 이재상�, 사면권의 법치국가적 한계 �, 고시계 �, �1�9�9�8�. �9�, �1�3 변 �; 김철수 �, 헌법학개론 �(�2�0�0�1�)�,

�1�0�6�2 면 �; 권영성 �, 헌법학�, �1�0�2�6 면 �, 김민배 �, 앞의 글 �, �9�0 면 �; 이석연 �, 대통령의 사연권 행사

의 한계 �, 시민과 변호사�, �4�0�, �1�%�7�, �8�3 변 �; 이금옥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 헌법학연구 �, 제 �5권 제 �2호 �, μ�0면 등 �,



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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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사면의 법체계적 한계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을 뿐�, 사면사유나 사

면행사의 한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사면결정의 정당성을 판단할 기준도 없고 사후심사도 가능하지 않다�. 그럼

에도 사면은 어떤 제한도 없는 절대권으로는 규명되지는 않는다 �. 법치국가

의 모든 권한은 그 한계를 설정하는 법규범에 의해 형성되므로 헌법상 권

리인 사면권도 헌법내재적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

제 �1절 사면의 헌법내재적 한계

사면은 사법영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권력분립에 기초한 입헌

법원칙에 반하며�, 법치국가원칙의 예외이다 �. 그러므로 법적 성질상 예외규

정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실행은 내재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상 평등의 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의해 사면권 한계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

�1�. 평등원칙과 사면의 한계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 헌법 제 �1�1 조 �)는 평등조항은 부당한 차

별을 금지하며 기본권체계의 정신을 형성한다 사면과 관련해서는 자의적

인 사면권 행사에 의해 차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입각한 사변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 그런 점에서 평등원칙은 사면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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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사면과 관련하여 평등원칙을 언

급한 외국의 판례로는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사면은절대적 예외상황에

서 엄격한 한계 내에서 행해질 때에만 법 앞의 평등원칙에 일치된다”�(�N�r�.

�1�7�9 �v�o�n �1�%�3�)�, “법 앞의 평등원칙은 일반사면에 대한 헌법규범보다 우선

한다” �(�N�r�. �1�7�5 �v�o�n �1�9�7�1�) 는 판결을 들 수 있다.없 �)
또한 독일 바이에른 헌

법재판소도 사변기관이나 사면권자는 평등원칙에 구속되며 �, 사면시행에 있

어 자의금지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6�5�) 이렇듯 평등원칙은 사면권

의 행사의 일반적 한계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문제는 그 자체가 다의적이

면서�, 효과적인 제한기준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한계기

능을 다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6�6�) 그밖에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구조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2�. 권력분립원칙과 사면의 한계

사면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형벌재량의 권한이며 실질적으로 판결기

능에 속하므로 사법부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의 구조에 일치

한다 �. 그러나 헌법규범이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 그것은

권력분립원칙의 한 예외로서 행정기관에 위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

면은 예외적 권한이므로 사법권에 대하여 본질적인 침해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권력분립원칙은 사면권의 행사에

한계를 설정한다 �. 권력분립원칙에 의해 설정되는 사면권의 내재적인 한계

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사면권이 권력분립원칙에 의해 내재적으로 제한된다는 의미는 포

�6�4�) �D�e�m�o 띠�i�s�, �a�.�a�.�0�.�, �2�6�4 변 참조 �. 프랑스헌법의회 �(�8�8�3�4�4 �V�O�I�r�1 �2�0�.�7�1�%�8�) 에서도 그와 비슷

하게 일반사면의 적용범위와 법효과를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확인하고 있다�.
�6�5�) �B�a�y �V�e�r�f�G�H�, �E�n�t�s�c�h�e�i�d�u�n�g �V�O�I�r�l �6�1�2�1�%�E�, �N�J�W �1�%�6�, μ�3�.
�6�6�) �D�e�m�o�u�l�i�s�, �a�.�a�.�0�.�, �2�7�1 면 이하 �; 변종필 �, 사변의 법리와 사면권행사의 법치국가적 한계 �,

형사법연구 �, 저�1�1�2 호 �(�1�%�9�)�, �2�9�8 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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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면권은 비정상적인

권한이 아닌 이미 헌법상의 제도이므로 포괄적으로 제한될 성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사면이 갖는 예외규정의 성격상 그 행사가 어느 범위에서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보게 한다�.

그런 점에서 권력분립원칙에 의해 사면권의 외적 한계가 설정된다고 볼

수 있다 �. 즉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한계를 넘는 사면권의 실행은 금지

되지만 한계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제한되지 않는다 �.�6�7�)

둘째 �, 권력분립원칙의 예외로부터 사면권의 보충성을 찾을 수 있다�.�6�8�)

그것은 특별사면의 경우 최소한의 필수적인 전제로 확정판결 후에 �, 형별면

제를 위한 다른 법적 수단이 없을 때에 사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

가 된다 �.�6�9�) 이는 사면보다 법원의 판결이 우선되며 사면조치는 유죄판결

을 받은 자에게 최후의 기회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물론 이 한계

는 직접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므로 사변기관이 보충성에 구속된다

고 볼 수 없지만 �, 사면권자는 사면조치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재량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결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7 이

셋째 �, 권력분립원칙에서 도출되는 사면권의 한계문제로서 사면철회금지

가 있다�. 사변을 공포한 후에는 해당사안은 더 이상 사면기관의 영역에 놓

여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권한이 제한된다 �. 사후에 사면결정의 오류가

발견되거나 사회적 비판이 있더라도 사면기관이 사안을 다시 판단하거나

사면을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망이나 위협에 의해 사변이 이

루어졌다면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할 것이다 �.�7�1�)

�6�7�) �[�K�I�n�o�u�l�i�s�, �a�.�a�.�0�.�, �2�8�3 변 이하 참조 �.
�6�8�) 변종필 �, 앞의 글 �, �2�9�2 면 �, 이금옥 �, 앞의 글 �, �4�3�9 면 �.
�6�9�) 실무상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사면기관이 사면대상자가 형면제나 형감경을 받을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심사하게 한다�. �S�c�h�a�t�z�l�e�r�, �H�a�n�d�b�u�c�h �d�e�s �G�r�l�a�d�e�n�r�e�c�h�t�s�, �1�7�1 면
이하 �.

�7이 �&�m�o띠�i�s�, �a�.�a�.�0�.�, �3�0�3 변 �.
�7�1�) �D�e�m�o 버�i�s�. �a�.�a�o�-�- �3�0�4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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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 권력분립원칙의 예외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법률을 통하여 사면

권이나 사면기관 등을 확대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명백히 반하지만 �, 반

대로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적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권력분립원칙

상 허용되는가가 문제된다 �. 사면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법

률에 의해 제한될 수 없지만�, 권한 자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합

목적적 결정을 위한 절차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된다고 생각된다 �.�7�2�)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변을 명할 수 있다”고사

면권 행사에 관한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 그러므로 예컨대 자

의적 사변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대

법원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거나 사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의 절차를 법률을 통하여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절 형벌목적에 비추어 본 사면의 한계

사면을 합목적적인 근거에서 행사되는 형벌의 조정하는 법적 수단으로

이해한다면 사면은 원칙적으로 형벌집행과 동일한 목표를 위해 행사되어

야 한다�. 헌법이 사변을 형벌폐지권한으로 설정한 것도 사법부의 재판을

통한 형별집행에서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형법체계와 충돌되거나 형벌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사면

이 법치국가에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 그러한 한 법치국가에서의 사면은

형벌배제권한으로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고려해야

하며�, 그에 의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

�7�2�) 오히려 현행 사면법에서 사변의 목적 �, 대상�, 기준 �, 시기 �, 범위 �, 요건 �, 절차를 거의 규정

함이 없이 대통령에게 백지위임한 것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충
상�, 사면법 개정안-사면권의 제한 �, 법조 �2�0�0�2�. �9�. �8 변 �.



제 �4장 사변의 법체계적 한계 �6�3

�1�. 형벌의 일반예방목적

일반적으로 사면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당하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수형자를 처벌할 국가의 이익은 후퇴된다 �. 그러나 사면이

형벌의 일반예방목적을 약화시키는 경우 즉 법효력을 갖는 형사판결의 실

효성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사면은 포기되어야 한다�. 사면결정에 대하여 일

반예방이 갖는 영향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사면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판단하게 하는 소극적 기준이 된다 �. 예컨대 일반사면으로

오히려 일반인의 법준수의식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행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일반예방은 그것을 거부할 마지막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 특정한 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일반예방목적상 적합하지 않

다면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어느 정도의 규모

와 빈도에 의한 사면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대답할 수 없지만

대규모의 잦은 사면은 형벌의 일반예방목적에 저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적으로 제한된다고 하겠다 �.

�2�. 형벌의 특별예방목적

특별예방적 고려는 일반사면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주요한 사면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특별예방적 고

려를 통한 사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사면법 제 �1�4 조에서는 특별사면 또는 특별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경우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보 �, 형기계산서 외에 범죄의 정상 �, 본인의 성행 �, 수

형 중의 행장 �,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

도록 하고 있다 �.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 사면대상자가 효과적인 재사회화를

보이고 계속적인 형집행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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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자와의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적 이유에서 자신의 죄과에 대한 뉘우

침도 없는 자를 특별사면을 하는 것은 형벌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정

의의 침해이다 �.

사면은 합목적적 형사조치에 속한다 형벌이 합목적성을 추구하면서 목

적형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듯이 사면도 목적사면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

사면은 이제 더 이상 국가 원수가 은사를 베풀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여서

는 안 되며�,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목적 사면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면의

법적 한계는 곧 목적사면의 법적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7�3�)

�3�. 정치적 사면의 한계

사면사유로 흔히 드는 경우인 오판의 시정 �, 재사회화된 수형자의 사면

과 같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사면은 필요한 것이므로 문제될 여지가 없지

만�,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면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 대부분

의 사면이 현실적으로 정치에 연루된 경우가 많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사면이 정치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우리 문헌에 나타

난 대부분의 학설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행사되는 사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한다 �. 사면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

다고 보는 것이다 �. ‘정치’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겠지만 �,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면이라도 일반예방 혹은 특별예

방에 부합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

우선 정치적 사유 중에서도 국가복지를 위한 경우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7�4�) 예컨대 내적 평화를 재건하기 위한 시도 혹은 정치적 안정을 위

한 시도는 그러한 정치적 사유에 해당한다 �. 그러나 불법적 정권유지를 위

�7�3�) 김성천 �, 사변의 법적 한계 �, 법정논집 �, 제 �3�5 권 �(�1�9�9�9 �1�2�)�, �6�0 변 �.
�7�4�) �M�e�d�e�n�, �R�e�c�h�t�s�s�m�a�t�h�c�h�k�e�i�t �u�n�d �G�n�a�d�e�. �6�9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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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명분만 대내적 평화 혹은 정치적 안정을 내세우면서 행하는 사면은

순수하게 국가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또한 정치형국의 변화로

인하여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처벌이 필요 없는 경우에 행하는 사면은 정

치적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정권교체 후

행하는 사면은 정치사면의 전형적인 경우로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몇

몇 헌법에서는 전직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특별한 조건을 규정한 예도 있다 �.�7�5�) 또한 권력자가 정치적 위기

를 벗어나기 위한 선심성 대규모 사변도 방지되어야 한다�. 그밖에 정치스

캔들을 일으킨 정당동료를 위하여 혹은 개인적 이익을 보장할 목적으로

행하는 당정치적 사면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 사면결정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결하는 경우로서 사면권자의 전형적인 남용사례이다 �.

제 �3절 사면대상의 한계

헌법이나 사면법에서는 사면의 대상인 범죄행위의 성격이나 범죄자의

특성과 관련한 한계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선 사변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한계를 긋는데 의미가 있다�.

�7�5�) 그리스 헌법�(�1�9�7�5�. �A�r�t�. �4�7 �A�b�s�. �2�) 에서는 “공화국의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

제�8�6 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장관을 사면할 권한을 갖는다”고 한다 �. 이러한 한계는

장관책임에 대한 규정 �(제 �8�6 조 �) 에 따라 유죄판결을 반은 전직 장관에 해당한다 �. 그밖에
스페인 헌법 제 �l�O�2 조 �3항 �, 덴마크 헌법 제�2�4 조에서도 그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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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처분

보안처분이 형법적 제재의 일종으로 도입된 현행법체계에서는 보안처분

도 사면의 대상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보안처분의 내용에 따라 형벌과 같

은 고통이 수반되는 억압적 제재와 단순한 부조조치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사변을 할 수 있다는 견해�7�6�) 가 있지만 실무적으로 그러한 구벌

이 쉽지 않다 �. 부조조치라도 그것이 강제를 내포하고 있는 한 개개인에게

는 해악으로서 느껴지고 그것의 공적 기능과 무관하게 기본권 침해로 받

아들여질 수 있다�.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위험성 때문에 부과되는 형벌과는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는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의 효과를 준다

는 점에서는 사변의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2�. 사면대상자의 동의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대상자의 동의가 사면결정의 전제가 되는가에 대

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 지배적이다 �. 형별집행에 대하여 개인의 권

리가 개입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거부

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다 �. 특별사면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그 행사는

대상자에게 권리의 침해도 재사회화의 방해도 아니며 오히려 법적 지위의

개선을 제공한다 �.�7�7�) 그러나 법적으로 가벼운 형기를 마치는 것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대상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사면대상자의 의사

를 전적으로 배제한 특별사면은 그 본질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사면의 동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건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상

심사단계에서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7�8�)

�7�6�) �G�r 않�d�s�, �G�r�l�a�d�e�, �R�e�c�h�t �u�n�d �g�i�m�i�n�a�} φ�o�l�i�t�i�k�, �6�8 변 �.
�7�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사면행위는 동의 없이 승인이 없거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

여 행할 수 있다”고 하며 그것이 사변의 특성이라고 본다 �(�B�V�e�I�G�E �2�5�, �3�5�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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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절차에서 사면대상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입법례의 경우도

사면대상자의 동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변을 신청하

게 하는 것이 사면대상자의 동의를 사면결정의 전제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면대상자로 하여금 사변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개개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 본인 스스로도 사면을 받을만한가를 숙고하게 하는 의미

가 있으며�,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효과가 있

어 밀실담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자기사면의 금지

자기사면금지의 원칙은 사면권을 행사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사면시켜

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이 원칙은 법률주의 원칙으로부터 유래된다 �. 법
률주의 원칙은 형식적인 변에서 법률에 의한 사면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는 점까지 요구하는 원칙으로 이해된다 �. 합리성을 갖추지 않은 법

률은 형식만 법률일 뿐 실질적으로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합리성

을 상실한 법률에 의한 사면은 금지되어야 한다 �. 법률이 일반성만이 아니

라 합리성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근대적 법치국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 법률의 내용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근대국

가가 개발한 방법은 입법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이다 �. 절차적 합리성이 내용

적 합리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는 입법자가 자기 자신의 이해

와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적 합리성이 내용의 합

리성을 담보해낼 수 있지만 �, 전적으로 국회의원들 자신의 이익에만 관련되

�7�8�) 최근 독일의 몇몇 주에서 성탄절 특사에서 조기석방을 위한 조건으로 수형자의 동의를

얻게 한 예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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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많은 정치

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형사처

벌을 받았지만 �, 자신들의 동업자인 대통령에 의해 사면을 받고 다시 정치

활동을 하는 품앗이형 자기사면이 계속 눈에 띈다 �.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품앗이형 사면을 포함한 자기사면금지는 사면입법과 관련하여 꼭 지켜져

야 할 원칙이다 �.�7�9�)

�7�9�) 김성천 �, 사변의 법적 한계 �, 법정논집 �, 제 �3�5 권 �(�1�9�9�9�. �1�2�)�, �6�3 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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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 본 사면권의 통제

�I￡�s�1�i�e �S�e�b�b�a 의 사면법에 대한 연구 �(�T�h�e �P�a�r�d�o�n�i�n�g �P�o�w�e�r �-�A �W�o�r�l�d

�S�u�r�v�e�y�) 에 의하면 지구상 사면제도를 가지지 않은 나라가 없으며 사실상

모든 헌법에 사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대통령

혹은 수상이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 국회에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극히 예외에 속한다 �. 후자의 경우로는 스위스 �(헌법 제�8�5 조 �)�, 코스타

리카 �(헌법 제 �1�2�1 조 �)�, 에콰도르 �(헌법 제�5�3 조 �)을 들 수 있다 �. 사면을 국가수

반이 행하는 경우에도 그 권한에 대한 다소간의 제한으로서 거의 모든 헌

법에서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부서를 요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잠비아와

콩고에서만 사면권을 대통령이 전적으로 혼자 결정하는 절대권으로 인정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일본�, 미국 독일의 사면제도와 그 밖의 유럽 몇

개국의 사면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제 �1 절 일 본

일본에서 恩敏 �(사면 �) 란 사법권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행정권으로 재판

의 내용을 변경하고 �(減 �f ” �)�, 그 효력을 소멸 �(特敏 �)시키거나 변경�(페의 휩�L行

免除 �, 復權 �)시키는 행위�, 또는 국가형벌권을 소멸 �(大敏 �)시키는 행위를 말한

다�.�8�1�)

�8�0�) �S�c�h�a�t�z�1�e�r�, �H�a�n�d�b�u�c�h �d�e�s �G�n�a�d�e�r π�e�c�h�t�s�, �1�4�6 면 참조 �. 콩고에서는 사연권을 실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부서의무로부터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잠비아에서는 대통령이

사면건의 경우 그의 판단대로 결정하고 어떤 식의 자문을 들을 의무가 없다고 헌법에

서 규정하고 있다�.
�8�1�) 石原一彦�, 恩淑 �&保護司σ�)

짧웹 �, 更生保護 第�4�7 卷 第�5융 �, 法務省保護局 �, �1 앉�%�, �7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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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明治憲法 �8�2�) 하에서 은사는 天皇의 대권사항으로 인정되어 주로 국

가 또는 왕실의 慶펌網福에 즈음하여 천황의 仁慧에 의한 은혜적 행위로

서 행해져 왔다 �.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현행 헌법�8�3�) 의 제정에 따라 �,

은사의 결정권은 내각으로 옮겨지고 천황은 이를 認證함에 지나지 않게

됨으로써 은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다 �.

일본의 현행 헌법 하에서 은사는 종전보다도 형사정책적인 배려가 강하

게 요구되었으며 �, 이러한 관점에서 법에 내재하는 법적 안정성을 구체적

타당성의 이념으로 수정하는 점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은사는 국가의 형사정책을 적정하고 유효하게 실시한다는 이념 하에 행해

져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은사를 중심으로 하고 政令恩敬는

課뼈的 �8�4�)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운용지침 �8�5�) 은 오늘날에도 타당하게 적용

되고 있다 �.

�1�. 은사의 유형 및 요건

�(�1�) 정령은사와 개별은사

일본의 현행 헌법 하에서 은사는 내각이 천황의 認證을 거쳐 유죄 또는

�8�2�) ‘大日本帝國憲法 �(소위 明治靈法 �) ’은 明治 �2�2�(�1�8�9�0�) 年�2月 �1�1 日 제정되고 �1�8�9�1 年 �1�1 月 �2�9�B 附
로 시행되었다 �. 동법 제 �1�6조는 ‘天皇은大散 �, 特敬 �, 減�f�U 및 復權을 명한다’고 규정하였

다 �: 좁山善充�/管野和夫 �, 有裵關 判例六法 �a�x�3�3 年版�, 有裵關 �, �2�l�3�2�/�1�1�, �6�2 面 參照、�.
�8�3�) ‘日本國惡法’은 昭和 �2�1�(�1�9�4�6�) 年�1�1 月 �3�B 제정되어 �1�9�4�7 年�5月 �3 日附로 시행되었다 �: 좁山善

커γ管野和夫 �, 前揚몇�j例六法 �a�m�3 年版�, �1�7 面參照 �.
�8�4�) 여기서 譯뼈性이란 �, 은사는 삼권분립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司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 은사의 운용에 있어서는 명백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신중하고 課왜
�j的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森川大司 �, 恩敬法 �(�1�)�,

‘更生保護’ 第 �4�7卷第�5융�, 法務省保護局 �, �1�9�%�/�5�, �4�2 面 �.
�8�5�) 이는 �1�9�4�7 년 �5월 일본의 현행 헌법 시행과 더불어 헌법과 상응하는 은사제도를 검토하

기 위하여 동년 �1�0 월 내각에 설치된 ‘恩敬制度審議會’가 �1�9�4�8 년 �6월 �3�0 일 내각에 제출

한 최종의견서 및 권고서의 내용이다 �. 이에 대한 해설로는 �, 中野次雄�, 恩敬制度σ〕新方
向 �, ‘페事法 ￡載및 �j σ�) 諸問題’ �, 成文호 �, �1�%�7 參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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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

나 �, 특정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

소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日本國憲法’ 제 �7조제 �6호 �, 제 �7�3 조제 �7호 �)�. 은사

는 大敵 �, 特敏 �, 減�f�U�, 페의 집행면제 및 복권의 총칭 �[‘恩敏法’ �(�1�9�4�7�3�.�2�8�. 법률

제 �2�0 호 �) 제 �1조�] 이지만�, 그 시행방법에 따라 크게 정령은사와 개별은사로

나눌 수 있다�.
정령은사 �( 일반은사 �)는 형벌권이 발생하거나 유죄의 확정재판을 받은 불

특정다수인에 대하여 政令 �8�6�) 으로 죄의 종류나 형의 종류 및 기준일 등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 大敏 �, 減�f�f ” �, 復權의 세 종류가 있다 �( ‘은

사법’ 제 �2조 �, 제 �6조 �, 제 �9조 �)�.

이에 대하여 개별은사는 유죄의 재판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하여 본인의

성격 �, 行狀 �, 위법행위의 염려기�- 있는지 여부 �, 본인에 대한 사회감정 기타

관련 있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犯罪者據防更生法’ �(�1�9�4�9�5�3�1�. 법

률제 �1�4�2 호 �) 제 �5�4 조 제�1항�] 행하는 것으로 �, 特淑 �, 減쩌 �, 升 �U의 執行免除 �, 復權

의 �4종류가 있다�( ‘은사법’ 제 �4조 �, 제 �6조 �, 제 �8조 �, 제 �9조 �)�,

개별은사는 다시 평상적으로 행해지는 ‘常時恩敬’와내각이 일정기준을

정하고 일정기간에 한하여 실시하는 ‘特別基準恩敬’로나눌 수 있다�. 특별
기준은사는 통상 정령은사가 행해지는 때에 정령은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여 형평을 기한다는 배려 아래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성격은 정령은사와 대단히 유사하며 정령은사

와는 관계없이 단독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다 �.�8�7�) 이러한 특별기준은사는

�8�6�) 政令은 일본의 각종 법령 가운데 내각에 의해 제정된 명령을 말한다�. 閔議의 결정으로

성립하고 天皇이 공포한다 �. 이는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것 �(집행명령 �)과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것�(위임명령 �)으로 나눌 수 있다�. 政令의 경우에는 특히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벌칙을 규정하거나 �, 국민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거

나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일본국헌법’ 제 �7�3 조 제�6호 �, ‘내각법’ 제

�1�1 조 �) �: 橋本公흐 �, 日 本國憲法 �, 有裵聞 �, �1�%�8�, �5�8�0 面以下參照 �.
�g�7�) 板펄秀穩 �, 獨恩淑-政令�t탬‘敬σ�)存在意義�, �7�-�3�! 面 �: �h�t�t�p�:�/�/�w�w�w�2�.�m�m�c 따�O�m�i�.�a�c �j�p�/�w�e 뻐�7�/

�r�m�/�r�o�m�o�n�s�h�a�. 며�f�. �; 後顧雅 �n좁�/川本滿降�, 恩微制度 �k�{關 �l�j 的恩微σ�)運用狀況 �. 法律σ�)�U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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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基準恩敬’로불리기도 한다 �. 다음에서는 이들 은사의 유형 및 요건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은사의 종류

가 �. 대 사

大淑 �8�8�) 는 정령은사의 일종으로 정령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 그 방법은

정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며 �( ‘은사법’ 제 �2조 �)�, 그 효력은 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령으로 정한 죄에 대하여 �, 실제로

유죄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 기

타의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 �( ‘은사법’ 제 �3조 �)�.

그 결과 �, 대사의 대상이 되는 죄로 복역 중인 자는 즉시 석방되고 �, 재판

계속 중인 자에 대하여는 면소판결로써 소송을 종결시켜야 하며 �(‘日本제事

訴認法’ 제 �3�3�7 조 제�3호 �)�, 수사 중인 자에 대하여는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

소처분을 행하는 등 은사의 종류 가운데 가장 큰 효력을 갖는다 �. 즉 재판

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대사뿐으로 다른

유형의 은사는 정령은사와 개별은사를 불문하고 재판이 확정된 자만을 대

상으로 행해진다�. 사면된 죄에 대하여는 장래 전과로서의 취급을 받지 않

는다 �. 따라서 대사의 시행 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특히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8�9�)

�l￡ 第 �4�2卷第�4융�, �1�9�8�9�, �2�3 面 �; 吉永뿔-文Y없木一久 �, 짧正保護法 �, �a�r ￡
�j �f ￡ �L 、’ �1�9�8�6�, �2�8�1 面

以下 �.

�8�8�) 일본의 大敵는 우리나라의 一般敬免에 해당한다 �[‘敬免法’ �(�1 없�8�.�8�3�0 법률제 �2호 �) 제 �5조 제
�1항 제 �1호 �, 제 �8조�]�.

�8�9�) 後麗雅靖�/川本滿降�, 前獨恩淑制度ε �{固別的恩淑σ�)
運用狀況 �, �2�4 面 �. 이에 대하여는 후술의

제한논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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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특사

개별은사의 일종인 특사는 전술한 대사와 같이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

효과 �( ‘은사법’ 제 �5조 �)가 있어 전과로서의 취급을 받지

특사는 개별은사 가운데 가장 큰 효력을 갖는다 �. 이러한 특사는 유

않게 한다�.시키는

따라서

죄의 재판을 받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해진다 �(‘은사법’ 제 �4조 �)�. 형의 집행

이 종료된 자라 하더라도 일본형법 제 �3�4 조의 �2에 의한 형의 선고 또는 형

의 면제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기 前인 경우에는 특사의 대상이 된다 �.

특사는 행정권의 권한으로 유죄재판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력으로 형

사사법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실무상 그 운용은 讓해�]的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상시은사에서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에 의해 그 행위가 죄

가 되지 않게 된 경우라든지 恩給權의 회복�, 영전수여 �, 기타 특사에 의하

지 않으면 구제할 수 없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행

면제하

집행면

해지고 있다�.

한편 ‘은사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유죄의 선고’는동법 제�6조의

‘형의선고’보다 의미가 넓은 것으로 유죄재판의 일종인 ‘형의변제 �( ‘일본

형법’ 제낌 �4조 제�1항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9�0�) 또한 과거 明治憲法 下

의 특사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사와 형의

는 특사의 두 종류가 있었지만 �, 현행 헌법 하에서는

제’라는독립된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9�1�)

집행을

후자를‘형의

다�. 감형

감형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정령은사 또는 개별은사의 두 가지 방

법으로 행한다 �( ‘은사법’ 제 �6조 �)�. 그 중 정령에 의한 감형에는 ‘형을감경하

는 것’과‘형을감경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의두 종류가

�9이 吉永뿔文 없木
�)

久 �, 前揚짧正保護法 �, �2�8�2 面 �.
�9�1�) 이점에서 일본의 特敏는 우리나라의 特 �B�l�j 淑免과 유사하다 �(‘敏免法’ 제 �5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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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 개별은사에 의한 감형은 이들 두 종류 외에 ‘형의집행을 감경하는

것’이있다 �(동법 제�7조 �)�. ‘형을 감경한다’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 징역 �4년

을 징역 �3년으로의 경우처럼 선고형 자체를 감경하는 것이며 �, ‘형을 감경함

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을 단축한다’란 선고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

지 집행유예 중인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관계를 일부 면제하는 것에 그치

는 것이지만 �(동조 제�3항 �) 최근 이러한 감경이 행해진 선례는 거의 없다�.
감형의 방법 및 減쩌率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정령에 의한 감형

및 특별기준은사의 경우는 그 정령 및 특별은사기준으로 일정기준을 설정

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지만 �, 상시은사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 없이 개별적

으로 결정한다 �.

라�. 형의 집행변제

형의 집행면제는 개별은사의 형식으로만 행하는 개별은사의 일종으로

재판에서 확정된 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다

�( ‘은사법’ 제 �8조 �)�. 따라서 자유형의 경우에는 잔여집행기간의 전부에 대하

여 집행이 면제되며 �, 벌금형 등 재산형의 경우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등 �,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킨다 �. 또한 무기형에 대하

여도 형의 집행면제는 가능하며 이 또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킨다 �. 즉 무기형의 가석방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면제가 행해

지면 그 시점에서 무기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보호관찰도

종료한다 �.�9�2�) 한편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집행을 종료한 자는 형집행면제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조 단서 �)�.

마.복권

복권은 유죄선고를 이유로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9�2�) 吉永뿔文 銀木一久�, 前獨橋正保護法 �, 잃�3面 �.



大淑
유죄선고의 효력 소멸 및

政令恩敬 。
공소권 소멸

特敵 유죄선고의 효력 소멸 개별은사 �O

減f” 형의 감형 政令�個別恩淑 ×

�f�OÇX 執行免除 형의 집행을 면제 개별은사 ×

復權 자격회복 政令�個別恩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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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자에 대하여 정령은사 또는 개별은사의 방법으로 행한다 �. 즉 政令

�(復權令 �)으로 일정요건을 규정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률

적으로 행하거나 특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형의 집행

이 종료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을 면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행할 수

없다 �( ‘은사법’ 제 �9조 단서 �)�. 따라서 집행유예 중인 자에 대한 복권은 현행

회복시키는 ‘전면복권�( 전부복권 �) ’과 특

제 �2�5�2 조

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복권에논 모든 볍령상의 자격을

정법령에 정한 자격 �, 예컨대 ‘公職選靈法�(�1�9�5�0�4�.�1�5�. 법률제 �1�0�0 호 �) ’

의 규정에 의해 정지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만을 회복시키는 ‘부분복권

회복시키는 것

형법상의 누범

�( 일부복권 �) ’이 있다 �( ‘은사법’ 제 �1�0 조 �)�. 이처럼 복권은 자격을

일 뿐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조건적용에 대하여는 전과로 취급된다 �.

은사의 유형과 그 효력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1�] 과

가중 �, 집행유예의

이상에서 고찰한

같다 �.

시행방법 �I선고효력의 소멸 여부

�<표 �1�> 은사의 유형 및 효력 비교

�l 주된 효력

�(�3 은사의 효력에 관한 일반원칙

첫째 �, 은사의 효력은 형사법상의 효과 이외에는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은사가 행해지더라도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영업정지 �, 도로교통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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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의한 운전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9�3�)

둘째 �, ‘은사법’ 제 �1�1 조는 ‘유죄선고에의한 많成의 효과는 대사�, 특사 �, 감

형 �, 형의 집행변제 또는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법

적 안정성의 고려 아래 은사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시킴으로써

소급적 효력의 부정을 천명하고 있다 �.�%�) 따라서 유죄의 재판이 확정됨으로

써 상실된 의원이나 공무원의 지위는 은사를 통하여 회복되지 않는다 �.

셋째 �, 은사에는 강행성이 있다�. 따라서 은사대상자는 자신의 의사로 은

사의 효력을 거부할 수 없다 �. 예를 들면 �1�9�9�2 년 법률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外國人登錄法 �(�1�9�5�2�4�2�8 법률제 �1�2�5 호 �) ’上의 지문날인거부죄로 처벌받

고 당시 외국인등록법이 위헌임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외국인들이

위헌판결을 목표로 소송의 계속을 주장하였지만 �1�9�9�3 년 �6월 �9일 일률적으

로 시행된 대사령에 의해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넷째 �, 은사의 효력발생시기는 정령은사인 경우에는 그 政令의 실시와

동시에 발생한다 �. 또한 개별은사의 경우에는 천황이 認證한 때부터 발생

한다 �.�9�5�)

�2�. 은사의 절차

�(�1�) 정령은사 절차

정령은사를 실시하기 위한 정령은 내각이 제정하고 천황이 이를 공포한

다 �( ‘

日 本國憲法’ 제 �7조 제�1호 �, 제 �7�3 조 제�6호 �)�. 그런데 ‘法務省設置찮�(최종개

정 �1�%�9�.�7�.�1�6�. 법률제 �9�3 호 �) ’

제 �4조 제�1�3 호는 ‘은사에관한 사항’을법무성의

�9�3�) 後顧雅情 �, 恩、敬制度σ �)
職要 �l�;�?�L 、τ �, 警察學論集 第�4�2 卷第�5융�, �1�9�8�9�, �3�6 面 �.

�9�4�) 이 不뺑及原則은 우리나라 ‘淑免法’제 �5조 제�2항에도 동일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9�5�) 板펄秀廳、 �,前揚恩‘淑-政令恩微σ �)

存在意�;義�, �7�-�6 面 �: �h�t�t�p�: ν�w�w�w�2�.�m�m�c�.�a�t�o�m�i�.�a�c�j�p�/�w�e 뻐�7�/
�1�%�/�r�O�r�i�o�n�s�h�a�. 며�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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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法務省組織令 �( 최종개정 �2�0�0�3�4�.�1�. 政令제

�1�7�0 호 �)
’

제 �7조 제�1호는 위 사항을 保護局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 ‘동령’ 제 �4�4

조 저�1�3호는 은사에 관한 사항을 同局 총무과의 소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령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法務大많이
‘ �|져閔합 �(�1�9�4�7�.�1�.�1�6�. 법률

제�5호 �) ’

제 �3조 제�1항에 규정된 ‘主任大댄’으로서政令案을 內關總理大 �E�E 에

게 제출하여 聞議를 요구하여 야 한다 �[‘國家行政組織法 �(�1�9�4�8�.�7�.�1�0�. 법 률제 �1�2�0

호 �) ’

제 �1�1 조�]�. 정령안은 보호국에서 關係各局과 협의 하에 작성하는데 정령

안이 각의에서 결정되면 천황이 예컨대 ‘감형을인증하고 減쩌令을 이에

공포한다’는형식으로 인증하여 공포한다 �.

정령은사를 실시하기 위한 政令 �(大敬令 �, 減 �}�f�O 令 �, 復權令 �)은 공포일에 시

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 즉 정령은사에 결정된 기준일�9�6�) 에 정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즉시 은사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 따라서 검찰

청 �, 법원 �, 교도소 �, 보호관찰소 등의 관계기관은 정령은사의 해당자를 파악

하여 은사의 내용과 부합하는 소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컨대 검사

가 피의자를 구속수사 중에 구속의 기초가 된 범죄가 대사령의 대상이 된

경우�, 검사는 대사령의 공포와 동시에 피의자를 석방하고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검사는 판결원본에 은사의 내용

을 부기하여야 하며 �( ‘은사법’ 제 �1�4조 �)�, 대사로 사면된 자 또는 복권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恩敏法施行規則’ �(�1�9�4�7�.�1�0�.�1�.

司法省令제 �7�8 호 �) 제 �1�5 조 �]�.

�(�2�) 개별은사 절차

개별은사는 법무성에 설치된 ‘中央更生保護審흉會’�( 이하 ‘심사회’로약

�9�6�) 통상은 政令공포일이 기준일로 되지만�, ‘明治天훤大꽃많敬’ �, ‘大正天딸大喪恩麻’ 등과 같

이 大喪을 이유로 행해진 은사는 그 성격상 天월의 사망일까지 기준일을 소급시키는

것이 통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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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9�7�) 가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 ‘은사법’ 제 �1�2 조 �)�. 개략적인 개별은

사의 절차는 교도소장 �, 보호관찰소장 또는 검사�( 이하 ‘上申權者’로약함 �)가

직권 또는 본인의 出願에 의거하여 �(‘은사법시 행규칙’ 제 �1조 및 제�1조의 �2�)

심사회에 上申하면 �, 심사회는 개개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은사가 상

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실시에 대하여 법무대신에게 신청하고�, 내각

이 각의를 통하여 은사를 결정하면 천황이 이를 인증함으로써 실시한다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1�]�)�. 다음에서는 개별은사의 절

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9�7�) 일본의 ‘犯罪者護防更生法’�(�1�9�4�9�5�3�1�. 법률제 �1�4�2 호 �)은 제�2절에서 갱생보호기관의 하나로
‘中央更生保護審훌會’를두고 있는데 �, 동법에 의하면 심사회는 法務省에 설치하며 �( 제 �3
조 제�1항�)�, 그 권한 및 소관사무의 하나로 法務大많에게 特敬 �, 특정인애 대한 감형 �, 형

의 집행면제 또는 특정인에 대한 복권의 신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제 �3조 제�2항 제
�1호 �)�. 또한 심사회는 위원장 및 �4인의 위원으로 조직되는데 �, 위원장 및 위원은 兩議院
의 동의를 얻어 법무대신이 임명한다�(제 �4조 �, 제 �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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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자

출원 은사장 교부

�(복 권 �) �(특 사 �)

�(감형 �)

�( 형의 집행변제 �)

상신 �(직권 또는 본인의 출원 �)
은사장 송부

중앙갱생보호심사회

�<그림 �1�> 일본의 사면절차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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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은사의 출원

은사를 희망하는 자는 상신권자에 대하여 은사를 出願할 수 있다 �(‘은사

법시행규칙’ 제 �1조의 �2 제 �2항�, 제 �3조 제�2항 �)�. 출원에 있어서는 출원자의 성

명 �, 출생년월일 �, 직업 �, 본적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유죄선고를 한 법원 및 선고년월일 �, 죄명 �, 犯

數 �, 꺼名 및 형기 또는 금액 �, 형집행상황�, 상신을 求하는 은사의 종류�, �l뛰願、

理由를 기재한 恩敏願書에 호적등 � 초본 �( 법인인 경우는 등기부초본 �)을 첨

부하여 상신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은사법시행규칙’ 제 �9조 제�1항 �)�.

한편 출원의 籃用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사 �, 감형 또는 형의 집행면제에

대하여는 형을 선고한 재판확정 후 �, �@ 구류 또는 과료의 경우는 �6개월 �, �@

벌금의 경우는 �1년 �, �@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는 당해 형기의 �%에 상

당하는 기간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 형의 경우에는 그 형의 단기 �%

에 상당하는 기간 �)�9�8�)�, �@ 무기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는 �1�0 년의 기간을 경과

한 후가 아니면 출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동규칙’ 제 �6조 제�1항 본문 �)�.

구금되지 않은 일수는 앞의 �@과 �@의 기간에 산입되지 않지만 �,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형집행면제를 받은 후의 일수 �,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의 일수�, 형집행이 유예된 경우의 집행유예 중의 일수는 �@과

�@의 기간에 산입된다 �( ‘동규칙’ 제 �6조 제�2항 �, 제 �3항 �)�. 따라서 기간에 산입되

지 않는 일수는 판결확정 후 집행을 받을 때까지 구금되지 않은 일수 �, 형

집행 중 도주하였던 일수 미결구금일수 등이다 �.

본인이 은사를 출원하였지만 심사결과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때에

는 그 出願日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통일안건으로 다시 출원할

수 없지만 �( ‘동규칙’ 제 �8조 �) 다른 종류의 은사를 다시 출원하는 것에 대하

여는 ‘동규칙’제�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댔 �)

�9�8�) 단 그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
�9�9�) 後顧雅情�/川本滿降�, 前獨恩微制度￡個別的恩微σ�)

運用狀況 �, �2�6 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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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은사의 상신

개별은사의 상신은 상신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본인이 출원한 때에 이루

어진다 �. 직권에 의한 상신의 경우에는 특사 등의 출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기적인 제한은 없기 때문에 특사 등의 출원이 허용되지 않는 시기

에도 직권에 의한 상신은 가능하다 �.

개별은사의 상신권자는 은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첫째 특사 �, 감형 또는 형의 집행변제의 경우 �, �@ 재감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도소장 �, �@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보호관찰을 담당하

는 보호관찰소의 장�,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

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상신권자이다 �( ‘동규칙’ 제 �1조의 �2 제 �1항 �)�. 둘째 복권

의 경우 �, �@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당해 보

호관찰을 담당했던 보호관찰소의 장�,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유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상신권자로 되어 있다

�(‘동규칙’ 제 �3조 제�1항 �)�.

이들 상신권자는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은사를 상신하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사회’에상신하거나 적법한 은사의 출원을 수리한 때

에는 신속하게 관계사항을 조사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심사회에 반드시 상

신하여야 한다 �( ‘동규칙’ 제 �1조의 �2 제 �2항 �, 제 �3조 제�2항 �)�.

다�. 은사의 신청 및 판단기준

상신권자로부터 은사의 상신을 받은 ‘中央更生保護審효會’는상신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담당한다 �. 이때 심사회는 본인의 성격 �, 行狀 �, 위법행

위를 행할 우려의 유무 �, 본인에 대한 사회감정 �, 기타 관련 있는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재감자에 대하여는 그 자가 사회안녕복지를 위태롭

게 할 우려가 없어 석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의무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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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犯罪者據防更生합’ 제 �5�4 조 �)�.�1�m�)

실무상으로는 은사의 讓뼈性과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면서�, �@ 범행의

동기 �, 방법 �, 결과 등 犯情에 작량의 여지가 있을 것�, �@ 개전의 정이 현저하

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 �@ 피해

자 및 유족 �, 사회감정이 융화되거나 �, 적어도 이들 감정을 자극할 염려가

없을 것�, �@형의 확정 �, 가석방 또는 형의 집행종료나 형의 집행면제 후 상

당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은사의 종류에 따라 이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인정될 것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은사가 상당한지 여부를 결

정한다고 한다 �.�1�0�1�)

심사회는 심리결과 �, 은사가 상당하다는 결론에 달한 때에는 ‘법무대신에

게 은사를 신청한다’고의결한 후 법무대신에게 은사를 신청한다 �( ‘동법’ 제

�3조 제�2항 제�1호 �)�. 또한 은사가 상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달한 때에는 ‘법

무대신에게 은사를 신청하지 않는다’고의결하여 절차를 종료시킨 후 그

취지를 상신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은사법시행규칙’ 제 �1�0 조 제 �1항 �)�, 출

원에 의한 상신인 경우에는 상신권자가 出願人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 그러나 직권에 의한 상신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어 그 통지여부는 상신권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라 �. 은사의 결정 및 인증

‘심사회’로부터은사의 신청을 받은 법무대신은 은사의 실시에 대하여

각의를 청구하고 �( ‘내각법’ 제 �4조 제�3항 �)�, 각의를 청구받은 내각은 은사가

�1�0�0�) 이점이 政令恩淑와 個別많麻의 절차상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이다 �. 즉 政令恩淑는 일

률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行狀이나 犯情 등을 고려하지 않지만�, 개별은사는

이를 심사한 후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은사에 부적합한 폭

력단원이나 과격파일지라도 �, 政令恩敬의 경우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별은사의 경우애는 이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행해지기 때문에 은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後顧雅購 �, 前揚恩敬制度σ�)
職要 �l�:�?�L�1 τ �, �3�2 面參照 �.

�1�0�1�) 森川大司 �, 恩 �I放法 �(�3�)�, ‘更生保護’ 第 �4�7卷第�8융 �, 法務省、保護局 �, �1 앉�%�/�8�, �3�6 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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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로 결정한�(‘일본국헌법’ 제 �7�3 조 제�7호 �) 후 �, 바

로 천황이 인증함으로써 �( ‘동법’ 제 �7조 제�6호 �) 은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

한편 지금까지 심사회로부터 신청이 있었던 안건에 대하여 각의가 은사

가 상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선례는 없다고 한다 �.�l�O�2�)

마 �. 은사장의 송부 � 교부 등

천황이 은사를 인증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을 받은 법무대신이

심사회로 하여금 유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恩�l放

狀 �(特敏狀 �, 減�f�U狀 �, �f�U 의 執行免除狀 �, 復權狀 �)을 송부시킨다 �(‘은사법시행규

칙’제 �1�1 조 제�1항 �)�. 은사장을 송부받은 검사는 판결원본에 은사사항을 附

記한 후 �( ‘은사법’ 제 �1�4 조 �, ‘은사법시행규칙’ 제 �1�3 조 �)�, 출원에 의한 상신인 경

우에는 은사장을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

신을 한 교도소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하는데 이때 은사장을 송부

받은 상신권자는 바로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동규칙’ 제 �1�1 조 제�2항 �)�.

그리고 은사장을 본인에게 교부한 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볍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규칙’ 제 �1�2 조 �)�.

�3�. 은사의 현황

�(�1�) 정령은사의 운용상황

정령은사 �( 일반은사 �)는 明治憲法 성립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

지만 �, 이 보고서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실시된 정령은사의 운용실태

를 살펴보기로 한다 �. 이는 다음의 �[표 �2�] 와 같다 �.

�1�0�2�) 後顧雅情�/�l�l�l 本滿降 �, 前獨恩放制度 �k 個였 �l�j的恩淑σ�)運用狀況 �, �2�7 面 �.



ry�@�* l持別減쩌 �f�!�lÇX 特別/탱淑事由 iE行日 大微令 옳}월 減페令 갱필객용 執行免除 復權令 復權}￡準-
제2차 �1ÅÆ�5�1�0�.�1�7 �2�6�4�,�4�0�3 껑6 �5�0�,�0�1�9 �2 �1�0�9�3�7�4 �3�8�1
대전종전

티本國憲法 �1ÅÆ�6�1�1�3
�4�4�,�6�2�3

�1�5�0�0 �8�4 �7�6�6 �8�0 �3�8�,ÅJ�5 �4�0
公布 �(�4�,�3�0�9�)

제2차세계
대전종전의
은사및
일본국헌법
공포의 �1�9�4�7�.�1�1�3 �4�3�5�0
은사에
있어

減升O令의
까-x}-「

。

평화조약 �1�9�5�2�4�2�8
�¼�4�,µL�8

�1�,�6�2�3 �2�7�7�,�8�1�4 �3�5�6 �1�2�8 �2�8�2�,�4�7�0 �2�9
발효 �(�3�0�,�9�2�3�)

子휠
(明仁親王) �1�9�5�2�1�1�.�1�0 �2�.�%�3 �1�,�3�9�1 �2�4
願下
立太子禮

�U�.�N�.¬�Ç… �1ÅI�}�3�.�1�2 �1�9 �6�9�,�6�2�7
�3�3�7 �8�4 �2�2�4 �l�,�5�1�0

�(�6�9�,�5�2�5�)

皇太子
(明仁親王)

�1�9�5�9�4�.�1�0
�1�2�1�1 �2�8�6

�9�6�1 �4�5�,�7�9�7 �5�1�3
歐下 �(�1�,�0�3�5�) �(�1�)

%퍼結婚時

明治維新百 �1�%�8�.�1�1�.�1
�3�2�5�0 �2�5�9 �1�1�9 �1�9�,¿��,�O�m �4�E�g

�4�F�:ÇDø�¹Éˆ�i�-�-�T�-�n²È�J�l�i0� �(�3�1�3�9�) �(�4�) �(�4�) �(�6�6�,�%�4�) �(�7�)

V매觸復歸 �1�9�7�2�5�1�5
�2�,�0�1�1

�7�2 �4�0
�6�5�0�0�,�±�m �5�1

�(�1�,�%�)�5�) �(�2�7�,¹ÎÇt �(�2�)

昭和天皇 �1�%�9�2�2�4 �3�0�,�±�m �1�0�,�%�0�,�±�m�hÌÐ¿��]

홉n位의 禮 �1ÅI�}�3�.�1�1�.�1�2

皇太子
(成仁親王) �1�9�9�3�6�9
歐下

%퍼結婚時

�8�4 사연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표 �2�> 저 �l�2 차 대전 후 실시된 政令恩敬 � 特別基準恩敬 대상인원

※ �1�. �( �)는 �U�.�N�. 가입 이후는 공직선거법위반자 그 이전은 선거법 위반자의 수

�2�. 郞位의 禮 �(�1�9�9�0�.�1�1�.�1�2�.�) 에서는 �t탱、敏로 총 �2�5�0 만명이 麻免되었다 �.
�3�. 郞位의 禮 �, 皇太子 �(成仁親王�)搬下 쩌�1結婚時의 恩、淑수치는 불명
�4�. 자료 �: 板펄秀穩 �, �/탠‘淑-政令恩淑σ

�)
存在意義�, �a�m�, �7�-�3 면 �.

�h�t�t�p�: ι�w�w�w�2�J�I�n�n�C�a�t�o�m�i �a�c�.�j�p�/�w�e�b�O�7�/�d�R�/�r�o�m�o�n�s�h�a�. 며�f�.

�[표 �2�]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 정령은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최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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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많게는 �4�4�0�,�m�0 여명 �, 적

게는 �4�4�, α�U여명에 이르는 대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르러는 그 숫자가 감

소하는 경향이다 �. 이는 특히 전술한 제한논의에서 살펴 본 것처럼 그 운용

의 합리성이나 정치적 남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실무상 이를 고려한 것이라 여겨진다 �.

한편 그 동안 적은 수치를 보이던 정령은사 및 특별기준은사의 유형으

로 복권이나 감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 이에 대하여는 앞의 제한논의

에서 고찰한 비판을 중심으로 민의를 반영시킬 수 있는 ‘은사심의회�(가칭 �) ’

의 설치를 통하여 정령은사의 결정과정을 투명화 하는 등 정령은사의 정

치적 남용가능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

�(�2�) 개 별은사의 운용상황

오늘날 개별은사 �(상시은사 �) 의 합리적인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유죄

의 선고를 받은 자의 사후행상 등을 기초로 하는 소위 형사정책적인 재판

의 변경 또는 자격의 회복’이라는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행하는 개별은사

의 운용이 강조되 고 있다 �. 이 러한 관점 아래 운용된 �l�9�7�7 년부터 �2�0�0�1 년까

지의 개별은사의 수리 �, 처리상황은 다음의 �[표 �3�] 과 같다 �.
이들 상신건수 및 결정건수의 �9�0�% 이상은 보호관찰소의 장에 의한 상신

사안으로 그 대부분은 본인의 출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권에 의한 것이

라 한다 �.�1�0�3�) 이처럼 보호관찰소의 장에 의한 직권상신이 많은 것은 보호관

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범죄자의 사후행상을 호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형사정책적인 배려에서 적극적으로 상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4�)

�1�0�3�) 後顧雅情�/川本滿降�, 前揚恩敬制度 ε �{固 �R�1�j 的恩敵η週 �f�R 狀況 �, �2�9 面 �; 吉永뿔文�j錫木一久 �,

前揚짧正保護法 �, �2�9�5 面等 �.
�1�0�4�) 물론 이에 대하여는 上申廳間 은사상신건수 불균형의 시정 등 현행법의 운용개선이나



수리 처리

은사부여 기각

총수 �l�BS× 총수 특사
형의 형의 미제

계 7L혀디
。

집행 보꾀-1L」 계 사트「 감형 집행 부쿼「l」 기타

변제 면제

�1�9�7�9 �3�3�3 �7�8 �2�2�1 �1�7�5 �0 �4 �2�8 �1�4�3 �4�0 �2 �2�3 �4 �1�1 �6 �1�1�2

�1�9�8�0 �3�1�7 �1�1�2 �2�3�9 �1�9�4 �2 �2 �3�0 �1�6�0 �3�1 �3 �8 �6 �1�4 �1�4 �7�8

�1�9�8�l �3�0�2 �7�8 �1�8�8 �1�2�0 �0 �0 �2�9 �9�1 �6�4 �4 �9 �1�1 �4�0 �4 �1�1�4

�1�9�8�2 �3�6�2 �1�1�4 껑4 �2�0�3 �2 �0 �4�3 �1�5�8 �4�9 �7 �1�3 �2 �2�7 �2 �1�0�8

�1�%�3 �4�2�5 �1�0�8 �2�7�5 �2�1�8 �0 �5�9 �1�5�8 �5�4 �6 �1�4 �6 �2�8 �3 �1�5�0

�1�%�4 �4�2�5 �1�5�0 쟁8 잃5 �0 �0 �3�8 �1�% �3�1 �2 �5 �4 �2�0 �2 �1�5�7

�1�9�8�5 때8 �1�5�7 껑8 �1�8�7 �0 �1 �4�5 �1�4�1 �4�8 �3 �1 �1�2 �3�2 �3 �1�7�0

�1�9�8�6 �4�4�3 �1�7�0 ￡3 �1�9�9 �0 �4�7 �l�5�1 �6�3 �5 �1�9 �6 �3�3 �l �1�8�0

�1�%�7 �3�8�8 �1�8�8 �1�8�1 �9�6 �0 �2�2 �7�3 �7�8 �4 �6 �1�5 �5�3 �7 �2�±�7

�1�9�8�8 �2�9�1 �2�m �1�7�3 �1�1�1 �0 �0 �1�4 �9�7 �6�0 �0 �1�3 �4�6 �2 �1�1�8

�1�9�8�9�-
�1ÅÆ�4

�1�%�5 �2�0�7 �8�8 �1�1�4 �8�3 �0 �2 �1�l �7�0 �2�9 �1�1 �3 �2 �l�3 �2 �9�3

�1�9�9�6 �1�9�8 �9�3 �1�m �8�8 �0 �1 �5 �8�2 �1�9 �2 �6 �0 �l�1 �0 �9�1

�1�%�7 �2�1�1 �9�l �1�0�4 �9�2 �0 �0 �1�1 �8�1 �3�1 �0 �0 �9 �2 �1�0�7

�1�%�8 �2�3�2 �1�0�7 �1�3�6 �1�0�2 �0 �0 �1�4 �8�8 �2�7 �5 �3 �2�2 �3 �9�6

�1�%�9 �2�3�2 �9�6 �l�2�7 �9�8 �0 �0 �1�4 �8�4 �2�6 �0 �0 �2 �2�5 �2 �1�Q�5

�2�±�I�3 �9�1 �0 �0 �1�4 �7�7

�2�m�1 �1�0�8 �0 �0 �1�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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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근 個別恩敬의 운용상황

※ �1�. 後廢雅情�/�j�l�| 本滿降 �, 恩淑制度 �k�{ 固別的恩
�*�*

σ�)
運用狀況 �, 法律σ�)�t�) δ않 第�4�2 卷 第�4융 �,

�2�9 面
�2�. 板헐秀聽 �, 恩淑-政令쟁麻η存在意義�, �a�X�U�, �7�-�4 面參照 �(�h�t�t�p�:�/�/�w�w�w�2�.�m�m�c�.�a�t�o�m�-�a�c�.�j�p�/

�w�e뼈�/�r�m�/�r�o�r�j�o�n�s�h�a�. 여�f�.�)

�3�. �1�9�8�9�-�1�%�4 까지는 자료입수 불능
�4�. �2〔뼈년 이후는 犯罪白뿔 �(平成 �1�3年版 �, �Z�F�- 成 �1�4年版 �) 參照、 �.

일정기간 동안 당사자의 선행유지를 조건으로 은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부은사’

를 명문화하는 것의 가부 �, 개인에게 은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가부 등의 문제

점이 남겨진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田中開 �, 前獨戰後 �l�:�j�3�l�f�& 恩敏σ�)
運�f�R ε 깐σ

�)
問題

點 �, �5�5 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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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는 형사정책적으로는 가석방 �, 보호관찰제도와 기본적 이념에 있어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이들 제도는 범죄자의 개선 � 갱생에 커다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으며 �, 은사가 이들 제도와 연계되

어 운용되는 경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를 조속히 사회에 복귀시켜 갱생

시킴으로써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표

�3�] 의 통계는 개별은사 �(상시은사 �)가 보호관찰제도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운

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제한논의

일본에서는 은사가 제도로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제도로서

은사의 본연의 형태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1�0�5�)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진행되어 온 은사권에 대한 제한논의

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법률에 의한 제한 논의

제한논의와 관련된 문제 가운데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은사가 법

률의 일반적 授權을 토대로 �, 政令의 형식을 통하여 내각의 정치적 판단 아

래 재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물론 은사는 大敵 �, 特淑 �, 減

페 �, 쩨의 執行免除 �, 復權의 총칭으로 특사 �, 감형 또는 형의 집행면제 등 일

반적인 법률의 규정 아래 개별적인 운영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 그러

나 국가적 경사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대사 �, 감형 �, 복권 등을 위와 같은

개별 � 상시은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

�1�0�5�)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는 �, 石原一彦�, 前獨今次恩敏η意義ε 今後σ�)
課題�, �1�8 面以下 �; 田中

開 �, 戰後 �l�;�*�3�l�f�& 恩敏σ
�)
運用 �k 깐σ�)

問題點 �, ν그 �l�j �x �f 第�9�3�4 융 �, �1�% 갱�/�6�, �5�4 面以下等參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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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즉 대사�, 감형 �, 복권 등의 은사는 범죄 �, 페名 �, 양형을 기준으로 일반

적 �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 그것이 죄형법정주의를 초월하는 ‘주

권적’행위라 하더라도 실시 및 내용은 그때그때의 시대상황에 따라 정령

이 아닌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l�O�7�)

일본국 헌법 제�7조 제�6호는 천황에 의한 은사의 인증을 규정하고 동법

제�7�3 조 제�7호에서 내각의 은사결정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 이를 내각의

전권으로 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다 �. 즉 상시은사와 특별기준은사는 현행법상 은사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

만�, 상시은사에 대한 현행법의 구체적인 규정의 당부는 차지하고 법률에

의한 일반적인 授權에는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 특별기준은사에 대하여

은사의 필요성 여부와 내용을 실시 때마다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해

석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에 모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0�8�)

�(�2�) 정령은사 및 특별기준은사의 폐지 논의

정령은사 �( 일반은사 �)는 정령으로 죄와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률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개별사안에 대한 심사는 행하지 않는다 �. 더욱이 은사 가운

데 가장 큰 효력을 갖는 것으로 공소권조차 소멸시키는 효력을 발생시킨

다 �. 대사는 이러한 일반은사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령은사 �( 일반은

사 �) 의 실시 및 내각이 각의결정으로 제시한 특별기준에 의해 행하는 특별

기준은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특히 그 운용의 합리성과 남용의 방지라는

�1�0�6�) 前野育三 �, 암敵-日本國憲法下�T σ
�)
￡ �O 方창考￡ �&�-�, 法學敎室 第 �1�5�3 당 �, �1�%�3�/�6�, �6 面 �;

핏川淸 �, 公務員η戀 �f�k 免除�, �? 그
�l�j �X �F 第�9�3�4 융�, �1�9�8�9�/�6�, �6�1 面等

�1�0�7�) 平野龍一 �, 恩淑σ�)
存在理由 �, 更生保護 第�4卷第 �1�O융�, 法務省保護局 �, �1�%�3�, �9 面은 입법자

만이 법률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사상에 입각하여 국회가 정령은사를 행하는 것을 관

행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1�0�8�) 유口正孝 �, 講和恩敏σ�)둠點 �, �y 그 �l�j�X �} 第 �1�6융�, �1�9�5�2�/�8�, �2 面은 �, 은사의 결정권이 선거인

단으로서의 국회에 있다고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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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l�O�9�)

즉 �, 국가적 경조사에 즈음하여 실시되는 정령은사 � 특별기준은사의 경

우에는 그 합리성에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 실무상으로도 형집행기관에

서의 교정교육은 일정한 프로그램 하에 장기처우계획을 토대로 실시되는

것인데 대사 � 특사 등이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계획을 근

본적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또한 수사관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정령은사 및 특별기준은사의 정치적 남용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

이들 은사에 대한 결정권이 실시 당시의 내각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의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

다 �. 특히 다수의 선거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령은사에 대하여는 정치적

남용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1�0�) 즉 이러한 운용은 은사권의

남용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은사제도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 나아가

정령은사나 특별기준은사는 입법론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다 �.�1�1�l�)

�(�3�) 은사권의 남용방지를 위한 민의반영기관의 설치 제안

정령은사나 특별기준은사의 폐지를 주장하는 법제도개혁논자에 대하여 �,

현실론자는 은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령은사나 특별기준은사에

�1�0�9�) 田中開 �, 前揚戰後 �l�;�j�3�l�f�& 恩、微η週用ε �4�f η問題點 �, �5�5�/�5�7�/�6�0 面 �; 前및�f�-함三 �, 前揚 �/탠、 �h�*�, �6
面以下 �; 重松

�}

義 �, 恩‘
�*�*
창 �&�5 〈’ �&制탤�; ε 멍、想 �, 法學 �4�z �S 十 �- 第�2�4 卷第�4융 �, �1�9�8�0�4�, �1�3�9

面等 �.
�1�1�0�) 후술하는 �[표 �2�] 를 참조 �. 특히 국제연합가입기념은사에서 일본정부는 公職選짧法違反 �,

政治資金規正法違反을 주체로 한 대사를 당시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함으로써 비난을

초래하였다�. 즉 당시 대사대상자의 �9�9�9�% 가 공직선거법위반이었다 �: 쟁田幸 �-�-�, 恩放制
度σ�)

批判的考察 �, 法律論鍵 第�4�2 卷第�3융 �, �1�9�6�9�, �3�1�5�/�3�1�6 面參照 �.
�1�l�l�) 吉田善明 �, 恩敬權 �, ‘憲法學 �(�5�)

’ �, 有풋閒 �, �1�%�7�, �1�0�0 面 �; 氣田幸一 �, 前揚恩微制度η批判的
考察 �, �3�1�7 面 �; 前野育三 �, 前揚恩敬 �, �7 面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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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도 ‘민의와형사정책의 전문적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심의기관

�[‘恩淑審議會’ �(假稱 �)�] ’의 설치를 주장한다 �.�1�1�2�) 즉 정령은사 및 특별기준은사

의 정치적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내각의 은사권 발동을 절차적으로

공정중립적인 기관의 신청과 관련시키는 방법이 그것이다 �.

이러한 심의기구를 통하여 정령은사나 특별기준은사의 결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필연적으로 은사결정과정의 공개에 연

결된다 �. 즉 은사의 결정에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음부터 정령은

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실시하는 경우 어떤 내용으로 실시할 것인지 등

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은사심의회’를내각의 자문기

관으로 설치하여 �, 첫째 정령은사실시의 可否 및 그 내용 등 정령은사에 관

한 사항 �, 둘째 개별은사의 운용능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내각에 권고하

고 내각의 자문에 대하여 答申하도록 하여야 한다 �.�1�l�3�)

사법작용의 효과를 행정권으로 제한하는 은사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민

의의 반영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 이를 위해 민간인

도 참여하는 심의기관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은사의 정치적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이라 할 것이다 �.

제 �2절 미 국

미국에서의 사변제도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된다 �. 즉 �, 연방 �(�f�e�d�e�r 머�) 범죄

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 주 �(�s�t�a�t�e�) 범죄에 대하여는 각 주의 주지사 등이 사

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5�0 개 주에서는 각 주의 범죄에 대하여 �- 각 주가

�1�1�2�) 板용宏 �, 恩淑σ�)
問題點 �, 法律時報 第�6�1 卷第�5융�, �1�%�9�, �4 面 �; 松本一郞�, 恩淑�J 法學敎室

第 �1�0�4 융�, �1�9 없�5 �6�7�%�8 面 �; 田中開 �, 前揚戰後ι �*�3�l�f�& 恩放σ�)
運用 �k�J�e σ

�)
問題點 �, �5�9 面等 �.

�1�1�3�) 石原一彦 �, 前擔今次恩淑η意義￡휴後η짧題 �, �1�8 面以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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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에 대하여 서로 상이하고 다양한 형태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 주지사�, 특별위원회 또는 주지사와 특별위원

회가 공동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방헌법과는 달리 많은 주에서

는 주지사 등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각 주 헌법 자체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1�. 사면의 종류

사면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

�c�l�e�m�e�n�c�y
” �(사면 �)라는 개념이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다음에서 언급되는 특별사면 �(�p�a�r�d�o�n�)�, 일

반사면 �(�m�m�l�e�s�q�r�)�, 감형 �(�c�o�m�m�u�t�a�t�i�o�n�) 등 모든 사면의 유형을 포함하는 넓

은 개념이다 �.�1�l�4�)

이하의 사면의 종류 가운데 �, 연방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면의 유

형은 �- 현재에는 일반사면 �(없�m�e�s�m�) 은 거의 없고 �- 특별사면 �(�p�a�r�d�o�n�)�,

감형 �(�c�o�m�m�u�t�a�t�i�o�n�)�, 벌금이나 몰수의 면제�(�r�e�m�i�s�s�i�o�n�) 가 있으며�, 각 주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면유형은 특별사면 �, 벌금이나 몰수의 면제�, 감형 �, 집행연

기 �(또한 �r�e�s�p�i�t�e 라고도 함�)�, 복권 �(�r�e�s�t�o�r�a�t�i�o�n�s �o�f �c�i�v�i�1 �r�i�g�h�t�s�) 이 있다 �.

�(�1�) 특별사면 �(�p�a�r�d�o�n�)

특별사면이란 형선고의 효과로부터 한 특정인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

적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 대부분의 주에서는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을 받고 자신의 재판상의 상소절차를 다 마친 이후에 특별사면을 신

�1�1�4�) �K�a�t�h�l�e�e�n �&�a�n �M�o�o�r�e�, �P�a�r�d�o�n�, �J�u�s�t�i�c�e�, �M�e�r�@ �Q�n�d �P�u�b�l�i�c �I�n�t�e 「�e�s�t�, �N�e�w �Y�o�r�k�:

�0 강�o�r�d �U�r�l�i�v�e�r�s�i�q �f�f�e�s�s�, �1�9�8�9�, �p�. �4�; �H�e�n�r�y �W�e�i�h�o�f�e�n �& �S�o�l �R�u�b�i�n�, ” �P�a�r�d�o�n �a�n�d
�o�m�e�r �F�o�r�m�s �o�f �C�l�e�m�e�n�c�y ” �, �S 이 �R�u�b�i�r�l �(�E�d�i�t�)�, �n�l�e �L�a�I�U �d �C�f�i�r�m�r�x�l�l α�r�T�e�c�t�i�o�n�, �2�d

�e�d�.�, �P�a 띠 �: �W�e�s�t�, �1�9�7�3�, �p�. �6�5�1�; �E�n�c�y�c�l�o�p�e�d�i�a �o�f �C�r�i�m�e �a�n�d �P�u�n�i�s�h�m�e�n�t�, �V�o�l �1�, �2�O�O�2�,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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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은 재판 전에도 가능하

다�( 예컨대 �, �l�g�7�4�1 건 �F�o�r�d 대통령의 �R�i�c�h�a�r�d �N�i�x�o�n 에 대한 특별사면 �)�.

특별사면은 �a�b�s�o�l�u�t�e �p�a�r�d�o�n�( 전면적 사면 �)�, �c�o�n�d�i�t�i�o�n�a�l �p�a�r�d�o�n�( 조건부 사

면 �)�, �p�a�r�t�i�a�l �p�a�r�d�o�n�( 부분적 사면 �) 의 �3가지로 세분된다 �.

�a�b�s�o�l�u�t�e �p�a�r�d�o�n�( 전면적 사면 �)은 조건 없이 범죄자를 형벌을 면제시켜주

고 범죄자의 시민권을 회복시켜주는 사면을 말한다 �. 이것은 완전사변 �(�f 버 �l

�p�a�r�d�o�n�) 또는 무조건부 사변 �(�u�n�c�o�n�d�i�t�i�o�n�a�l �p�a�r�d�o�n�) 이라 한다 �. �c�o�n�d�i�t�i�o�n�a�l

�p�a�r�d�o�n �(조건부 사면 �)은 범죄자가 선행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사면 또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발생하면 무효가 되는 사변을

말한다 �. 그리고 �P따�h떠 �p�a�r�d�o�n �(부분적 사면 �)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나 법

적인 결과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

�(�2�) 감형 �(�c�o�r�n�m�u�t�a�t�|�0�n�)

특별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사법상 부과된 엄격한 형벌을 완화

된 형별로 그 집행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l�1�5�) 감형은 죄수의 건강이나

가정상의 필요 �, 과도한 형량 등과 같이 감형이 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이

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 통상적으로는 죽음에 임박한 질병이 있는 수용

자가 교도소 밖에서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석방 적임자로 만들기

위하여 또는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경하기 위하여 행해진다�.�1�1�6�)

�1�1�5�) �S�c�h�i�c�k �v�. �R�e�e�d�, �4�l�9 �U�.�S�. �2�i�6�, �2�7�3 �(�1�9�7�4�)�.
�1�1�6�) �R�. �L�. �G�o�1�&�a�r�b �& �L�i�n�d�a �R�. �S�i�n�g�e�r�, �A�j�f�e�r �C�b�n�u�i�c�t�i�o�n�, �N�e�w �Y�o�r�k�: �S�i�m�o�n �a�n�d

�S�c�f�u�l�s�t�e�r�, �1�9�7�3�, �p�. 잃�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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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연기 �(�r�e�p�r�i�e�v�e�)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l�1�7�)

사건 �(�c�a�p�i�t�a�l �c�a�s�e�) 에만 적용되었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즉 �, 사형선고를

출산을 위한 기간을 주기 위하여 또는 계

부과되는

가장

범죄자의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집행연기는 사형이

지만 �, 최근에는 사형에 대하여

받은 임신 중의 부녀에게 자녀

류중인 상소절차를 마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4�) 벌금과 몰수의 면제 �(�r�e�m�i�s�s�|�0�n �o�f �f�i�n�e�s �a�n�d �f�o�r�f�e�n�u�r�e�)

가혹한 처벌을 억제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벌금과 볼수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말한다�.�l�l�8�) 주들에 있어서는 벌금의 한 부분을 면제하거나 보석보증

보험 �(�a�p�p�e�a�r�a�n�c�e �b�o�n�d�) 상의 보증을 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

벌금과 몰수의 면제는 그것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

된다 �. 예를 들어 �, 이미 납부된 벌금은 그것이 법원이나 그 직원의 점유 하

에 있으면 피고인에게 반환될 수 있다 �. 그러나 예컨대 제�3자가 이미 상환

금액을 받았다면 사면 부여는 그 지불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잉 복권 �(�r�e�s�t�o�r�a�t�i�o�n �d �c�l�V�i�| �r�i�g�h�t�s�)

일부 주에서는 유죄판결 이전의 특정한 권리를 회복시켜 사회생활에 대

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복권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이것은 특별

사변과는 독립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특별사면에 내재되어 이루어지는

복권과는 다르다 �.

�1�1�7�) �E�x �p�a�r�t�e �U�n�i�t�e�d �S�t�a�t�e�s�, �2�4�2 �U�-�S �2�7�, �4�3�4�4 �(�1�9�1�6�)�.
�1�1�8�) �T�h�e �L�a�u�r�a�, �1�1�4 �U�.�S�. �4�1�1�, �4�l�3 �(�1�8�8�5�)�; �O�s�b�o�r�n �v�. �U�n�i�t�e�d �S�t�a�t�e�s�, �9�1 �U�.�S�. �4�7�4�, �4�7�9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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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 반사면 �(�a�m�n�e�s�t�y�)

이상의 사면유형들은 모두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는 특정 사건에서 개인

에게 부여되는 것인 반면 �, 일반사면은 일정한 범죄를 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 즉 �, 재판을 받고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일정한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용서하는 주권행위이다 �. 이것은 일반

사면 �(�g�e�n�e�r 외 �p�a�r�d�o�n�)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형적으로 �a�m�n�e�s�t�y 는 �( �i �) 순수한 행정활동이 아닌 입법부에 의해 행

해지는 것이고�, �(�i�i�) 일반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 �, 즉 법률에 규정되

어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내용을 충족시킨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적용되

는 것이며 �, �(�i�i�i�) 행위의 범죄성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다 �. 따

라서 없 �m�e�s�t�y 는 정치적 �, 경제적 또는 군사적 대변동 이후에 타당한 것으

로 평가된다 �. 이러한 점에서 입볍부가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부터 발해지

고�, 유죄판결이 아닌 형벌에 영향을 미치며 �, 그리고 개개인에 근거하여 부

여되는 �p�a�r�d�o�n 과 구별된다 �.

그러나 �, �c�o�m�m�o�n �l�a�w 의 전통 하에 있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양자의

구분이 용이하지는 않다 �. 그 이유는 첫째는 �, �m�m�l�e�s�t�y 는 거의 행해진 바가

없고 이 문제에 관한 어떠한 확립된 전통이 없으며 �, 둘째 �, 입법부와 행정

부의 권한 분배가 명확하지 않으며 �, 셋째 �, 개인에 대한 특별사면 �(�p�a�r�d�o�n�)

도 유죄판결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등 그 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 그

래서 연방대법원은
“

�a�m�n�e�s�@ 와 �p�a�r�d�o�n 의 구별은 법적 중요성보다는 철학

적 흥미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l�l�9�)�1�2�0�)

�1�1�9�) �K�n�o�t�e �v �U�n�i�t�e�s �S�t�a�t�e�s�, �9�5 �U�.�S�. �1�4�9 �(�1�8�7�7�)�; �B�u�r�d�i�c�k �v�. �U 피�t�e�d �S�t�a�t�e�s�, �2�3�6 �U�.�S�. �7�9�,

�9�5 �(�1�9�1�5�)�.
�1�2�0�) �C 않�t�e�r 는 베트남전 병역기피자와 탈영자로서 징병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무조건적 특별사면 �(�u�n�c�o�n�d�i�t�i�o�n�a�l �p�a�r�d�o�n�) 을 선포하였고 �, 모든 계류사건이

종료되었다 여기에서 비록 입법부가 아닌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p�a�r�d�o�n 이라고

하였지만 �, 그것의 일반성 �, 목적 그리고 그 범위는 �m�m�e�s�n�r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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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에 의한 사면권

�(�1�) 대통령의 사면권

미합중국헌법 제�2조 제�2절 제 �1항에서 “대통령은 �-�-�- 탄핵사건을 제외하

고 �, 미연방범죄에 대한 집행연기와 사변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121)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에서는 “집행연기와특별사면”�(�r�e�p�h�e�v�e�s �a�n�d �p�a�r�d�o�n�s�) 이라고 규정

하고 있지만 �, 이것은 앞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사면의 종류를 모두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l�2�2�)�1�2�3�) 그리고 이와 같이 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대통

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인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 미국에서의 대통령

사면권은 �, 행정부의 독자적인 재량사항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 입법적인

규정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에 의한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E�x �p�a�r�t�e �G�r�o�s�s�m�a�n 사건에서 법원은 “모든범죄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범행 이후 재판 전에 �, 재판 중에 �, 또는 재판 후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

으로 조건부로 또는 전면적으로 사변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의회에 의한

제한이나 규정 없이 할 수 있다”고명확히 밝히고 있다�.�1 경
�)
이러한 점은

�1�2�1�) �R�e �P�r�e�s�i�d�e�n�t �-�-�- �s�h�a�l�l �h�a�v�e �p�o�w�e�r �t�o �g�r�a�n�t �r�e�p�r�i�e�v�e�s �a�n�d �p�a�r�d�o�n�s �f�o�r �o�f�f�e�n�c�e�s

�a�g�a�i�n�s�t �m�e �U�n�i�t�e�d �S�t�a�t�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I�I�, �S�e�c�t�i�o�n �2�, �C�l�a�u�s�e �1�)�.

�1�2�2�) �B�r�i�a�n �M�. �H�o�H�s�t�a�d�L ”�N�o�m�a�l�i�z�i�n�g �t�h�e �F�e�d�e�r�a�l �C�l�e�m�e�n�c�y �P�o�w�e�r�J�I
’ �7�9 �T�e�x�. �L�. �R�e�v�.

�(�2�C�U�1�)�, �p �5�7�0�; �J�a�m�e�s �N�. �J�o�r�g�e�n�s�e�n�, ”�F�e�d�e�r�a�l �E�x�e�c�u�t�i�v�e �C�l�e�m�e�n�c�y �P�o�w�e�r�: �T�h�e
�P�r�e�s�i�d�e�n�t�f�S �P�r�e�r�o�g�a�n�v�e �t�o �E�s�c�a�p�e �A�c�c�o�u�n�t�a�b�i�1�i�t�y ’ �, �2�7 �U�. �R�i�c�h�- �L�. �R�e�v�. �(�1�9�9�3�)�, �p�.
잃�5�, �3�4�8�.

�1�2�3�) 즉 �, “�p때�o�n ”은 앞서 언급한 �c�l�g�n�e�n�c�y 의 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일반적으로

혼용되고 있다 �. 따라서 미연방헌법 조문에 언급되고 있는 �p�a�r�d�o�n 은 엄격한 의미로는
“

�c�1�e�m�e�n�c�y ”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n�c�y�c�l�o�p�e�d�i�a �o�f �C�n�m�e �a�n�d

�P�u�n�i�s�h�m�e�n�t �V�o�1�. �1�, �2 α�E�, �2�4�1�)�.
�1�2�4�) �2�6�7 �U�. �S�. �g�7 �(�1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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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이 �T�h�e �L�a�u�r�a 사건에서 �, 대통령은 “연방에대한 범죄행위에 대

하여 일반적이고 제한 없는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라고하고�,�1�2�5�) �U�-�S �v�.

�m�e�i�n 사건에서도 “사변권은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

다”라고하여 확인된 바 있다�.�1�%�) 또한 �E�x �p�a�n�e �G�a�r�1�a�n�d 사건에서도 “대

통령의 사면권은 입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 의회는 그의 사면권의 효과

를 제한할 수도 없고 범죄자들의 일부분을 그의 사면권 실행으로부터 배

제할 수도 없다”고밝힌 바 있다�.�1�2�7�)

한편 �, �M�a�r�b 따�y �v�. �M�a�d�i�s�o�n 사건에서는 �, 법원은 “연방헌법에의해 대통

령에게 부여된 중요한 정치권력은 �, 그의 재량에 따라 행사되는 것으로 �, 단

지 그의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 조국과 자신의 양섬에 책임을 질뿐이다”

라고 하여 �,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단지 대통령 자신의 양심에 의해 또는

여론의 압력에 의해 감독될 뿐이라고 하고 있다 �.�1�2�8�)

그리고 �S�c�h�i�c�k �v�. �R�e�e�d 사건에서는 대통령의 사변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 그것에 대한 제한은 헌법적으로 기초 지워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l�2�9�)

연방헌법에 규정된 유일한 예외는 탄핵사건 �(�i�m�p�e�a�c�h�m�e�n�t�) 에 대한 것이

다 �. 사면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

이 의회의 통제로부터 장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

한 것 이다 �.�1�3 이 �1�3�1�)

�1�2�5�) �1�1�4 �U�. �S�. �4�1�1 �(�1�%�5�)�.
�1�2�6�) �8�O �U�. �S�. �1�2�8 �(�1�8�7�1�)�.

�1�2�7�) �7�1 �U�. �S�. �3�3�3�, 잃�O �(�1�8�6�6�)�.
�1�2�8�) �5 �U�. �S�. �1�3�7�, �1�6�5�-�6�6 �(�1�8�0�3�)�.

�1�2�9�) �S�c�h�i�c�k �v�. �R�g�d�, �4�1�9 �U�.�S�. �2�5�6�, �2�6�6 �(�1�9�7�4�)�.
�1�3�0�) �E�n�c�y�c�l�O 야�3�d�i�a �o�f �C�I�j�m�e �a�n�d �P�u�n�i�s�h�m�e�n�t�, �V�o�l�- �1�, �2�0�0�2�, �p�. �2�4�1�.
�1�3�1�) 한편 �, 대통령 자신이 자신을 사변 �(�s�e�l�f�-�p�a�r�d�o�n�s�)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도 있다�. �1�%�4 년 �N�i�x�o�n 대통령이 사임직전에 이를 검토한 바가 있었고 �, �1�9�9�2 년는

�B�u�s�h 대통령도 임기만료 직전에 �s�e�l�f �p�a�r�d�o�n 을 검토한 바가 있었다고 한다 �(상세히는

�B�r�i�a�n �C�. �K�a�1�t�, ”�P�a�r�d�o�n �M�e�? �

�T�T�1�e �C�o�n�s�d�t�u�d�o�n�a�l �C�a�s�e �A�g�a�i�n�s�t �R�e�s�i�d�e�n�t�i�a�l

�S�e�l�f�-�P�a�r�d�o�n�s ” �, �1�0�6 �Y�a�l�e �L�. �J�. �(�1�9�9�6�)�, �p�p�. �7�7�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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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면의 절차와 요건

가�. �O�P�A 와 규정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 �J�o�r�g�e �W�a�s�h�i�n�g�t�o�n 이 대통령이 되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되

었지만 �, 사면권 행사를 위한 절차가 입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 그러나 �1�%�5 년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사면사무원실 �(�t�h�e �O�f�f�i�c�e �o�f

�P�a�r�d�o�n �C�1�e�r�k�) 이 만들어져 대통령의 사면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이것은
�1�8�9�2 년 사면담당검사실 �(단�1�e 〔�f�f�i�c�e �o�f �m�e �A�t�t�o�r�n�e�y �i�n �C�h�a�r�g�e �o�f �P�a�r�d�o�n�s�)

로 바뀌었고 �, �1�%�3 년에는 법무부 사면국 �(�O�P�A�: �m�e �O�f�f�i�c�e �d �m�e �P�a�r�d�o�n

�A�t�t�o�r�n�e�y�) 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O�P�A의 권한에 대하여는 미연방규칙전 �(�C돼 �; �@�d�e �d �F�e�d�g�a�1 �R 탱�u�l�a�t�j�o�n�s�)

제 �2�8 장 §�0�.�3�5 및 �0�.�3�6 에 규정하고 있다 �. 사면국은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모

든 청원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고 지시하며 �, 대통령

에게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와 권고안을 준비한다 �. 특히 사면국은 사면청원

이 결정될 때까지 서신에 답하고 사면사건 및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

서 언론과도 접촉한다 �.
사면의 신청 �, 심사 및 부여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들은 �C�F�R 제 �2�8 장 §�1�.

�1�~�1�.�1�1 에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이 규칙은 단지 “자문적인 것이며 법무

부의 내부지침”에불과한 것이다 �.�1�3�2�) 따라서 연방헌법에 의해 사면권을 부

여받은 대통령은 반드시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다 �. 예컨대 �l�g�7�4 년 �R�i�c�h�a�r�d

�N�i�x�o�n 에 대한 �F�o�F�d 대통령의 사면은 이러한 표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

았고 �, �2�0�0�1�1 년 �M�a�r�c �R�i�c�h 에 대한 �C�l�i�n�t�o�n 대통령의 사면도 마찬가지였다 �.

한편 �, �O�P�A 는 사면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변청원

에 대한 심사기준”�(�S�C�C�P�: �S�t�a�n�d�a�r�d�s �f�o�r �C�o�n�s�i�d�e�r�a�t�i�o�n �o�f �C�1�e�m�e�n�c�y

�1�3�2�) 또한 �, 청원자에게도 이에 근거한 어떠한 권리도 창설되지 않는다 �(�2�8 �C�F�R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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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s�)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나.절차및요건

사면절차는 다음 �[그림 �2�]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청원자에 의한 청원서

제출 �, 이에 대한 �O�P�A의 조사 및 심사 �, 대통령에 대한 �O�P�A 의 보고서 및

권고안 제출 �, 대통령의 최종결정 �, 최종결과의 통지 순으로 이루어진다 �.

�a 청원서 제출

특별사면 �, 집행연기 �, 감형 또는 벌금의 면제를 요청하는 사람은 양식에

따라 �- 미국 대통령 앞으로 �, 법무성 사면국 �(워싱턴 �D�C�, �2�%�3�0�) 으로 청원

서와 함께 양식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C�F�R § �1�.�l�)�.

특별사면을 위한 청원은�, 청원자가 석방된 이후 최소한 �5년이 경과한 이

후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청원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날

이후 최소한 �5년이 경과한 이후가 아니면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 일반

적으로 �, 보호관찰�(�p�r�o�b�a�t�i�o�n�)�, 가석방 �(맹�r�o�l�e�) 또는 관찰부 석방�(�s�u�p�e π�i�s�e�d

�r�e�l�e�a�s�e�) 하에 있는 자도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2�8 �C�F�R § �1�.�2�)�.

그리고 벌금의 면제를 포함한 형의 감형을 위한 청원은 �, 예외적인 상황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상소와 같은 다른 형태의 사법상 또는 행정상

의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한다�(�2�8 �C�F�R § �1�.�1�)�.



피해자

‘ �F�B�I

‘ 연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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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통령

�*�+

사면 기각

(통지)

청원자

<그림 2〉 미국의 사면절차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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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청원의 조사 및 심사

청원서를 수리하게 되면 �O�P�A는 그 청원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당해 사건을 담당했던 연방검사와 양형판사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진행한다 �. �O�P�A 는 조사상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하여 �F�B�I 를 포함한

정부의 관련 직원이나 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얻거나 이들의 서비스를 이

용하여 조사를 행한다 �(�2�8 �C�F�R § �1�.�6�(�a�)�)�.

특히 피해자가 있는 중범죄와 조사상 피해자와의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

는 범죄피해자에게 �1�3�3�) �(�i�) 사면청구가 제출되었다는 사실 �, �(�h�) 피해자가 사변

에 코멘트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 그리고 절차 후 �(�i�i�i�) 사면 요청이 대

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졌는지 또는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2�8 �C�F�R § �1�.�6�(�b�)�(�1�)�)�.

�c�. 보고서 및 권고안 제출

�O�P�A�( 법무장관 �)는 각 청원과 조사에 의해 수집된 모든 관련 정보를 심

사하여 사변의 요청이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여부를 충

분히 검토한 후 �, 그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청원을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여부를 기술하는 권고안 및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

�d�. 통 지

특별사면이 수락된 경우에는 청원자 또는 그의 변호사에게 그 결정이

통지되고 특별사면장이 청원자에게 우송된다 형의 감형이 부여될 경우에

는 �, 그러한 결정 및 감형장은 청원자가 감금되어 있는 곳의 직원을 통해

서�, 또는 청원자가 보호관찰 �, 가석방 �, 관찰부 석방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직

�1�3�3�) 사면이 청구된 범죄로 인하여 육체적 � 정신적 또는 금전적 피해를 직접 입거나 위협

을 당한 사람 �(또는 사면이 청구된 범죄의 직접적 � 근접한 결과로서 죽거나 또는 무능

력자가 된 개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다음 친척 중의 한 사람 �(우선 순위로 �)�: 배우자 �,

성년의 자손 또는 부모 등 �)을 말한다�(�2�8 �C�F�R § �1�.�6�.�(�3�)�(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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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청원자에게 보내진다 �(�2�8 �C�F�R § �1�.�7�)�.

대통령이 사면을 거부한 경우에는 �, 법무부 장관은 그 사실을 청원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건을 종결한다 �(�2�8 �C�F�R § �1�.�8�.�(�a�)�)�. 한편 �~ 사형이 선고된 사

안의 경우를 제외하고 �-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청구를 거부할 것을

권고한 경우 �,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거나 또는 대통령이 그에

게 접수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 권고에 반하는 다른 결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 법무부장관의 사면반대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2�8

�C�F�R § �1�.�8�.�(�b�)�)�.

다�. 심사기준

�a�. 연방검사 �(�U�n�i�t�e�d �S�t�a�t�e�s �A�t�t�o�m�e�y�) 의 역할

�O�P�A는 유죄판결 지역의 연방검사나 청구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

역의 연방검사에게 사면사건들에 대한 코멘트와 권고를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과 함께 �, 또한 �O�P�A는 통상적으로 연방검사에게 양형판사의 견해와

권고를 요청하도록 요구한다 �.
이 경우에 �O�P�A는 연방검사에게 사면청원서의 복사본과 관련조사기록

들 �( 예컨대 �, 증거조사 보고서 �, 유죄판결 판결문 �, 교도소경과보고서 등�)을 전

송한다 �. 이러한 기록들은 연방검사의 응답과 함께 �O�P�A로 반환된다 �.

연방검사의 의견은 법무장관 �(�O�P�A�) 이 대통령에게 해야 할 권고를 결정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즉 �, 연방검사는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에

관한 �- 증거조사 또는 배경조사보고서에서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는�, 예를

들어 청구자의 비행의 범위 및 부대상황 �, 연루된 금액이나 피해 손실액 �, 청

원자의 다른 범죄활동에의 관여 �, 지역사회에서의 청원자에 대한 평판 �, 청

원자의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충격 등 �- 사실적인 정보 및 시각을 제공함

으로써 사면판단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각 청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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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한 보고서 및 권고안이 제출될 때 연방검사의 권고안도 보고서에

함께 포함된다 �(�S�C�C�R § �1�-�2�1�1�1�)�.

�b�. 특별사면 청원 심사기준

일반적으로 특별사면은 청원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의

선행을 기초로 결정된다 �. �O�P�A 는 특정 청원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권고여

부를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주요한 요인들을 고려한다 �.

첫째 �, 유죄판결 이후의 행동�, 성향 및 평판을 고려한다 �. 유죄판결 또는

구금시설로부터 석방된 후 책임감 있고 생산적인 생활을 할 개인적 능력

은 특별사면을 위한 주요한 고려사항이다 �. 특별사면 사안에서는 통상적으

로 �F�B�I 에 의해 이루어지는 배경조사는 청원자의 재정 및 고용 안정성 �, 가

족에 대한 책임감 �,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평판 �,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 �, 자

선활동이나 공적이 있는 활동 적용가능한 경우 군경력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

둘째 �, 범죄의 심각성과 상대적인 최근의 상태를 고려한다 �.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 예를 들어 �, 폭력범죄 �, 주요 마약밀매 �, 공공의 신뢰위반 �,

상당한 액수와 관련된 화이트컬러 사기 �) 범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거나

유죄판결의 억제효과를 훼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간이 경과

되어야 한다 �. 저명인사의 범죄나 악명 높은 범죄의 경우에는 �, 법 집행 이

익이나 일반여론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고려된다 �. 피해자의 충격도 고려

해야 할 사항이다 �.

셋째 �, 책임승인 �, 후회 및 배상을 고려한다 �. 청원자 자신이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인하고 어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였는가는 중요

한 고려사항이 된다 �. 청원자가 해명 �(청원자의 유책성을 최소화하거나 합리

화하기 위한 시도 �)보다는 순수하게 용서를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 구제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청원자에게 특별사면의 권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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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이 있는 배경 �( 예를 들면 �, 개업면허에 대한 장애의 제거와 같은 특별

사면을 위한 고용과 관련된 일정한 필요 �) 이 있어야 한다 �.

다섯째 �, 당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 특히 사건을 기소했던 연방검사와

양형판사의 코멘트 및 권고는 신중하게 고려된다 �(�S�C�C�R § �1 �2�1�1�2�)�,

�c�. 감형 및 벌금면제 청원 심사기준

일반적으로 감형은 거의 행해지지 않논 특별한 사면방법이다 �. 감형결정

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양형의 불균형이나 과도한 형벌 �, 중대한 병이나 노

년�, 그리고 청원자의 정부에 대한 공적 �( 예컨대 �, 다른 공적인 활동에 의해

서는 달성 불가능한 조사나 기소활동에 협력한 경우 �) 등이다 �. 그리고 이미

복역한 기간과 다른 구제수단들 �(가석방과 같은�) 의 유효성도 그 결정에 영

향을줄수있다 �.

청원자가 벌금의 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 지불능력과 의무를 다하고

자 하는 어떠한 성실한 노력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면제를 원하는 청원

자는 유죄판결 이후의 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실증하여야 한다�(�S�C�C�R

§ �1�-�2�1�1�3�)�.

�(�3�)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제한 논의

이상에서와 같은 미연방규칙전의 규정과 �O�P�A의 내부지침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일정한 제한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 이것들은 절대적 구속력이 없고 사실

상 이러한 표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면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처럼 대통령의 사면권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서 인정되고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 미국에서의 사면제도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대통령의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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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대한 제한 논의로 집중되어 있다 �.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대한 방법

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1�3�4�)

가�. 헌법수정 논의

첫째 방안으로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을 개정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수정내용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권을 박탈

하거나�, 입법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 헌법재판소와 같은 다른 정

부조직의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등이 주장된다 �.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헌법

개정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

다�.�1 잃
�)
즉 �, 연방헌법의 개정은 상하 양원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발의 또는

全州의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구에 따라 연방의회가 소집한 헌법회의

�(�C�O�I�l�v�e�n�h�o�n�) 의 발의를 받아 �, 全州의 �4분의 �3의 주의회 또는 全州의 �4분의 �3

의 헌법의회가 승인 �(�r�a�t�j�f�i�c�a�t�i�o�n�) 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1�3�6�)

권리장전 �(�t�h�e �B�i�1�l �o�f �R�j�g�h�t�) 을 제외하고 �, 지난 �2�1�0 년 동안에 걸쳐서 단지

�1�7�7�R 의 수정조문만이 통과되었다는 점은 헌법개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

또한 �, �R�i�c�h�a�r�d �N�i�x�o�n 에 대한 �F�o�r�d 대통령의 사면 �(�1�9�7�4 년 �) 이 일반 국민

들에게는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지만 사변에 대한 대통령의 권

한 자체는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l�3�7�) 이러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대중

�1�3�4�) �B�1�j�a�r�l �M�. �H�o�f�f�s�t�a�d�t�, �i�b�i�d�.�, �p�p�. �6�0�9�; �P�a�u�l �J �H�a�a�s�e�, ”�O�h �m�y �D�a�r�l�i�n�g �C�l�e�m�e�n�c�y�.
�E�x�i�s�t�i�n�g �o�r �P�o�s�s�1�b�l�e �L�i�m�i�t�a�t�i�o�n�s �o�n �m�e �U�s�e �o�f �m�e �R�e�s�i�d�e�n�t�i�a�l �P�a�r�d�o�n �P�o�w�e�r ” �, �3�9
�A�m�. �C�h�m�. �L�. �R�e�v�. �(�2α�X�2�)�, �p�p�. �1�2�9�1�; �M�a�r�k �S�t�r�a�s�s�e�r�, ”�T�h�e �L�I�m�i�t�s �o�f �m�e �C�l�e�m�e�n�c�y

�P�o�w�e�r �o�n �P�a�r�d�o�n�, �R�e�n�i�b�u�t�i�v�l�s�t�s�, �a�n�d �m�e �U�n�i�t�e�d �S�t�a�t�e�s �C�o�n�s�t�i�t�u�t�i�o�n ” �, �4�1 �B�r�a�n�d�e�i�s
�L�. �J�. �(때�2�)�, �p�p�. �8�5�; �D�a�n�i�e�l �T�. �K�o�b�i�l�, ”�T�h�e �Q�u�a�l�i�t�y �o�f �M�e�r�c�y �S�t�r�a�i�n�e�d�. �W�r�e�s�t�i�n�g
�t�h�e �P�a�r�d�o�n�i�n�g �P�o�w�e�r �f�r�o�m �t�h�e �K�i�n�g ” �, �6�9 �T�e�x�. �L�. �R�e�v�. �(�1�%�1�)�, �p�p�. �E�E�9�.

�1�3�5�) �J�O�d�y �C�. �B�a�u�m�g�a�r�t�e�r �& �M�a�r�k �H�. �M�o�r�n�s�, ’�l�p�r�e�s�i�d�e�n�t�i�a�l �P�o�w�e�r �U�n�b�o�u�n�d�: �A

�C�o�m�p�a�r�a�t�i�v�e μ�o�k �a�t �P�r�e�s�i�d�e�n�t�i�a�1 �P�a�r�d�o�n �P�o�w�e�r ” �, �2�9 �P�o�n�t�i�c�s �& �P�o�l�i�c�y �(�2 때 �1�)�, �p�.

�2�1�7�; �D�a�n�i�e�1 �T �K�o�b�i�l�, �1�b�I�d�.�, �p�p�. �5�6�9�.

�1�3�6�)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V �.
�1�3�7�) 이것을 계기로 �1�%�4 년 상원의원 �W�E�d�t�e�r �M�o�n�d�a�l�e 에 의해 헌법 수정안이 제안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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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심이나 이해가 없는 상황 하에서는 장래에 사면에 대한 어떠한 중대

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

나 �. 사법심사 논의

미연방헌법의 체계는 입법�, 사법 �, 행정 �3권을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구

조 속에서 연방대법원은 헌법적 분쟁의 최종적인 조정자이므로 법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l�3�8�) 실제로도 연방대법원은 대통령 사변권의 헌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다�. 즉 �, 연방대법원은 �1잃�3년 이래 일련의 사건

을 통해 헌법의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화를 시도하였다 �.

�- 대통령은 조건부 또는 전면적 사면을 발할 수 있다 �1�3�9�)

대통령은 유죄판결 전에�(�b�e�f�o�r�e�)�, 동안에 �(�d�u�h�n�g�) 또는 후에 �(�a�f�t�e�r�) 사

면을 발할 수 있다�.�1�4�0�)

�- 사면권을 발하기 이전에 특별한 �c�h�a�r�g�e 를 제출할 필요 없다 �.�l�4�1�)

�- 청원자들은 대통령의 사면을 거절할 수 없다�.�l�4�2�)

그러나 이와 같은 사법적인 문제제기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범위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한 점이 있다�. 예컨대 �R�i�c�h�a�r�d �N�i�x�o�n 에 대한

�F�o�r�d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합헌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연방 지방법원에

서 성공적으로 성취되지 못하였다 �.�1�4�3�) 오히려 사법적 심사는 사변권을 실

하였다 �(�S�.�J�. �R�e�s�- �2�4�1�, �9�3�d �C�o�n�g�, �2�d �S�e�s�s�. �(�1�9�7�4�)�)�.�)�.
�l�3�8�) �J�o�d�y �C�. �B�a�u�m�g�a�r�t�e�r �& �M�a�r�k �H�. �M�o�m�s�, �i�b�i�d�.�, �p�. �2�1�7�.
�1�3�9�) �E�x �p�a�r�t�e �W�e�l�1�s�, �5�9 �U�.�S�. �3�0�7�, �3�1�0 �(�1�8�5�5�)�.

�l�4�0�) �E�x �p�a�r�t�e �G�a�r�1�a�n�d�, �7�1 �U�.�S�. �3�3�3�, �3�8�0 �(�1뼈 �)

�l�4�1�) �B�u�r�d�i�c�k �v�. �U�n�i 않�d �S�t�a�t�e�s�, �2�3�6 �U�.�S�. �7�9�, �9�5 �(�1�9�1�5�)�,
�l�4�2�) �B�I�d 버�e �v�. �P�e�r�O�v�i�d�1�, �2�7�4 �U�.�S�. 얘�0�, 얘�8 �(�1�9�2�7�)�.

�1�4�3�) �M�u�m�h�y �v�. �F�o�r�d�, �3�9�0 �F�. �S�u�p�p�. �1�3�7�2 �(�W�.�D�. �M�c�h�.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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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여
�)

다 �. 입법 활동

의회의 입법활동에 의한 제한도 논의되고 있다 �. 그러나 �F�e�d�e�r�l�i�s�t

�P�a�p�e�r�s�1�4�5�) �7�4 편에서 보면 �, 특히 여론의 압력 하에서 입법부와 관계했던 해

밀턴은 사면절차에 의회의 관여에 반대하였고 �, 이 때문에 헌법 기초자들은

사면권을 의회가 아닌 행정부에 부여하였다 �.�1�4�6�) 따라서 의회는 사면권의

특별한 사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감독을 하지 못한다 �. 즉 �, 개별적인 사면부

여는 의회의 행위에 의해 제한될 수는 없다�.�1�4�7�) 의회는 이론적으로 사면권

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헌법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위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다 �.
또한 연방대법원은 간접적으로 사면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의회의 간

접적인 제한활동도 인정하지 않았다 �. �E�x �P�a�r�t�e �G�a�r�1�a�n�d 사건에서 �,�1�4�8�) 이미

대통령 사면을 받은 �G�a�r�l�a�n�d 에게 연방법원에서의 근무를 위해서는 과거

행위에 기초하여 충성맹세를 하여야 한다는 의회의 요청에 대하여 �, 법원은

그는 사면을 통해 과거 행한 모든 범죄행위의 효과가 소멸되었다는 이유

로 의회는 입법활동을 통해 사면의 효과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다 �.�1�4�9�)

따라서 국회의원은 간접적인 통제방법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저

지하도록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방볍은 예를 들어

�1�4�4�) �P�a�u�l �J �H�a�a�s�e�, �i�b�i�d�.�, �p�p�. �1�3�0�1�; �B�a�k�e�r �v�. �C�a�r�T�, �3�6�9 �U�.�S�. �1�8�6�, �2�1�1 �(�1�9�6�2�)�; �N�i�x�o�n �v�.

�U 띠�t�e�d �S�t�a�t�e�s�, �5�0�6 �U�-�S �2�2�4 �(�1�9�9�3�)�.
�1�4�5�) 미연방헌법이 기초되어 그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주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승인반

대파 �(반연방주의자 �)를 설득할 목적으로 �N�e�w�s �W�e�e�k 지에 발표한 全 �8�5 편의 논문을 말

한다 �. 이것은 헌법의 승인을 얻어내는데 큰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초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 대표적인 연방주의자인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H�o�h�n �J�a�y 가 공동집필한 것이다 �.

�1�4�6�) �T�h�e �F�e�d�e�r�a�l�i�s�t �N�o�. �7�4 �(�A�l�e�x�a�n�d�e�r �H�a�m�i�1�t�o�n�)�.
�1�4�7�) �S�c�h�i�c�k �v�. �R않�d�, �4�1�9 �U�.�S�. �2�5�6�, �2�6�6 �(�1�%�4�)
�1�4�8�) �7�1 �U�. �S�. 잃�3 �(�1�8�6�6�)�.

�1�4�9�) 또한 �U�n�i�t�e�d �S�t�a�t�e�s �v�. �K�I�e�i�n �% �U�. �S�. �1�1�8 �(�1�9�7�1�) 참조 �.



제 �5장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 본 사변권의 통제 �1�0�7

�C�U�n�t�m 대통령이 �W�h�i�t�e�w�a�t�e�r �S�c�a�n�d�a�l 과 관련이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좌절시키기 위한 시도로 사용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효과는 특히 정권말기의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

운 레임덕 대통령의 경우에는 회의적이다 �.�l�5�0�)

�3�. 각 주의 사면제도

각 주의 헌법에 근거하여 각 주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면권이 인

정되고 있다 �. 각 주에서의 사면권은 사면권한의 구조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5�1�)

�(�1�) �3 가지 유형

가�. 제 �1유형 �(주지사 �)

제 �1유형은 주지사가 사변을 결정할 주요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들이다

�(�2�9 개주 �)�.�1�5�2�)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주들은 주지사에게 사면절

차를 위하여 일정한 집행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무

실은 통상적으로 각각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주지사에게 권고를

하고 �, 주지사는 통상적으로 이 권고를 따른다 �.

�1�4 개주에서는 사면결정이 주지사 사무실에서 바로 결정되고�, �2�1 개주에

�1�5�0�) �J�o�d�y �C�. �B�a�u�m�g�a�r�t�e�r �& �M�E�g�k �H�. �M�o�n�i�s�, �i�b�l�d�.�, �p�. �2�1�8�; �D�a�n�i�e�l �T �K�o�b�i�l�, �1�b�1�d �, �p�p�.
�5�6�9�.

�1�5�1�) 각주의 사면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N�a�n�o�n�a�l �r�J�O�v�e�r�n�o�r�s�l �A�s�s�o�c�i�a�t�i�o�n �C�e�n�t�e�r �f�o�r

�P�o�k�y �R�e�s�e�a�r�c�h�, �G�u�i�d�e �t�o �E�k�e�c�u�t�i�u�e α�e�y�n�e�n�q �A�m�o�n�g �t�h�e �A�m�e�I�j α�m �S�m�t�e�s�, �1�9�8�8�,

�p�p�. �1�-�1�6�2�;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t�t�s�, �Q�e�m�e�n�q � �L�e�g�c�d �A�l�i�t�b�r�i�t�y�,
�P�r�o�c�e�d�i�r�e α�1�d �S�t�r�u�c�t�u�r�e�, �1�g�7�7�, �1�-�8�8 참조 �.

�1�5�2�) �A�1�a�s�k�a�, �A�r�k�a�n�s�a�s�, �C�a�l�i�f�o�m�i�a�, �C�o�l�o�r�a�d�o�, �H�a�w�a�i�, �m�i�n�d�s�, �I�o�w�a�, �K�a�n�s�a�s�, �K�e�n�t�u�c�k�y�,

�I�J 〕띠 �s�i�a�n�a�, �M�m�y�l�a�r�l�d �h�4�i�c�h�i�g�a�n�, �h�A�H�s�s�i�s�s�i�p�p�i�, �h 따 �S�S�O�U�I�i�,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O�h�i�o�, �@�e�g�o�n�, �S�o�u�t�h �D�a�k�o�t�a�,
�T�e�n�n�e�s�s�e�e�, �V�e�r�m�o�n�t�, �V�1�r�g�i�n�I�a�, �W�a�s�h�i�n�g�t�m�, �W�e�s�t �V�i�r�g�i�n�1�a�, �W�1�s�c�o�n�s�i�n�, �W�y�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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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주지사가 자문위원회 �(�a�d�v�i�s�o�w �b�o�a�r�d�) 의 권고를 구하도록 하거나 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위원회의 규제는 구속력이 없다�(상세

히는 �[표 �l�] 참조 �)�.

나 �. 제 �2유형 �( 위원회 �)

제 �2유형은 사면을 결정할 권한이 전적으로 특별 위원회�(통상적으로는 사

면 빛 가석방위원회 �(�1�1�1�e �B�o�a�r�d �d �P�a�r�d�o�n�s�a�n�d�P�a�r�o�l�e�s�)로 부른다 �) 에 부여

되어 있는 주들이대�5개주 �)퍼 이 가운데 �4개주 �(�A�1�a�b�a�m�& �C�o�n�n�e�c�t�i�c�u�t�,

�G�e�o�r�g�i�a�, �S�o�u�t�h �C�a�r�o�l�i�n�a�) 는 주지사가 위원회의 구성원을 지명하고 �, �I�d�a�h�o 에

서는 그 구성원은 교정위원회 �(�t�h�e �b�o�a�r�d �o�f �c�o�r�r�e�c�t�i�o�n�) 에 의해서 지명된다

�(�I�d�a�h�o �C�o�d�e �C�h�. �2�, §§ �2�0�-�2�l�O�~�2�0�-�2�1�3�)�( 상세히는 �[표 �1�] 참조 �)�.

다�. 제 �3유형 �(공동 �)

사면을 결정할 권한이 주지사와 특별 위원회�(�b�o�a�r�d�) 에 나누어져 있는

주를이다 �(�1�6 개주 �)�.�1�5�4�) 이 경우에는 주지사가 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관여

하는 형태 �, 주지사가 위원회의 자문 �(�a�d�v�i�c�e�) 을 요청해야 하는 형태 등 다

양한 방법으로 그 권한이 분배되어 있다 �.

이 가운데 �6개주에는 주지사는 위원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1�0�7�H 주에서는 주지사가 구속력 있는 위원회의 권고를 요청하여야 한

다�(상세히는 �[표 �1�] 참조 �)�. 예컨대 �F�1�o�r�i�d�a 에서는 주지사는 위원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6 명의 위원들 가운데 �3명 이상의 승인으로

사떤을 행할 수 있다�(�F�1�o�h�d�a �C�O�I�l�s�t�. �A�r�t�. �4 §�8�)�. �O�k�1 삶�1�o�m�a 에서는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의 긍정적인 권고 없이는 사변을 할 수 없다 �. 이 사면 및 가

�1�5�3�) �A�l�a�b�a�m�a�, �C�o�n�n�e�c�t�i�c�u�t�, �G�e�o�r�g�i�a�, �I�d�a�h�o�u �S�o�u�t�h �C�a�r�d�i�n�a�. 그러나�, �A�l�a�b�a�m�a 와 �I�d려�1�0 애

서는 감형과 벌금의 면제의 경우에는 주지사만이 이를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1�5�4�) �A�h�z�o�n�a�, �D�e�l�a�w�a�r�e�, �F�l�o�r�i�d�a�, �I�n�d�i�a�n�a�, �M�a�i�n�e�, �M�a�s�s�a�c�h�u�s�e�t�t�s�, �M�n�n�e�s�o�t�a�, �M�o�n�t�a�n�a�,
�N�e�b�r�a�s�k�a�, �N�e�v�a�d�a�, �N�o π�h �D�&�o�t�a�, �O�k�l�a�h�o�m�a�, �P�e�n�n�s�y�l�v�a�n�i�a�, �R�h�o�d�e �I�s�l�a�n�d�, �T�e�x�a�s�,
�U�t�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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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위원회는 주지사에 의해 지명된 �3명의 위원 �, 주대법원장 �1 명 �, 형사항

소법원장 �1명으로 구성된다 �(�O�k�l 따�1�o�m�a �C�o�n�s�t�. �A�r�t�. �6�, § �1�0�)�.

�(�2�) 각 주의 사면의 종류

�5�0 개 주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면의 유형은 특별사면 �, 벌금 및 몰수의

면제 �, 감형 �, 집행연기 �, 복권이다 �. 복권은 대부분의 경우 특별사면에 내재되

어�(�i 따�1�e�r�e�n�t�) 이루어진다 �.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복권은 특별사변에 선택적

으로 �(�o�p�t�i�o�n�a�l�) 이루어지거나 별개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특별사면은 �5�0 개주가�, 감형은 �4�7 개주가�, 벌금 또는 몰수의 면제는 �3�1 개주

가 각각 사면의 종류로 인정하고 있고 �, �1�6 개주는 복권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상세히는 �[표 �1�] 참조 �)�. 일부 주는 또 다른 유형의 사면을 행하고

있다 �. 예컨대 �, �A�r�k�a�n�s�a�s 는 무기한 귀휴 �(�i�n�d�e�f�m�i�t�e �f�u�r�l�o�u�g�h�s�) 를 �(�A�r�k�a�n�s�a�s

�C�o�d�e �T�i�n�e �5�)�, �T�e�n�n�e�s�s�e�e 는 책임해제 �(�e�x�o�n�e�r�a�t�j�o�n�) 를 �(�T�e�n�n�e�s�s�e�e �C�o�d�e

§�4�0�-�2�7 �1�0�9�)�, �M�n�n�e�s�o�t�a 는 임시 특별사면 �(�p�a�r�d�o�n�s �g�t�r�a�o�r�d�i�n�a�r�y�) 을 규정하

고 있다�(�M�n�n�e�s�o�t�a �S�t�a�t�. §않�8�.�O�2�)�. �C�a�l�i�f�o�m�i�a 에서는 특별사면에 대한 부가적

인 제한�, 즉 출감한지 최소한 �3년이 지난 이후 일정한 법원에 의해 부여되

는 재사회화의 보증을 거쳐 특별사면을 한다 �(�C�a�l�i�f�o�m�i�a �C�o�n�s�t�. �A�r�t�. �5�, § �8�)�,

�(�3�) 사면절차

거의 모든 주들은 사면절차에 관한 지침�(�g 버�d�e�l�i�n�e�) 을 규정하고 있다 �.�l�5�5�)

이러한 입법적인 지침은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력의

집행을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다 �.

�1�5�5�) 예컨대 �, �C�o�l�o�r�a�d�o �R�e�v�i�s�e�d �S�t�a�t�. § �1�6�-�-�1�7�-�1�0�2�; �M�i�n�n�e�s�o�t�a �S�t�a�t�. § �6�3�8�.�0�2�; �W�a�s�h�l�n�g�t�o�n

�R�e�v�1�s�e�d �C�o�d�e §�9�9�4�A�.�1�5�0�(�4�)�, �M�o�n�t�a�n�a �R�e�v�i�s�e�d �S�t�a�t §�2�1�7�. 껑�O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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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에서는 사면자문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일부 주에

서는 사면신청 및 사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예컨대 �, 각 주는 누가 사면

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어떠한 조건 하에서 사변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상세히는 �[표 �1�] 참조 �)�. 일반적으로 사면신청을 위한

최종기한 �,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양식�, 신청시 제출되어야 할 증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대부분의 주들은 사면사건에 대한 특별한 신청 및 조사절차를 마

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법적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사면 청원자에게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기

도 하다 �. 사건에 대한 조사는 보통은 현존하는 문서들 �, 예를 들어 법원기

록 �, 수감 보고서 �, 청원자의 환경정보 등을 가지고 행한다 �.

청원자들에 대한 심사절차 또한 다양하다 �. 일부 주에서는 공식적인 청

문회를 개최하고 �, 일부에서는 엄격한 행정상의 심사를 행하기도 한다�. 공

식적인 청문회를 개최하는 주에서는 적법절차 �(�d�u�e �p�r�o�c�e�s�s�) 의 보장과 �, 변

호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은 법적 논점이 고려되고 있다 �. 그리고 일반적으

로 모든 사변에 대하여는 매년 입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상세히는

�[표 �1�] 참조 �)�.

�(�4�) 사면권의 제한

대부분의 주는 �- 대통령의 사면권과는 달리 �, 각 주 헌법 자체나 법률을

통해 �- 다양한 형태로 일정한 범죄와 관련하여서 사면권을 제한하고 있다�.
�2�5 개 주에서는 반역죄 �(�t�r�e�a�s�o�n�) 에 대한 일련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 �3�9 개

주에는 탄핵 �(�i�m�p�e�a�c�h�m�e�n�t�) 과 관련한 제한을 두고 있다�(상세히는 �[표 �1�] 참

조 �)�. 그리고 대부분의 주는 유죄확정 이후에만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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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부과하기도 한다 �. 예컨대 �A�1�a�b�a�m�a 에서는

중죄사건 �(�c�a�p�i�t�a�1 �c�a�s�e�) 으로 사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형이 감형되

는 경우에만 �, 혹은 무죄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면을 인정한다�(�A�1�a�b�a�m�a

�C�o�d�e �T�i�d�e �l�5�, § �2�2�-�3�6�)�. �C�a�l�i�f�o�m�i�a 에서는 중죄로 �2번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판사 �4명이 동의하는 주대법원의 권고가 있어야만 특별사

면이나 감형이 인정된다�(�C�a�1�i�f�o�I�n�i�a �C�O�I�l�s�t�. �A�r�t�.�5�, § �8�)�. �K�a�n�s�a�s 에서는 중죄

에 해당하는 주류 제쪼 빛 판매로 주법 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

하여는 사면을 금지하고 있다�(�K�a�n�s�a�s �C�o�n�s�t�. �A�n�. �1�, §�7�; �K�a�n�s�a�s �S�t�a�t�.

§ �2�2�3�0�7�1�)�.

그리고 대부분의 주는 사면신청이나 청문에 통보되어야 할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I 」�1�1�i�s�i�a�n�a 와 �S�o�u�t�h �D�a�k�o�t�a 의 규정은 피해자의

권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 �I�o�u�i�s�i�a�n�a 에서는 위원회는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다음 근친자 �)에게 사면청문에 관한 사전통보를

하여야 하며 �, 청문에 참석하여 청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야 한다 �(�I ρ띠 �s�i�a�n�a �R�i�v�i�s�e�d �S�t�a�t�. §�5 �5�7�2�4�)�. �S�o�u�t�h �D�a�k�o�t�a 에서는 사면신청

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왜 사면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위원

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 �D�. �C�o�d�i�f�i 어 �L�a�w�s�,

§ �2�4�-�1�4�-�3�)�. �R�1�o�d�e �I�s�l�a�n�d 에서는 주지사는 모든 사면에 대하여 주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R�. �I�. �C�o�n�s�t�. �A�r�t�. �7�, §�4�)�.

�4�. 사먼현황

�(�1�) 전반적인 경향

다음 �[표 �2�] 과 �[표 �3�] 은 �1�{뻐년 이후의대통령의사면권실행을 나타낸

것이다�. 제시된 자료는 법무부 사면국 �(�O�P�A�) 홈페이지 �(�w�w�w�.�u�s�d 이 �.�g�o�v�/



�1�1�2 사변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p�a�r�d�o�n�/�s�t�a�t�i�s�t�i�c�s�-�h�t�m�) 와 �S�o�u�r�c�e�b�m�k �o�f �c�h�m�i�n�a�l �s�t�a�h�s�t�i�c�s �O�l�i�n�e �(�w�w�w�.

�a�l�b�a�n�y�.�e�d ψ�s�o�u�r�c�e�b�o�o�k�) 에서 제공되 는 데이터를 재구성 한 것이다 �.�1 닮
�)
여기

서는 일반사면 �(없�m�e�s�n�r�) 은 제외되었다 �.
대통령이 행한 사면을 보면 �, �1�%�0 년 이래 약 �7�8�,�8�9�3 건 �(신수 기준 �) 의 사

면청원이 있었는데 �, 이 가운데 �2�0�,�4�6�7 건의 사면이 이루어져 사면청원의

약 �2�7�% 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2�0�,�4�6�7 건의 사면

가운데 특별사면이 �1�4�,�0�9�0 건으로 �6�9�%�, 감형이 �4�, 없�4건으로 �2�4�%�, 벌금의

면제가 �1�,�4�3�3 건으로 �7�%를 차지하고 있다 �. 사면의 인정건수는 연평균 약

�1�8�3 건이다 �.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보다 사면

을 훨씬 자주 실행하였다는 점이다 �. �1�%�0 년 이래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은

연평균 �1�5�7 건의 사면을 한 반면에 �,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연평균 �2�1�8 건

의 사면을 실행하였다 �.

대통령별로 보면 �, �F�r�a�n�k�l�i�n �R�o�o�s�e�v�e�1�t 대통령 이 재임기간 �(�1�2 년 �) 동안 총

�3�,�7�9�6 건의 사면을 부여하여 최다기록을 수립하고 있다 �(연평균 �3�1�6 건 �)�. 그러

나 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 �W�@�d�r�o�w �W�I�k�o�n 대통령이 연평균 �$�3 건 �(�8 년

재임기간 동안 총 �2�8�2�7 건 �)으로 가장 많다�.

�(�2�) 사면수치의 점차적인 감소추세

미국의 사면현황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정은 �, 최근으로 올수록 사면

수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1�9�0�0 년 이래 연평균 �1�8�3 건의 사면

�l�5�6�) �O�P�A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1�9�0�0 년 이후부터 �C�1�i�n�t�o�n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매년 각

대통령에 의해 행해진 사면 수치를 제공해 주고 있다 �(�2�0�0�2�. �7�. �1�8 현재 �)�. �O�P�A 는 그

밖에 �-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지 만 �- �G�e�o�r�g�e�H�. �W�. �B�u�s�h 와 �W�i�l�l�i�a�m �J �C�l�i�n�t�o�n 대

통령 재임기간 동안 행해진 모든 청원자의 이름 �, 사면유형 �, 재판일시 �, 범죄유형 등에
관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 다만�, 모든 데이터는 사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는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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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는데 �, �L�y�n�d�o�n �J�o�h�n�s�o�n 대통령의 재임을 기점으로 연평균 수치가

줄고 있다�. 특히 �J�i�m�m�y �C�a�r�t�e�r 대통령 재직기간에는 연평균 �1�1�3 건이었는

데�, �R�o�n�a�l�d �R�e�a�g�a�n 대통령 재직동안에 연평균 �4�5 건으로 줄어든 것은 엄청

난 수치의 감소를 나타낸 것이다�. �G�e�o�r�g�e �H�. �W�. �B�u�s�h 대통령의 경우는

연평균 �1�5 건으로 사변을 가장 적게 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

소경향은 사면 부여율로 측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N�i�x�o�n 대통령의 경

우는 사면 부여율이 �$�%였지만 �, 그 이후 �F�o�r�d 대통령은 �2�7�%�, �C�a�r�t�e�r 대통

령은 �2�1�%�, �R�e�a�g�a�r�l 대통령은 �1�2�%�, �B�u�s�h 대통령은 �%�6로 지속적으로 그

사면이 줄고 있다 �.

한편 �, �C�1�i�n�t�o�n 대통령의 경우도 연평균 �5�l 건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으

나 여전히 전체 연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으며 �, 사면 부여율은 �6�% 에 불

과하다 �. �C�l�i�n�t�o�n 대통령은 재임 중 �1�9�9�3 년 �, �l�9�9�4 년 �, �1�9�9�6 년 �, �1�9�9�7 년에는

사면을 �1건도 행하지 않았으나 �, 마지막 임기인 �2�0�0�1 년에는 총 껑�8건 �(사

면 �2�1�8 건 �, 감형 �4�0 건 �) 의 사면을 행하여 �, �9년 재임기간동안 행한 총 �5�6�9 건

의 사면 중 �5�6�% 를 마지막 �1 년에 하였다 �. 특히 그의 임기 마지막 날인

�2�0�0�1 년 �1월 �2�0 일에는 사면 �1�4�1 건 �, 감형 �3�6 건 등 총 �1�7�7 건의 사면을 단행

하였는데 �,�1�5�7�) 이는 의회 �, 언론 및 여론의 큰 비판을 자아냈다 �. 이날 단행

한 사면은 �@ 임기 마지막 날에 그것도 대폭적으로 하였다는 점 �, �@ 그

가운데 특별사면 �(�p�a�r�d�o�n�) �3�0 건이 �O�P�A 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

어졌다는 점�, �@ 대부호 �M�a�r�c �R�i�c�h 와 코차인 거래업자 �C�a�r�l�o�s �V�i�g�n�a�l�i 와

같이 대통령과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사면되었다는 점

등이 이슈화되었다 �.�1�5�8�)

이와 같은 사면권 행사의 감소추세는 사면청원절차에 관한 규정 �(�2�8

�1�5�7�) �M�a�r�g�a�r�e�t �C�o�l�g�a�t�e �Iρ�v�e�, �F�e�Q�r �d �F�o�r�g�l�u�i�n�g�; �R�u�l�e �o�n�d �D�j�d�c�r�e�t�I�O�f�1 �I�n �t�h�e �1�7�I�e�o�I�Y

α�I�d �P�r�Q�C�t�j�c�e �d �P�Q�r�d�o�n�i�n�g�, �1�3 �F�e�d �S�e�n�t�- �R�.�, �N�o�. �3�-�4�, �1�2�5 �(�2�m�1�)�.
�1�5�8�) �P�a�u�l �J�. �H�a�a�s�e�, �1�b�1�d �, �p�p�. �1�2�g�7�; �H�a�r�o�l�d �J�. �K�r�e�n�t�, ”�C�o�n�d�1�t�1�o�n�i�n�g �t�h�e �P�r�e�s�1�d�e�n�t�l�S

�C�o�n�d�i�t�i 。�n�a�l �P�a�r�d�o�n �P�o�w�e�r ” �, �8�9 �C 려�l�f �L �R�e�v�. �(�2�0�0�1�)�,�p�p�. �1�%�5�; �W�a�s�h�1�n�g�t�o�n�P�o�s�t�,
�2�0�0�1�-�3�-�1�0�, �N�e�w �Y�o�r�k �T�l�m�e�s�. �a�m�1�-�2�-�l�8�; �N�e�w�s�w�e�e�k�-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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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ÅI�l�g �4�9 ￡0 �5�3 �2�2 �1 �8 �2�9�1
�1�g�]�9 �1�3�4 �4�i�3 �9�0 �5�2 �1 �8 �2�9�9

합계 �6�5�6 �4�5�1�3 �6�6�8 �3�6�3 �9 �5�9 �3�2�5�6

�1�9�1�0 �1�4�7 없5 �1�1�1 �1�l�9 �1 �2�4 �4�2�9
�W�1�l�l�i�m�n �H�.

�1�9�1�1 �1�0�8 �3�9�3 �8�2 �6�4 �2 �1�4 �2�4�7
�T�a�f�t

�1�9�1�2 �9�2 �4�1�2 �1�0�8 �7�8 �2 �1�8 �2�2�8
�(�1�%�9�3�~

�l�9�1�3 �7�0 �6�6�1 �8�2 �1�0�0 �l�O �1�6 �3�9�9
�1�9�1�3�3�)

합계 �4�1�7 �2�,�1�1�1 �3�8�3 �3�6�1 �1�5 �7�2 �1�,�3�0�3

�1�9�1�4 �1�2�4 �%�4 �1�0�4 �1�1�6 �2�8 �4�4�7
�1�9�1�5 �9�2 �6�6�2 �7�8 �8�6 �1�2 �1�0 �4�1�0
�1�9�1�6 �1�5�8 않9 �1�1�6 �1�0�7 �3�0 �1�6 딩5

�W�o�o�d�r�o�w �1�9�1�7 �2�3�3 �9�3�8 �1�8�2 �9�6 �4�3 �7 �5�4�1
�W�i�l�s�o�n�* �1�9�1�8 �3�0�2 �9�3�4 �1�1�9 �9�4 �2�9 �1�4 �7�8�0

�(�1�9�1�3�3�~
�1�9�1�9 �2�m �1�,�1�1�5 �1�1�6 �2�6�2 �1�9 �1�8 �6�2�6

�1�9�2�1�3�)
�1�9�2�0 �2�7�4 �1�,�0�2�8 �1�9�8 �3�4�1 �5�7 �4�3 �4�X�3
�1�9�2�1 �1�9�8 �1�2�2�4 �1�7�4 �2�6�4 �3�5 �1�2 �7�3�4

합계 �1�,�5�8�1 �7�,�4�5�4 �1�,�0�8�7 �1�,�3�6�6 �2�2�6 �1�4�8 �4�,�%�8

분석된

�1�1�4 사면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 �1�.�1�~�1�.�1�1�) 의 제정 �(�1�%�3 년 �)과 강화 �(�1�9�8�4 년 �) 에

다 �.�1�5�9�) 위와 같은 규칙들은 비록 절대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

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고�, �O�P�A 에

의한 사면신청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이다 �.

것으로따른�C�F�R

기각
�R�-�p

ν

�r
α

리
一빼
처�-

�C�P

사면현황 �(�1�9�m�~�1 명�5�)

�| 구수 �| 신수 �}
연도

〈표 �4〉 대통령

�1�5�9�) �D�m�i�e�l �T�. �K�o�b�i�l�, �i�b�i�d�.�, �p�p�. �5�6�9�. 그 밖의 분석에 대하여는 �M�a�r�g�a�r�e�t �C�o�1�g�a�t�e �lο�v�e�,
“�O�f �P�a�r�d�o�n�s�, �P�o�n�t�i�c�s�, �a�n�d �C�o�l�1�a�r �B�u�t�t�o�n�s�: �R�e�R�e�c�t�i�o�n�s �o�n �t�h�e �R�e�s�i�d�e�n�t ’ �s �D�u�n�r �t�o
�B�e �M�e�r�c�i�f�u�l

” �, �2�7 �F�o�r�d�h�a�m �U�r�b�a�n �L�. �J�. �(�a�%�)�, �p�p�. �1�5�0�1 참조 �.



연도
�|
구수

�|
신수

�|

처리
기각�P �C ρLμμ$πm �R

�W�l�a�n�e�n �1�9�2�2 �2�0�8 �1�,�1�4�4 �1�6�2 �l�g�7 �2�8 �1�3 �7�1�8
�H�a�r�d�i�n�g �1�9�2�3 �2�4�4 �1�,�3�1�7 �1�3�8 �1�9�9 �2�0 �2�6 �l�,�%�4�(�1�9�2�1�3�~

�1�9�2�3 �8�) 합계 �4�5�2 �2�4�6�1 �3�m �3�8�6 �4�8 �3�9 �1�,�7�8�2

�1�9�2�4 �l�l�4 �1�,�5�1�5 �1�0�5 �1�2�0 �1�1 �1�1 �1�,�1�6�l

�1�9�2�5 �2�2�1 �1�,�$�8 �1�8�2 �9�6 �0 �1�1 �1�2�8�3
�C�a�l�v�1�n �1�9�2�6 �2�2�7 �1�2�0�9 �1�2�7 �9�6 �2 �1�9 앉B

�C�(�X�l�i�d�g�e
�1�9�2�7 �1�9�6 �9�4�9 �8�9 �1�1�0 �2 �2�0 �7�9�4�(�1�9�2�3�8�~

�l�9�2�9�.�3�) �1�9�2�8 �l�3�0 �1�,�2�6�1 �1�1�0 �1�7�2 �4 �3�6 �8�2�5

�1�9�2�9 낌4 �1�,ÅÆ�4 �1�6�0 �1�7�9 �0 �2�9 �1�2�3�0

합계 �1�,�1�3�2 �8�,�0�4�6 �7�7�3 �7�7�3 �1�9 �1�2�6 �6�,�7�8�9

�l�9�3�0 �1�9�0 �1�,�1�4�1 �1�2�1 �8�5 �1�4 �9�1�2
�H�e�r�b�e�r�t �l�9�3�1 �1�9�8 �1�,�l�9�5 �1�6�3 �1�1�4 �0 �3�1 �8�9�8
�H�o�o�v�e�r

�1�9�3�2 �1�g�7 �1�,�2�0�3 �1�8�9 �1�3�7 �0 �3�9 �8�1�4�(�1�9�2�9�3 �~
�1�9�3�3 �3�) �1�9�3�3 �2�1�1 �1�2�3�5 �1�9�9 �6�9 �0 �3�6 �7�4�6

합계 �7�8�6 �4�,�·�4 �6�7�2 �4�0�5 �1�2�0 �3�,�3�7�0

�1�9�3�4 �3�9�7 �l�,�0�6�1 �1�1�4 �5�3 �2 �3�5 없4
�1�9�3�5 �4�0�0 �1�,Æ��7 �2�1�1 �3�6 �3 �6�1 �9�4�1

�1�9�3�6 ¶��i�3 없4 �1�5�4 �1�8�3 �4 �4�9 �7�g�)

�1�9�3�7 �3�2�9 �1�,�0�% �1�9�2 �3�7 �3 �5�9 �7�9�0

�1�9�3�8 �3�2�8 �1�,Çƒ�7 �2�1�9 �2�8 �0 �9�2 �9�5�7
�F�r�a�n�k�l�i�n �D �1�9�3�9 �3�1�9 �1�,�2�1�5 �1�7�2 �3�2 �0 �4�0 �%�8
�R�o�o�s�e�v�e�1�t�*

�1�9�4�0 �4�2�2 �1�,�2�9�3 �2�4�2 �3�1 �0 �4�0 �9�0�3�(�1Çƒ�3�.�3�~
�1ÅÆ�5�.�4�) �1�9�4�1 �5�1�0 �1�,�$�7 �1�7�8 �l�5 �0 �l�8 �%�4

�1�9�4�2 �6�8�2 �l�,�2�7�2 �3�0�5 �2�1 �0 �5�1 닮4
�1ÅÆ�3 �9�2�3 �1�,�0�1�9 �3�3�2 �1�7 �0 �1�0 �8�0�3

�1ÅÆ�4 �7�8�0 �7�8�1 갱4 �1�0 �0 �1�0 �6�4�6

�1ÅÆ�5 �4�7�1 �8�1�5 �2�7�6 �2�5 �0 �1�2 않5
합계 �6�,�1�1�6 �1�3�5�4�1 �2�8�1�9 �4�8�8 �1�2 �4�7�7 �9�,�6�0�7

제 �5장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 본 사면권의 통제 �1�1�5

�(표 계속�)

※ �1�. �* 는 민주당 대통령

�2�. �P �: �P�a�r�d�o�n�, �C �: �c�o�m�m�u�t�a�t�i�o�n�, �R �: �R�e�m�i�s�s�i�o�n
�3�. 자료 �: �T�h�e �O�f�f�i�c�e �o�f �t�h�e �P�a�r�d�o�n �A�t�t�o�r�n�e�y



�1ÅÆ�5 �4�7�9 �2�0�1 �9�8 �9 �2 �1�3�3

�1ÅÆ�6 경8 �9�7�7 �2�7�9 �2�8 �3 �5�7�0

�1�9�4�7 않5 �7�7�9 �3�)�8 �1�3 �2 �%�3

�1�9�4�8 밍8 �6�5�7 �l�7�8 �1�5 �0 �4�1�1

�H�m�·�r �S�. �1�9�4�9 �5�6�1 �6�3�8 �l�7�8 �1�7 �3�1�3
�T�r�u�m�a�n�* �1�%�0 �6�9�0 �%�4 �4�l�3 �1�4 �3 �3�3�8�(�9�3�7�HÆÔ�)

�1�9�5�l �4�3�9 �4�6�7 �1�8�9 �1�0 �2�2�8

�1�9�5�2 �4�7�8 �4�7�7 �1�9�2 �6 �0 �2�1�4

�1�%�3 �5�4�3 �3�3�0 �9�1 �6 �1 �1�g�7

합계 �4�,�6�7�1 �5�,�0�$ �1�,�9�1�3 �1�1�8 �1�3 �2�,�8�8�7

�1�%�3 �5�7�8 �2�6�9 �6 �0 �l�5�9

�1�%�4 �6�8�1 �4�6�1 �5�5 �7 �0 잃8
�1�%�5 �7�3�2 �6�6�2 �5�9 �4 �0 �%�4

�1�%�6 �6�4�7 않5 �1�9�2 �9 �0 �%�8
�D�w�r�i�g�h�t �D�. �1�9�5�7 �4�6�3 않5 �2�3�2 �4 �0 μ3

�E�i�s�e�n�h�o�w�e�r
�3�0�2�(�9�6¬�ÆÔ�) �1�%�8 �3�6�9 �4�0�6 �9�8 �6 �0

�1�9�5�9 �3�6�9 엄4 �1�1�7 �2 �0 �2�8�6

�1�%�O �3�9�8 �4�3�7 �1�4�9 �5 �0 강4
�1�9�6�1 �4�3�7 �2�6�1 �2�0�2 �9 �0 �l�4�5

합계 �4�6�7�4 �4�1�0�0 �m0�1�l�J�,�l �4�7 �0 �3�,�1�7�9

�1�9�6�1 �3�4�2 �2�2�0 �2�4 �9 �0 �1�2�1

�J�o�h�n �F�. �1�9�6�2 때8 �5�9�5 �1�6�6 �1�6 �0 �3�1�5

�K�e�n�n�e�d�y�* �1�%�3 �g�)�5 �5�9�2 �1�3�3 �4�3 �2 잃3
�(�3�4¬� 월) �1�%�4 �%�7 �3�4�2 �1�4�9 �3�2 �l �1�6�2

합계 �1�,�9�4�3 �1�3�4�9 �4�7�2 �1�O�O �3 �8�3�1

�1�%�4 없5 �5�7�9 �1�6�6 �4�0 �0 �2�7�5

�1�%�5 �7�8�3 �l�m�8 �1�9�5 �8�0 �0 �5�6�9

�L�y�n�d�o�n �B�. �1�%�}�3 �9�4�7 �%�5 �$�4 �8�0 �1 �7�2�6

�J�o�h�n�s�o�n �1�9�6�7 �6�4�1 �%�3 �2�2�2 �2�3 �0 �5�2�0
�(�6�2¬�ÆÔ�) �1�%�8 �7�3�9 �7�4�9 �1�3 �3 �0 �4�1�5

�1�9�6�9 떼 �4�7�3 �0 �0 �0 �3�2�5

합계 �4�,�8�5�2 �4�5�3�7 �9�6�0 �2�2�6 �2�8�3�0

�1�1�6 사면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표 �5�> 대통령 사면현황 �(�1 명�5�~ 때�O�1�)

�l

�l 구수 �l 신수 �| 처리 �l
」도 �| �P �l �C �| �P �| �C �| �P �| �C �| �R �| 기각



연도 구E섭 신수
기각

�P �C �P �C �R
�l�9�6�9 �1�,�0�2�1 �1�8�4 �1�3�6 �1�1�5 �0 �0 �0 �1�8�0
�1�9�7�0 �1�,�0Çƒ �2�4�2 �3�3�7 �1�2�2 �8�2 �1�4 �0 �6�9�8
�1�g�n �8�5�7 �8�4 �2�6�6 �1�8�8 �1�5�7 �1�6 �0 없8

�R�1�c�h�a�r�d �M�. �1�g�7�2 �5�3�0 �4�4 �3�4�6 �1�7�0 않5 �1�8 �2 �4�1�0
�N�i�x�o�n �1�9�7�3 �3�8�9 �3�6 �3�2�3 �1�6�2 �2�0�2 �4 �3�4�1�(�6�7�7�RÆÔ�)

�1�g�7�4 �3�1�2 �5�0 �2�9�1 �1�3�5 �1�8�7 �8 �0 �3�3�7
�l�g�7�5 �2�0�7 �4�9 �0 �0 �0 �0 �0 �0

합계 �4�,�3�5�0 �6�8�9 �1�,�6�9�9 �8�9�2 �8�6�3 �6�0 �3 �2�6�1�4
�1�9�7�5 �2�0�7 �4�9 �3�5�1 �2�5�9 �1�4�7 �5 �4 �3�2�5

�G�e�r�a�1�d �E
�1�9�7�6 낌5 �1�4�0 �5�0�2 �2�4�0 �1�0�6 �1�1 �0 �4�4�2�F�o�r�d

�(�2�9¬�ÆÔ�) �1�%�7 �4�4�2 �1�2�6 �1�2�5 �5�0 �1�2�9 �6 �1 �1�3�3
합계 �8�9�4 �3�1�5 �9�7�8 �5�4�9 �3�8�2 �2�2 �5 �9�O�O
�1�%�7 �$�8 �1�0�6 �2�9�2 �2�7�l �0 �0 �1�6�8

�1�9�7�8 �5�4�l �3�Z�7 �3�7�9 �2�6�2 �1�6�2 �3 �0 잃6
�J�i�m�m�y �l�g�7�9 3η �1�3�l �4�3�6 �2�7�4 �1�4�3 �1�0 �0 �4�8

�Cµ0�t�e�r�*
�(�4�8¬� 월) �1�%�0 �4�7�7 �1�4�0 ￡5 �1�6�8 �1�5�5 �8 �3 �4�9�8

�1�9�8�1 �$�6 �m�M �1�1�9 �7�1 �7�4 �7 �0 �1�0�6

합계 �2�1�2�9 �8�1�2 �1�5�8�1 �1�Q�t×˜ �5�3�4 �2�9 �3 �2�,�0�5�6

�1�9�8�1 ￡8 �1�1�9 �2�2�0 �1�3�7 �2 �0 �0 �1�5�3

�1�9�8�2 �5�1�0 �l�6�9 �2�8�3 �1�7�9 �8�3 �3 �0 �5�4�7

�1�%�3 �3�7 �1�3�7 �2�9�8 �1�4�9 �9�1 �2 �0 �3�0�6

�1�%�4 때9 �1�4�7 �2�8�9 �1�5�8 �3�7 「。 �0 �3�2�6
�R�O�I�l�a�I�d �1�%�5 �4�6�7 �1�6�8 �2�5�6 �1�5�1 �3�2 �3 �0 �2�7�9

�R�e�a�g�a�r�l
�1�%�6 �5�4�0 �l�8�8 �2�2�2 �1�4�0 �5�5 �0 �0 �2�9�0�(�9�6¬�ÆÔ�)
�1�9�8�7 않8 �1�9�7 잉7 �1�8�3 �2�3 �0 �0 �3�1�1

�1�%�8 많8 �2�3�6 �2�3�6 �l�4�8 �3�8 �0 �0 �4�9�7

�l�9�8�9 �5�1�3 �1�6�0 �6�8 �6�0 �3�2 �0 �0 �9�5

합계 �3�9�7�0 �1�.�5�2�1 �2�0�9�9 �1�,�3�0�5 �3�9�3 �1�3 �0 �2�,�8�0�4

�1�9�8�9 �4�8�8 �1�8�6 �1�1�5 �1�3�0 �9 �0 �2�9�7

�G�e�o�r�g�e �H�.
�1�%�O �4�3�2 �1�8�4 �2�0�6 �1�4�8 �0 �0 �0 �2�8�9

�1�V�. �1�9�9�1 �4�8�5 �1�9�6 �1�7�2 �1�4�6 �2�9 �0 �0 �6�8�1
�B�u�c�h �1�9�9�2 �1�8�0 �1�0�9 �1�7�4 �2�0�5 �0 �0 �0 �1�9�2

�(�4�8¬�ÆÔ�)
�1�9�9�3 �2�6�9 �2�0�7 �6�4 �1�0�6 �3�6 �2 �0 �1�6�2

합계 �1�.�8�5�4 �8�8�2 �7�3�1 �7�3�5 �7�4 �3 �o �1�,�6�2�1

제 �5장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 본 사면권의 통제 �1�1�7

�(표 계속 �)



�1�9�9�3 ￡0 �1�9�2 �1�7�2 �5�2�6 �0 �0 �0 �8�9

�1�%�4 �3�9�2 �%�6 �2�2�8 ÅJ�O �0 �0 �0 �7�8�5

�1�9�9�5 �3�n �7�0�0 �2�0�9 �4�0�3 �5�3 �3 �0 않8
�1�9�9�6 �3�3�0 �7�0�9 �2�0�4 �3�0�8 �0 �0 �0 �3�n

�W�1�l�1�i�a�m �J�. �1�9�% 집8 �7�3�6 �2�0�9 �4�7�6 �0 �0 �0 따&
Clinton*
�(�9�6¬�ÆÔ�) �1�%�8 �5�4�0 �7�6�4 �2�0�1 때7 �2�1 �0 �0 �3�7�8

�1�9�9�9 �6�2�8 �%�4 �2�6�1 �7�4�8 �3�4 �1�2 �2 �6�0�1

�2�±�m �6�9�3 �1�,�1�7�9 �3�3�6 �1�,�0�5�2 �7�0 �6 �0 �1�,�0�2�7

�2�m�l 없4 �1�,®Ñ�9 �l�8�1 �9�8�8 �2�1�8 �4�0 �0 �1�6�0

합계 �4�,²î�6 �7�,�0�7�9 �2�,�O�O�1 �5�,�4�8�8 �3�9�6 �6�1 �2 �4�5�5�4

�1�1�8 사변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표 계속 �)

�1 구수 �| 신수 �| 처리
기각」도 �| �p �| �C �| �p �| �C �| �p �| �C �| �R �|

※ �1�.
�* 는 민주당 대통령

�2�. �P �. �P�a�r�d�o�n�, �C �: �c�o�m�m�u�t�a�t�i�o�n�, �R �: �&�m�i�s�s�i�o�n
�3�. 자료 �: �T�h�e �O�H�I�c�e �o�f �t�h�e �P�a�r�d�o�n �A�t�t�o�r�n�e�y

제 �3절 조�E�L 。 �1
�-�1 �t�:

독일에서
‘

�G�n�a�d�e�n�r�e�c�h�t ’이란 용어는 사면을 할 권리와 사면법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기 때문에 �,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면을 할 권

한은
‘

�B�e�g�n�a�d�i�g�u�n�g�s�r�e�c�h�t ’라고 하고 사변에 관한 법규정은 ‘

�G�r�l�a�d�e�n�r�e�c�h�t ’라

고 한다�.�1�6�0�) 사면법은 특별법의 형태로 되어 있고 연방은 주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에서 사면권한을 갖지 않으며 사면에 관한 입법권도 갖지 않는

다�. 독일에서 사면법은 특별법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통일적인 원칙

을 보인다 �. 우선 구조적인 변에서 연방과 각주의 사면법들은 헌법상의 권한

규범으로 되어 있고�, 헌법에서 사변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정하고 있다�.

�1�6�0�) 연방과 주의 헌법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예외로 바멘-뷔르템베르그 주는
‘

�G�n�a�d�e�n�r�e�c�h�t ’를 ‘

�B�e�g�n�a�d�l�g�u�n�g�s�r�e�c�h�t ’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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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에서는 연방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며�, �1�2 개 주에서는 주대통령

�(�h 따 �n�i�s�t�e�m�r�a�s�i�d�e�n�t�) 이 �, �3 개의 도시주 �(�S�t�a�d�t�s�s�t�a�a�t�) 와 자를란트주에서는 주정

부가 행사한다 �. 사면권의 수행자는 헌법상의 권한규범을 기초로 사면권한의

위임을 규정하는 명령 �(�A�n�o�r�d�l�m�l�g�)�, 발령 �(�E�r�l�a�B�) 과 고시�(�B�e�k�m�n�m�1�a�c�h�m�g�)

형식을 취하는 조직규정 �(�@�g�a�n�i�s�a�h�o�n�s�v�o�r�s�c�h�h�f�t�e�n�) 을 제정한다 �. 조직규정에

서는 위임 �(�I�K�l�e�g�a�t�i�o�n�) 을 통하여 적절한 업부분담을 꾀한다 �. 일반적으로 각

주의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제정되는 사면령 �(�G�n�a�d�e�n�o�r�d�I�l�u�n�g�e�n�) 은 사면사

건에 적용하는 행정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6�1�) 사면령에는 보통 사면의 청

원 �, 심사�, 결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1�. 사면의 종류

독일에서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며 �, 일반사면은 의회

에서 법률로써 하며 �, 대통령은 특별사면권만 갖는다 �.

�(�1�) 일반사면

일반사면�(�A�m�g�h�e�) 의 효과는 형면제 �(�S 없펴만�h�E�j�t�) 내지 감형 �(�S없�m피�d�e�m�n�g�)

이다�. 법률을 통해서 선고된 형벌이 면제되거나 감형되고 �, 형사절차에

계속 중인 사건은 기각되며 �, 소추가 행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금지된다 �. 일반사면은 형면제법 �(�S�t�a�f�f�r�e�i�h�e�i�t�s�g�e�s�e�t�z�) 을 통

하여 대상범죄 �, 장소적 시간적 범죄 내지 시행일시를 명문으로 정한다 �.

이런 의미에서 일반사면은 법적용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일반사면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각각 행할 수 있다�. 예컨대 작센-안할트 주 헌법 제

�8�5조 제�2항에서는 단지 사면에 관한 규정만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1�6�1�) �S�c�h 삶�z�l�e�r�, �H�a�n�d�b�u�c�h �d�e�s �G�a�n�a�d�e�m�g�i�l�t�s�- �1�2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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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방전역에 효력을 가지는 형벌규정들에 대해 사면을 할 입법권을 가

진다 �.

일반사면은 국경일 �, 기념일 등에 행하는 기념사면 �(�J�u�k�l�m�m�e�s�h�e�)�, 국내

질서의 평화와 단결을 공고히 하거나 새롭게 할 목적으로 단행하는 평화사

면 �(�B�e�f�r�i�e�d�u�n�g�s�a�m�n�e�s�t�i�e�) 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기념사면으로는 독일제국창

건 �2�5 주년 기념하기 위해 �1�8�% 년 사면이 있었고 �, 구동독에서는 �1�%�4 년 구동

독창건 �1�5 주년 기념사면 �, �1�9�7�9 년 창건 �3�0 주년 기념사면 �, �1�9�8�7 년 창건 �3�8 주

년 기념사면이 있었다 �. 평화사면의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1�9�4�9 년 �, �1�%�4 년에 형면제법 �(�S�t�r�a�f�f�r�e�i�h�e�i�t�s�g�e�s�e�t�z�) 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특별한 긴급상황과 개인적 곤궁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사면을 한 경우이다 �.

�(�2�) 특별사면

특별사면 �(�B�e�g�n�a�d�i�g�m�g�) 은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가별적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형면제나 형감경의 효과가 있지만 �, 다른 점은 형식적 법률

에 의하지 않으며 �,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정 개별사례에 대하여만 특정인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

특별사면의 경우 연방사건에 대해서는 연방대통령이 행하며 �, 기타 다른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주지사가 행한다 �. 독일연방기본법 제�6�0조 제�2항은 “연

방대통령은 개별적 사례에 대하여 연방을 위하여 사면을 실시한다”고규정

하고 있다�. “개별적 사례”란 특별사면을 의미하며 �, “연방을 위하여”란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른 형벌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사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제 �1심에서 연방의 재판권행사로 재판된 형

사사건에 한정되며 �, 기타의 다른 형사사건은 각 주에 귀속된다 �(형사소송법

제�4�5�2 조 �)�. 징계사건결정 �, 형사상의 유죄판결에 의한 공무원자격상실 및 군인

자격상실과 관련된 연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권 역시 연방대통령에게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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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다 �. 각 주의 경우 특별사면권의 주체는 주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3�)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구별

사면법 �(�B�e�g�n�a�d�i�g�u�n�g�s�r�e�c�h�t�) 과 관련한 주헌법의 규정에서는 대체로 일반

사면 �(�k�m�e�s�h�e�) 은 법률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률형식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따라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별할 수 있

다 그리고 양자는 법률의 형식이냐 아니냐 라는 단지 외적인 형식뿐만 아

니라 내용에서도 구별된다 �. 즉 일반사면법률 �(�A�m�n�e�s�t�i�e�g�e�s�e�t�z�) 은 사면방식

으로 작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지만 특별사면은 제한된다 �.

실무에서는 특별사면을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하는 개별사안의 결정으로

본다 �. 특별사면은 판결의 법적효력을 전제로 하며�, 계속 중인 절차에서 사

변방식으로 무효화 될 수 없다 �. 그러나 일반사면은 개별사안의 결정이 아

니라 법률의 형식으로 하는 일반적 요소에 따라 다수인에 대해 행하는 형

면제 �(혹은 형감경 �)를 말한다 �. 형변제는 법적 효력 있는 유죄판결에 한정되

지 않고 일반적으로 계속 중인 절차 및 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행위에도

미친다 �.
독일법에서는 범행 당시 형벌규범에 해당하고 소추가능했던 행위에 대

해서만 사면이 가능하다 �. 그러나 사면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

드는 것이 아니다�.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도 불법을 부정하거나 불

법을 용인한다든가 �, 행위자에게 연민의 정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2�. 특별사면의 수행자

�(�1�) 연방의 특별사면권

헌법은 어떤 국가기관이 특별사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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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연방의 헌법은 연방과 주의 권력을 분리한다 �. 연방에서는 연방대통령

이 특별사면을 행한다�.

연방의 특별사면권과 개별 주의 특별사면권은 병행되는 것이지 서로 상

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 그 때문에 연방에서 주의 특별사면결정을 심

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그와 관련한 사실이 실제로 자주 오인되

어 많은 사람들이 연방대통령이나 연방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주관청에 의해

거부된 특별사면결정에 대해 재심을 의뢰하거나 변경을 구하기도 한다 �. 그

러나 그것은 권한이 없는 일이다 �. 연방대통령 �, 연방법무부 장관 및 연방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의 특별사면은 연방의 사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비롯되는 형사사건

�(�S�t�r�a�f�r�e�c�h�t�s�s�a�c�h�e�)�, 과징금사건 �(�B버�3�g�e�l�d�s�a�c�h�e�)�, 징 계사건 �(�R�s�z�i�p�U�r�l�a�r�s�a�c�h�e�m�,

군법회의사건 �(�E�h�r�e�n�g�e�r�i�c�h�t�s�s�a�c�h�e�n�)�, 질서제재사건 �(�@�d�I�1�1�1�n�g�s�m�i�t�t�e�l�s�a�c�h�e�n�) 에

한정된다 �. 질서위반법 �(�G�e�s�e�t�z �b�b�e�r �@�d�I�l�u�n�g�s�w�i�d�h�g�k�e�i�t�e�n�) 에 의한 과징금

사건에서는 연방의 행정관청이 과징금부과결정을 내리는 경우 연방에 특별

사면권이 있다 �.

사면사안에서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사면권의 수행자에게 있다�.

연방에서는 관련 연방장관이 부서 �(�G�e�g�e�m�e�i�c�m�l�l�1�n�g�) 를 통하여 인용한다 �.

사면처분은 직접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고�, 혹은 다른 기관의 집행행위나

실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연방사변의 경우 대통

령이 사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연방장관과 사면업무를 담

당하는 관청책임자에게 있다�.

�(�2�) 주의 특별사면권

가�. 주의 특별사면권자

기본법에 의한 연방의 특별사면권처럼 주의 사면권도 주헌법에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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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 연방의 경우처럼 정부수반의 권한이며 �, 국가권력의 행사이다 주

의 특별사면권은 연방의 특별사면권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 연방의

별사면권과 경합되는 것도 아니다 �. 형법 �, 징계법 �, 질서위반법 �, 국가적 군법

회의 �, 질서제재와 같은 동일한 영역을 포함한다 �.
주의 사면권자는 각 주마다 다르다 �. 자를란트 �(�S�a�a�r�l�a�n�d�) 주에서는 주정

부가 특별사면을 행하며�, 특별사면권의 근거는 예외적으로 직접 헌법규정

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 베를린 �, 브레멘 �, 함부르크의 경우에는 상원이 사변

권을 행사한다 �. 그 밖에 바덴-뷔르템베르그 �(�B�a�d�e�n�-�W�U�r�t�e�m�b�e�r�g�) 주 �, 바이

에른 �(�B�a�y�e�r�n�) 주 �, 헤센 �(�H�e�s�s�e�n�) 주 �, 니더작센 �(�N�i�e�d�e�r�s�a�c�h�s�e�n�) 주 �,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 �, 라인란트-팔츠�(�R�e�i 피�a�n�d�-�P�f�a�1�z�) 주 �, 슐

레스뷔히-홀스타인�(�S�c�h�1�e�s�w�i�g�-�H�o�1�s�t�e�i�n�) 주와 구동독의 신생 주들에서는 주

대통령�(�h 따�n�i�s�t�e�m�r�a�s�i�d�e�n�t�) 이 사면권을 행한다 �.

각주의 사변에 관한 규정은 외적 형식과 표시에 따라 다양하지만 내용

에는 별 차이가 없다 �. 도시주인 베를린 �, 브레벤 �, 함부르크는 명령

�(�A�1�o�r�d�]�1�l�n�g�) 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 바멘-뷔르템베르그와 헤센의 주대통

령도 명령 �(마�1�O�r�d�1�1�l�n�g�) 의 형식을 선택하고 있다 �. 니더작센 �, 노르트라인-베
스트팔렌 �, 슐레스뷔히-홀스타인의 주대통령은 발령 �(�E 더�a�B�) 의 형식으로 규

정하고 있고 �, 바이에른 주대통령은 고시 �(�B�e�k�m�m�t�m�a�c�h�u�n�g�) 의 형식으로 규

정하고 있다 �. 사면령이 주대통령에 의해 제정되는 경우 �, 내각이 명령에 동

의를 해야 하는가 �, 반대표시를 할 수 있는가는 주헌법에 따른다 �.

사면권의 수행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사면관청이 담당한

다 �. 사면관청은 권고를 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몇몇 사면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나 �. 각 주의 특별사면 담당부서

특별사면절차는 사면청원으로 시작된다 �. 사면청원을 할 권리는 유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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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와 제�3자도 갖는다 �. 제 �3자는 유죄판결자와 어떤 식으로든 인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유죄판결자와 친척일 필요도 없으며�, 변호사가

사면대상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사면업무를 담당하는 고유의 관청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에른 �, 베를

린 �, 니더작센의 사면규정에서는 사면관청이라는 용어는 없다 �.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주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사면관청으로서 사면신청에 대하여 결정

한다 �. 사면서류는 법무부에서 결정된다�. 베를린 �, 함부르크 �, 자를란트의 경

우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결정한다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사면관직 �(�G�n�a�d�e�n�s�t�e�1�1�e�n�) 도 사면관청이다 �.
그것은 지방법원의 구역에 있고 조직적으로 지방법원에 속한다 �. 사면관직
은 일인 혹은 다수의 사면수임자로 구성된다 �. 판사나 검사와 같은 공무원

이 그 직을 행한다�. 그들은 유죄판결자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이해�, 형

사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 특별한 생활경험을 통하여 고려한다 �. 사면

수임자는 사법행정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직접적 업무감독하에서 사변

업무를 수행한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사변관직은 독일의 유일한

주로서 지속되고 있다�.

베를린의 헌법은 사면위원회 �(�G�n�a�d�e�n�a�u�s�s�c�h 띠�3�) 에서 사면을 결정하도록

하고 사면사건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을 경청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원회는 입법기간동안 의원에 의해 선출되며 �5명의 정규직과 �5명의

비정규직 회원으로 구성된다 �.

자를란트 주에서는 �1없�8년 이래 주대통령 �,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수권으로 사면사건을 위한 위원회�(�K�o�m�m�i�s�s�i�o�n �f디�r �G�a�n�a�d�e�n�s�a�c�h�e�n�) 가 구

성되어 있다 �. 자를란트의 주정부와 주대통령은 이 위원회의 추천서를 받은

후에 결정을 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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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사면의 사유 및 한계

�(�1�) 특별사면의 사유

법치국가는 어떤 사유에서 특별사면을 하는가라는 정당한 사면근거에

대한 물음은 현대 사면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그것은 사면청구자나

사변을 결정하는 자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

많은 사변규정들이 다소간의 상세한 기준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러한 시도는 한계에 부딪힌다 �. 언제 특별사면을 할 여지가 있는가를 일반

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생활과 법의 다양

성으로 인하여 어렵기 때문이다 �. 그리하여 대부분의 각 주의 사면규정은

사변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그러나 어떤 경우에 사면

이 제한되어야 하는가를 기술하고 있는 세 가지 모범례가 있다�.
라인란트-팔츠�(�R�h�e�i�n�1�a�n�d �P�f�a�l�z�) 주의 사면규정 제�4호는 “특별사면은예

외적 성격을 갖는다 �. 특별사면은 특히 사후에 알게 되거나 드러난 일반적

혹은 개인적 상황에서 부당성을 상쇄하기 위해 행한다�. 법적 근거도 법적

효과의 수정이나 감경을 제공할 수 있다 �. 사면으로 법질서가 중대히 침해

되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한다�.

바덴 뷔르템베르그 �(�B�a�d�e�n�-�W�h�r�t�t�e�m�b�e�r�g�) 주의 사면규정 제�3조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 “특별사면은 예외적 성격을 갖는다 �. 특별사면

은 특히 판결의 시점에는 본질적 상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 이후에 비

로소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것을 볍효과의 확정시 고려할 수 없었

다는 데 근거를 두고 부당성을 상쇄하기 위해 행한다 �.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형집행이 요구된다면 사면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한다 �.

마지막으로 �N�i�e�d�e�r�s�a�c�h�s�e�n 의 사면규정 제 �1�4조는 �: “특별사면은 법의 근

거가 판결결과의 변경이나 감경을 요구하거나 중대한 사면사유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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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고려된다”고 한다 �.
사면방식의 형벌배제를 위한 특별한 기준을 두고 있는 주로는 바덴 뷔르템

베르그�(�B�a�d�e�n �W�i�h�t�g�m�E�r�g §강 �)�, 헤센 �(�H�e�s�s�e�n § �1�8�)�, 니더작센 �(�N�1�e�d 앉�S�a�c�h�s�e�n

§ �2�3�)�,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1�z �N�r�. �2�7�) 를 들 수 있다�. 니더작센주는

사면규정 제 �2�3 조에서 형법 제�5�6 조가 형벌배제에 대해�, 형법 제�5�7 조가 잔여

형의 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

나 요건상 다소 확대되거나 제한되는 부분은 있다 �. 즉 “미성년자의경우에

는 공적 교육조치가 가능하거나 요구되고 �, 형집행을 요하는 긴급사유가 없

는 경우에는 형면제가 고려된다 �( 제 �2항 �) ”고 한다 �. 그에 반하여 바멘 뷔르템

베르그 �( �B�a�d�e�n�-�w�r�l�r�t�t�e�m�b�e�r�g�) 주의 사면규정 제�2�7조는 사변방식의 집행유

예가 정당화되는 상황이 사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적인 판단기준으

로 강조하고 있다�: “사면방식의 형의 배제와 벌금배제는 일정한 사실이 사

후에 알려지거나 드러나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고려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고려된다 .”고한다 �.

�(�2�) 특별사면의 한계

헌법은 국가기관에게 특별사면권한을 부여하지만 이 권한의 내용에 대

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 특별사면권은 그것이 국가업무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 사면권에는 사면개념의 내용에서 비

롯되는 관습법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어떤 행위가 사

면이 될만한가 �, 어떤 법적 결함이 사면방식으로 제거되거나 감소될 수 있

는가에 대해 종종 물음이 제기된다 �.

어떤 경우에 특별사면을 할만한가는 우선 사면권자의 조직규정에 있는

목록에서 검토할 수 있다 �. 그러나 그것에 의해 모든 의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목록을 통해서는 사면실무에서 가장 자주 행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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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 수 있、는정도이다 �. 한계사례는 규정되지 않은 원칙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 사면을 할만한가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 사변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한계는 명백히 그을 수 있다�. 사면을 할 수 없는 법행

위 또는 권리침해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a�. 형사법원의 유죄판결의 기록이나 연방중앙기록부와 교육기록부에의

기타 기재는 사면사항이 아니다 �. 기록을 유리하게 하는 것은 사법행

정행위에 속한다 �.
�h�. 소년협 제�g�7 조 이하의 판결을 통한 소년형벌의 유죄판결에 관한 형벌

기록삭제는 사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것은 소년법상의 형식적 절차

이다�.

�c�. 강제금과 강제구금 및 민사소송법 제�8�9�0 조의 질서금과 질서구금에 대

해서는 사면할 수 없다 �.

�d�. 형사소송법 제�1�2�4 조에 의한 보증금 몰수 � 환불은 사면이 될 수 없다�.

�e�. 민법 제�3�9�9 조 이하에 의한 민법적 권리에 대한 위약금도 사면이 될

수없다 �.

특별사면행위는 결정의 법적효과를 완화�, 면제 혹은 제거할 수 있다 �. 사

변행위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특별사면행위는 형식적으로

사면결정으로서 표시된다 �. 특별사면을 거절하는 결정은 사변행위가 아니며

단순한 결정이다�. 사면결정의 내용에는 사물의 본성에서 나오거나 관습법 �,

헌법질서와 관련하여 기인하는 특정한 법적 한계가 그어진다�.

특별사면은 일반적으로 개별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일반적 요소에 의해

자세히 표시된 특정 인적집단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 그러한 사면행위의 경

우 하나의 일반사면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면의 집합이 문제된다

고 할 수 있다�. 즉 집단적 사면행위도 특별사면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 허용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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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사면의 절차

특별사면은 사면규정상의 절차에 �r따라 결쩡하므로 사실상 행정부의 수

반이 사면을 결정한다기보다 절차규정에
�j

따른 행정업무로 처리된다고 할

수 있다 �. 사면규정에는 광범위한 형식적 조사절차를 두고 있고 재판부와

형집행기관이 보고를 받고 수형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점차 사면절차는 재판과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되고 사실상 사

면픽 납용은 거의 일어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가 �. 사변청원

사면절차는 사면청원이 �1냐 챙원 없이 관청에 의해 개시된다 �. 사면청원을

할 권리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제�3자에게 있다�. 제 �3자는 유죄판결을 받

은 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특히 그와 친척일 것을 요

하지 않는다 �. 유죄자는 그의 변호인을 통해 그의 선택을 위임할 수 있고

유죄판결 후에 사면절차에서 변호인을 통해 대리하게 할 권리가 있다�. 물

론 제�3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면청원과 사면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변청원권을 널리 인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하지

만 �, 구동독에서는 유죄판결자와 그 배우자 혹은 직계 친척이나 형제자매만

이 청원할 수 있었고�, 변호인과의 공동행사는 배제되었었다 �.

사면청원은 구두로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사면청원에 동의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검사나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사면청원이 위임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제기되거나 �,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인지 주의 깊

게 검토해야 한다 �.�1�6�2�)

사면청원은 형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1�6�2�) �S�c�h�a�t�z�I�e�r�, �H�a�n�d�b�u�c�h �d�e�s �G�a�n�a�d�e�m�e�c�h�t�s�, �1�7�0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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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청원은 형집행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행형법 �(�V�o�U�s�t�I�O�)

제 �2조와 각주의 사면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6�3�)

나 �. 사면관청 등의 발의

사면관청 혹은 집행관청 혹은 사면권자가 해당 발의를 한 경우에는 관

청에 의해 사변절차가 시작된다 �. 발의가 재판부�, 행형위원회 �, 교도소장 등

이 한 경우에논 사면관청은 원칙적으로 발의를 받아들이고 사면절차는 개

시된다 �. 몇몇 사면규정은 그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l 없
�)

다 �. 청원심사

사변관청과 그밖에 사면청원을 담당하는 모든 관청은 우선 재판부의 결

정이 청원이 의도하는 것을 고려하였는가를 심사해야 한다�. 재판부의 결정

을 통해서 예컨대 형볍 제�5�7 조 이하에 의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가석

방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나 행형관청 혹은 행정관청의 결정에 의한

벌과금 절차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사면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

약 사면 이외의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사면관청이나 청원이 제출된 다른

부서는 관할법원 혹은 관할관청에 그것을 넘겨야 한다 �.�1�6�5�)

라.조사

사면절차에서 청원이 확인되면 사면관청은 필수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
사면관청은 청원서에 사실상 기재된 것을 조사해야 한다�. 대상자의 현재의

인적 �, 직업적 �, 경제적 관계도 조사해야 한다 �. 특히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관련 경찰청 혹은 그 밖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정보를 구

�1�6�3�) �S�c�h�a�t�z�l�e�r�, �a�.�a�.�0�.�, �1�7�2 면 �.
�1�6�4�) �S�c�h�a�t�z�1�e�r�, �a�.�a�.�0�.�, �1�7�1 면 �,

�1�6�5�) �S�c�h�a�t�z�1�e�r�, �a �a �0�.�, �1�7�1�-�1�7�2 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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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 사면관청이 여러 기관에 문의하는 경우 보통은 심사가 지체되

지 않도록 동시에 한다 �.

사면관청이 조사하는 경우 사면대상자의 이익에 따라 행해야 하며 그의

사회적 지위나 장래의 직업수행에 결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특히 다

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형사처벌을 불필요하게 알도록 해서는 안 된

다 �.�1�%�)

마 �. 다른 기관의 의견청취

사면관청은 사면청원에 기초로 된 사실적 사안에 관한 조사 이외에도

사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소환되는 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

다 �.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명을 별개로 하지 않고 동시에 해야

한다�.�l�6�7�)

특히 �1심법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항소법원의 소견은 그 판결이

양형과 법률적 판단에서 �1심법원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때 보충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자유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사후 재판부

의 결정�, 특히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잔여형의 면제를 위해서는 행형

위원회가 권한이 있다 �.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변절차에서는 행형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교도소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자유형 �, 소년형 혹은 구류가 연방방위군에서 집행되는 경

우에는 연방벙-위군의교도소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6�8�)

바.보고

조사가 완료되고 관련기관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사면관청은 스스로 결

�1�6�6�) �S�c�h�a�t�z�l�e�r�, �a�.�a�.�0�.�, �1�7�2 면
�1�6�7�) �S�c�h�a�t�z�l�e�r�, �a �a �0�.�, �1�7�3 변
�l�6�8�) �S�c�h�a�t�z�1�e�r�, �a�.�a�.�0�. ‘ �1�7�4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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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권한이 있는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 사면관
청의 보고는 관청의 양식에 따라 행한다�. 보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

항으로는 대상자의 인적 �- 경제적 사항과 잔여형기 �, 범행에 대한 간략한 기

술 �, 담당재판부 �, 선고 �, 형량�, 판결의 효력발생일 �, 피해배상을 했는지�, 언제 �,

어떻게 하였는가 등이 있다�. 그리고 형집행의 상태에 관해서는 자세히 보

고되어야 한다�. 예견되는 형만료시기 및 자유형의 �1�/�2 과 �2�/�3 가 집행되는

일자도 보고에 포함되며 �, 사면청원의 이유와 목적도 간략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1�%�)

청원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더 간략한 형식으로 보고될 수 있다 �. 특히
사면청원이 짧은 간격을 두고 다시 제출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 간략한 보

고에는 이전에 한 완전한 사면보고를 포함하고 그 사이 결정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인적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변화와 행형의 새로운 상태를

첨부한다 �.�1�7�0�)

사 �. 사면결정 이후의 절차

사면관청은 스스로 처리한 사면결정 혹은 처리되어 넘어온 결정을 당사

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다�. 사면청원자는 사면결정이 받아들여졌던 거절

되었던 그 결과를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사면청원이 받아들여진 경우 �, 대

상자 자신이 청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에게 모든 상황을 알려야 한다 �. 그

고지에는 서시용지는 사용되지 않는다 �. 사면대상자가 수형 중인 경우에는�,

사면관청은 형집행기관에 사면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교도소장에게 알

려야 한다�.�1�7�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형이 면제된 경우에는 대상자에

게 사면결정의 통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통지는 구두나 양식에 의한 교

시를 통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보호관찰기간의 의미와 그에게 부여된 것을

�1�6�9�) �S�c�h�a�t�z�l�e�r�, �a�.�a�.�0�.�, �1�7�6 면

�1�7이 �S�c�h�a�t�z�1�e�r�, �a�.�a�.�0�.�, �1�7�6�-�1�7�7 면 �.
�1�7�1�) �S�c�h�a α�1�e�r�, �a�.�a �0�.�, �1�7�9�-�l�8�0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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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 특히 유죄판결자가

그에게 부과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 의무부과를 유책하게 혹은 적시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면철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만약 사면결정에 유리한 사실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사후에 알려진 경우에

는 �( 예컨대 다른 범죄사실의 발견 �) 사면지시의 철회나 반려도 가능하다 �. 몇

몇 사면규정이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더라도 교시하는 시점에 철회가 가

능하다고 할 수 있다 �. 유죄판결자가 보호관찰을 받지 않으면�, 조건부 사면

지시는 철회된다 �.�1�7�2�)

사변지시의 거절이나 부분적 거절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

다 �. 나중에 더 유리한 시기에 사면청원을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그러

나 사면지시에 반대하는 항변은 가능하지 않다 �. 사면은 사면대상자의 승낙

이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그것은 조건부 사면지시의 경

우�, 특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 법원의 잔여형면제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4�. 사면 현황

�(�1�) 일반사면의 현황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최근 �5�0 년간 연방차원에서 일반사면은 매우 드물게

행해졌다 �. 실제 행해진 예로는 �4차례의 형변제법에 의한 일반사면 �, 형법개

혁과 관련한 개별적인 사면규정들 �, �1�9�8�8 년 조세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들

수 있다 �.

�1�7�2�) �S�c�h�a�t�z�l�e�r�, �a�.�a�.�0�.�, �1�8�1�-�1�8�2 면 �.



제 �5장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 본 사면권의 통제 �1�3�3

가 �. �4 차례의 형면제법

�a �1�9�4�9�1 년 형면제법

�l�9�4�9 년 면제법 �(�G�e�s�e�t�z �f�1�b�e�r �G�e�w�a�h�r�u�n�g �v�o�n �S�t�r�a�f�f�r�e�i�h�e�i�t �v�o�m

�3�1�.�1�2�1�9�4�9�, �B�G�B�1�. �S�. �3�7�) 은 전쟁 후의 특별한 사정과 긴급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그 법에 의해 �1�9�4�9 년 �9월 �1�5 일 이전에 범한 형법범과 질

서위반범이 사면되었다 �. �6월 이하의 자유형과 밍 �O�O �D�M 이하의 벌금형 및

�1�, α�m �D�M 이하의 질서위반금과 과징금은 면제되었다 �. �1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서는 �3년의 보호관찰을 부과한 조건부면제를 단행하였다 �.

�1 없�5년 �5월 �8일 이후에 행한 정치적 이유의 범죄와 특별한 정치적 관계

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변하

였다 �. 정치범에 대한 형면제는 주로 나치 고문자에 대한 정치적 박해자의

범행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

�b�. �1�9�5�4 년 형면제법

�1�%�4 년 형면제 법 �(�S�t�r�a�f�f�r�e�i�h�e�i�t�s�g�e�s�e�t�z �v�o�m �1�7�.�7�.�1�9�5�4 �(�B�G�B�1�. �I�, �S�. �2�0�3�) 은

�1�9�4�9 년의 형면제법에 이어 전쟁에 의해 그리고 전쟁후의 결과에 의해 발

생된 특별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1�9�4�9 년 형면제법이 시행되

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생활근거를 갖지 못한 상태였고 �, 경

제적 궁핍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 계속하여 일반

사면을 단행한 것이다 �. 일반적인 형면제의 한계는 이전의 법에서보다 더

낮아 �, �3 월 이하의 자유형이 사면되었고 �, 책임 지울 수 없는 궁핍으로 행한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 사면하였다 �.

�c�. �1�%�8 년 형변제법

�1�%�8 년 형면제법 �(�S�t�a�f�f�r�e�i�h�e�i�t�s�g�e�s�e�t�z �v�o�m �9�.�7�.�1�%�8 �(�B�G�B�l�. �I�, �S�. �7�7�3�) 은



�e�. 일반사면 통계

�*�S�t�F�G �: 형변제법

�SÐà�G �1�9�4�9 �S�t�F�G�1�%�4 �S�t�F�G�1Å^Çƒ �S³��G �1�9�7�0

결산일: �1�9�5�1�.�1�3�1 �1�%�5�6�3�0 �1�%�8�1�2�3�1 �1�9�7�0�.�1�2�3�1

형면제 �5�2�1�,�1�7�3 �2�7�4 �4�1�5 �4�2�7 �2�8�9

절차중지 ¬��1�,�O�O�3 �1�3�4�3�2�9 �1�,�%�7 �5�,�6�1�6

�1�3�4 사변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법교정사면 �(�R�e�c�h�t�s�k�o�r�T�e�k�t�u�r�m�m�1�e�s�t�i�e�) 이라고 할 수 있다�. 제 �8차 형법개정

법�(�A�c�h�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v�o�m �1�4�6�.�1�%�8�, �B�G�B�1�. �I�, �S�. 않�3�) 을

통하여 국가보호-형법�(�d�a�s �S�m�a�t�s�s�c�f�1�1�1�t�z�-�S�t�r�a�f�r�e�c�h�t�) 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1쨌년 �7월 �1 일 이전에 범한 행위가 형법개정으로 폐지된 규정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형면제가 적용되었다 �.

�d�. �1�%�0 년 형면제법

�1�9�7�0 년 형면제법 �(�S�t�a�f�f�r�e�i�h�e�i�t�s�g�e�s�e�t�z �v�o�m �2�0�5�1�9�7�0 �(�B�G�B�l�. �I�, �S�. �g�B�) 은

형법개정을 위한
�i

제 �3차 법률 �(�d�a�s �R퍼�t�e �G�e�s�e�t�z �z�u�r �R�e�f�o�r�m �d�e�s

�S�t�r�a�f�r�e�c�h�t�s �v�o�m �2�0�5�1�9�7�0�. �B�G�B�l�. �I �S�. �%�5�) 에 의해 공공의 평화를 보호하

기 위한 형벌규정을 개정한 결과 시행하게 되었다 �. 개정법률에 의해 폐지

되었거나 대체된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는 형면제를 행하였다 �. 그런

의미에서 �1�9�7�0 년 형면제법도 법교정사면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밖에 �1�%�5 년 �1월 �1 일부터 �1�9�6�9 년 �1�2 월 �3�1 일까지 공적인 기회에 의사

표명이나 의사형성을 함으로써 특정 시위나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면제를 하였다 �. 이 경우는 평화사면 �(�B�e�f�r�i�e�d�u�n�g�s�a�m�n�e�s�t�i�e�)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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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의 형면제법에 의해 사면된 수는 위와 같으며 �, 사변의 규모는 점

차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 �1�9�4�9 년 형면제법에 의한 형면제에는

�3�5�,�%�4 건의 조건부 형면제가 포함되어 있다 �. �1�9�4�9 년과 �1�%�4 년의 형면제법

은 질서위반범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 �1�%�8 년과 �1�9�7�0 년의 형면제법은 앞서

시행된 두 면제법과는 달리 대규모의 일반사면은 아니었고 �, 수적으로는 소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1�9�4�9 년과 �1�9�5�4 년의 법에 의해서는 절차중지보다 형

면제가 대략 �2배 정도 많았던 반면 �, �1�9�7�0�1 건 형면제법에 의해서는 절차중지

가 형면제 보다 �2�0 배 정도 많았다 �. �1�9�7�0 년 형면제법의 경우 실질적인 형법

개정 �( 제 �3차 형법개정법률 �, 소위 시위법률 �)을 통해 사면된다는 것이 �1�%�8 년

의 경우보다는 더 확실하게 기대될 있었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이 해당절

차로 처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나 �. 형법개정 중 일반사면규정

형법개정입법의 경우에 개정법률에 특별한 사면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일

반적으로 되어있다 �. 사면규정은 구법에 의하면 처벌되었던 형벌규정을 폐

지하거나 감경한 경우 적용하게 된다�. 이것도 법교정사변에 해당하는 바�,

특히 추가사면 �(�A�m�e�x�m�m�e�s�h�e�) 혹은 ‘작은사면’�(�}�d�e�m�e�n �A�m�n�e�s�t�i�e�n�) 이라고

도 한다 �. 독일형법 제�2조 �3항의 기본사상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 법교정

을 위한 사면규정으로 다음 �4개의 형법개정법률 조항을 들 수 있다 �.

�- �1�9�6�9 년 제�1차 형법개정법률제�g�r 조 �(�1�. �S�t�m�f�h�g�h�t�s�r�e�f�o�n�n�- �g�e�s�e 얹�S �V�o�m

�2�5�6�1�9�6�9�. �B�G�B�l�. �I�, �S�. 없�5�, �6�7�9�)�. 제 �g�8조에서는 전과의 말소도 규정�.
�- �1�%�3 년 제�4차 형법개정법률 제�7조�, 제 �8조�(�4�. �S�n�a�f�h�g�h�t�s �r�e�K�I�n�g�s�e�t�z�e�s

�v�o�m �2�3�.�1�1�.�1�%�3�. �B�G�B�l�. �I�, �S�. �l�7�2�5�, �1�7�3�3�)�. 제 �7조는 형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8조는 개정법률에 의해 효력발생이 연기되었던 �(공포후 �1�4�7�H

월 �) 형법 제 �1�8�4 조에 의해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르노그

라피 문헌 등의 반포에 대한 소추는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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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년 형법도입 법 제 �3�1�3 조 �(�E�G�S�t�G�B �v�o�m �2�3�1�9�7�4�, �B�G�B�1�. �I�, �S�. �4�6�9�)�.

신법에 의해 더 이상 처벌되지 않고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형변제를 규정 �.

�1�9�7�4 년 제�5차 형법개정법률제�9조�, 제 �1�0조 �(�5�. �S없�f�h�g�h�t�s�- �r�e�f�o�m 핑않�E�e�s

�v�o�m �1�8�.�6�.�1�9�7�4�. �B�G�B�l�. �I�, �S�. �1�2�9�7�, �1않�9�) 및 �l�g�7�6 년 제 �1�5차 형법수정법

률 제�4조 �(�1�5�. �S�t�a�f�f�r�e�c�h�t�s�- 김�n�d�e�r�u�n�g�s�g�e�s�e�t�z�e�s �v�o�m �1�8�5�1�9�7�6�. �B�G�B�l�.

�I�, �S�. �1�2�1�3�)�. 두 법률은 모두 낙태죄와 관련하여 형면제를 규정 �.

다 �. 조세범에 대한 일반사면

기본재산으로부터 취득한 소득과 기본재산에 대한 형면제선언에 관한

법률 �(�1�%�8 년 �7월 �2�5 일자로 발효된 �1�%�0 년의 조세개혁법 제 �1�7조 �, �B�G�B�l�. �I

�S�. �1�0�9�3�, �1�1�2�8�) 에 의해 조세범죄자에 대하여 사면을 행하였다 �. 그 법률 제�1

조에 의하면 조세범이 �1�%�6 년과 �1�9�8�7 년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에 의한 그의

수입과 기본재산 자체를 일정 기간 내에 밝히변 세금포탈을 처벌하지 않

는다고 하였다 �. 그 경우 조세범죄자는 �1�%�6 년 이전에 행한 조세범죄에 대

해 형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 이 법률에 의하면 세금에 대해 진실하지 않

은 자가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많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 이 사면

은 은폐된 세금원을 밝혀 장래 국가재정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행하였으나

소수의 조세범들만 재정당국에 소명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

라�. 일반사면의 시도

일반사면에 대한 요청은 종종 정치적으로 제기되곤 하였다 �. 어떤 사안

에 대한 사면시도가 결과 없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면문제가 얼마나 국

민들의 정치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 일반사면이 시도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한 것 중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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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거점령 관련범행

베를린에서의 주거점령과 관련범죄 �, 시위와 소요에 대한 일반사면

�(�H�a�u�s�b�e�s�e�t�z�e�r�a�m�n�e�s�t�i�e�) 이 �1�9�8�1 년 �3월 갈등연구재단에 의해 요구되었고

베를린대학의 볍대교수들이 지지하고 의견서를 내었다 �.

당시 주거점령은 다른 일부 주에서도 그러했지만 �, 베를린의 긴급한 문

제였다 �. 단순한 주거점령이 법적으로 처벌되듯이 �, 주거침입으로 인하여 당

시 베를린에서는 청소년만 벌금형으로 처벌되었고 �, 절차의 중지가 고려되

었다 �. 다른 모든 경우는 이미 경미성으로 인해 절차가 중지되었다 �.

주거침입 �, 행형공무원에 대한 대항�, 위험한 상해 및 물건과 사람에 대한

폭력적 소요 �, 상가창문과 농기구의 파괴�, 방화 기타 시위로 발생한 범죄들

과 같은 관련범죄들이 사실상 문제였다 �. 많은 문제로 인해 결국 사면과 관

련된 법안이 나오지는 못하였다 �. 주거침입 시위법에 의한 경미한 침해와

같은 친고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중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

일반사면은 어떤 폭력행위를 교사 조직하거나 방조한 것에만 도움이

될 수 있었다 �. 기초로 되는 사회적 문제가 사면을 통해 해소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밖의 평화작용을 기대할 수 없었다 �. 결국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사면은 법을 위반한 작은 집단 앞에서 국가가 후퇴를 보이는 것이었고 국

민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할 수 없었다 �. 사면은 적극적 집단에게는 불가벌

의 희망과 그럼으로써 그런 경향을 확대할 수 있고 새로운 범죄행위를 증

가시킬 수 있다�.�1�7�3�)

�b�. 학교정치적 동기로 인한 범행

�1�9�8�2 년 바덴-뷔르템베르그 주의회에 학교정치적 동기로 인한 범행에 대

해 일반사면을 구하는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 학교정치적 대립으로 비롯된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전 형사절차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1�7�3�) �S�c�h�a�t�z�l�e�r�. �a�.�a�o�-�- 장�8�-�2�4�9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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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일반사면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 변호사들도 사면을 요청하였지만

주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7�4�)

�c�. 정당기부금과 관련된 조세범죄

정당기부금 탈세행위에 대한 사면만큼 여론과 언론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끈 것이 없을 정도로 그에 관한 논의는 �1�9�8�0 년대 초 아주 격렬하게 지속되

었다 �. �1�%�0 년대 이래 특정정당에 대한 기부를 시민단체 혹은 그와 유사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명목으로 돌려 상당액의 탈세가 행해져 왔었다 �. 기

부자는 직접 정당에 기부하였다면 세금을 면제받지 않거나 약간만 면제되

는 정도였지만 �,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면제를 받았다 �.

법안은 자수를 통해 세금포탈이 당국에 알려진 경우에는 형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 이러한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부분적으로 재

정당국이 이미 오랜 기간동안 그것을 알면서 묵과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에도 공동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 이 법안은 �1�%�3 년

말 정당재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 사면

으로 해결하기에는 적잖게 혼란스러웠고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

에 사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l�7�5�)

�d�. 점거시위행위

핵무기와 유독가스시설의 반대시위에서 군사지역과 시설에 대한 점거행

위에 대한 처벌을 두고 오랫동안 여론에서 논란이 되었다 �.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방해는 형법 제�2�4�0 조의 강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하였다 �. �1�9�% 년 미 � 소 중거리미사일

폐기협정 이후에 연방의회는 형법 제껑�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형면제 하

�1�7�4�) �S�c�h�a�t�z�l�e�r�, �a�.�a�.�0�.�, �2�4�9 변 �.
�l�7�5�) �S�c�h�a�t�z�l�e�r�, �a�.�a�.�0�.�, �2�5�0 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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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이유서를 내놓았지만 입법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자를란트 주는 �1�%�8 년 �4월 연방의회에 군사시설 옆이나 인접한 장소에

서 행하는 형법 제 �2�4�0 조의 범행 및 시위와 관련된 집회법 위반행위가 일

반인에게 핵탄두미사일 군사무장에 대해 위험을 주지시키기 위한 목적인

한 �, 불가별로 하자는 청원을 하였다�. 연방의회는 �1�%�8 년 �7월 �8일 그와 관

련된 입법안 �(�B�R�-�I�h�s�.�1�8�1�/�8�8�) 을 내었으나 �, 통과되지는 않았다�.�1�7�6�)

마 �. 독일통일과 일반사면논의

독일에서는 통일과정에서 통일을 계기로 대규모의 사면을 하자는 요구

가 있으면서 사면이 중요한 테마로 떠올랐고�, 통일 이후에도 과거 정권범

죄 및 구동독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면을 통하여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많

은 고심을 하였다 �. 사면논의의 대상이 된 범죄는 구동독과 서독의 국경이

나 장벽에서 발생한 사건 �, 선거부정 �, 밀고 �, 국가공안부의 범죄행위 �, 간첩행

위 �, 공직남용과 같은 구동독체제유지와 결부된 범죄행위 등이었다�.

통일조약을 체결할 당시 연방정부는 사변의 도입을 언급하였으나�, 통일

협상에서는 구동독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 구동독은 통일 전에 이미 자기

정권하의 범죄�, 예컨대 공직남용 �, 선거부정 �, 부패사범 등에 대해 독자적으

로 수사하고 일부는 판결을 통해 종결함으로써 사변에 의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나타내었다 �. 그에 반하여 연방정부는 통일 전인 �1�%년 �8월

당시 집권여당 �(�C�D�U�/�C�S�U�, �F�D�P�) 의 교섭단체를 통해 국가반여행위와 대외

안전저해행위의 형벌면제에 관한 법률안 �(�G�e�s�e�t�a�s�e�n�t�w�u�I�f �f�l�b�e�r �d�e

�S�t�a�f�f�r�e�i�h�e�i�t �b�e�i �S�t�r�a�f�t�a�t�e�n �d�e�s �L�a�n�d�e�s�v�e�r�r�a�t�s �u�n�d �d�e�r �G�e�f�a�h�r�d�u�n�g �d�e�r

�a버�3�e�r�e�n �S�i�C�h�e�r�h�e�i�t�) 을 연방의회에 아주 조속히 제출하였다 �. 이 법안은 구

동독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구동독의 국가정보기관이나 기타 공공관청을

위해서 구서독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 이들을 국가반역행위

�1�7�6�) �S�c�h�a�t�z�l�e�r�, �a�.�a�.�0�.�, �2�5�2 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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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외안전저해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이 입법안

은 소관위원회에 넘겨졌으나 많은 논란이 계속되면서 회기종료로 인하여

폐기되고 말았다 �. 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스파이활동을 한 자들

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형면제를 하고 �, 국가공안부 �(�S�t�a�s�i�) 에 의한 구동독

주민의 감찰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구동독

의 주민들을 납득시 킬 수 없다는 것 이었다 �.�1�7�7�)

통일 후에도 사면필요성이 주장은 계속되었다 �. �1�9�9�3 년 민주사회주의당

�(�P�D�S�) 의 연방의회교섭단체는 독일인은 자수할 의무가 없으며 스파이활동

에 대한 형면제는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스

파이 행위사면법 �(�S�p�i�m�a�g�e�a�m�n�e�s�t�i�e�) 을 제출하였으나 �. 구동독의 국가공안부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에 부딪쳐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 �1�9�9�5 년 �6월에는 민

주사회주의당이 통일 �5주년을 기념하여 구독동을 위해 고권적 임무를 수

행했던 구동독주민에 대한 형사소추종료를 내용으로 하는 광범위한 형사

소추종료법안�(�E�n�t�w�u�I�f �e�i�n�e�s �S�t�r�a�f�v�e�r�f�o�l�g�u�n�g�s�g�e�s�e�t�z�e�s�) 을 연방의회에 제출

하였으나 �, 이 또한 법사위원회에서 거부되었다 �.

이러한 입법초안들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는 성문형식의 사면법률안은

더 이상 제출되지 않았지만 �, 사면의 필요성은 여전히 주장되었다 �. 사면논

의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이 주로 거론되었다 �.�1�7�8�) 사면찬성론자들은 사

면이 구동독과 구서독에 기쁨을 가져다 준 위대한 통일사건에 대해 적절

한 대응이며�, 독일역사에서 사면이 이루어질 이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지

금까지 없었다고 한다 �. 사면은 화해와 속죄�, 법평화 및 상호간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점이다 �. 통일과정에서 필요했

던 화해는 법에 앞선다고 한다 �.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반대론자들은 법치국

가적 기본원리를 고찰해볼 때 기념일이라는 것만으로 형벌면제를 가져오

�1�7�7�) �A�l�b�e�r�e�c�h�t�, �R�e�e�f�1�n�i�c�h�e �G�r�e�n�z�e �d�e�r �A�m�n�e�s�t�i�e�-�I�i�e �D�i�s�k�u�s�S�l�o�t�1 뾰�i �d�e�r �d�e�l�l�t�s�C�h�e�r�l

�W�i�e�d�e�r�V�e�r�e�i�n�i�g�u�n�g�, 이진국 역�, 비교형사법연구 �, 제 �2권 제�2호�(�2�X�U�)�, �4�7�8 면 이하 �.
�1�7�8�) �A�l�b�e�r�e�c�h ν이진국 역�, 위의 글 �, �4�8�1 면 이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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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면을 실시할 수 없으며 �, 반드시 사면을 단행할 계기가 있어야만 정당

화된다고 한다 �. 사면은 형사법의 예외를 창설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추로 인

해 국민 대다수의 법감정이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본다 �. 사변에 대

해 여론에서도 찬반의 대립을 보였고 �, 통일당시 설문조사에서 구동독주민

들은 구동독의 위기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

이 �9�8�% 나 차지하였다 �. 또한 사면에 의해 법평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들 �(구동독 및 구서독 �) 이 준비가 되어 있고 수용해야 하는데 �, 결국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도 사면을 할 수 없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

또한 사면찬성론자들은 현실적으로 형법청산을 통해 스파이활동 �, 선거

부정 등 구동독의 범죄행위에 대해 단지 소수의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판

결을 내리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함으로써 끝내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1�7�9�) 오히려 사면을 택하여 진정한 과거청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

장하였다 �.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사면에 의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

거나 미화시킬 것이 아니라 �, 법치국가의 한계선 내에서 형법에 의해 해결

을 하고 속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 그리고 구동독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적은 것이 형법에 의한 청산의 의미를 잃

게 하는 것은 아니며 �, 특히 구동독에서 특수한 사정과 통일과정에서 발생

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림으로써 형법적용을 하더라도 구체

적 타당성도 잃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

통일 직후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일반사면을 행할 것을 오랜 기간에 걸

쳐 논의한 결과 사법권의 침해를 우려하여 어떠한 사면도 실시하지 않고

�1�7�9�) �1�%�7 년 �1�2 월말까지 수사가 개시된 �6�2�0�7�5 사건 중 �5�7�,�%�4 건이나 해결을 보였는데 �, 그
중 대부분의 사건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절차가 종결되었고 �, 규명된 사건은 �4�1�7�l 로
�6�7�% 에 불과하였다 �. 정식공판절차에 회부된 �4�9�2 건에 대해서는 �5�8�7�% 가 유죄판결 �,
�2�6�6�% 가 무죄판결 �, �1�2�9�% 가 절차중지 �, �1�8�% 는 선고유예 되었다 �(�A�l�b�e�r�e�c�h�t�/ 이진국 역�,

위의 글 �, �4�8�0 변 이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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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 의한 정상적인 사법절차로 처리하였다 �. 시간이 흐르면서 사면대

상 범죄로 논의되었던 대부분의 범죄도 �2α�U년 �l�0 월 �3일이 되면서 공소시

효가 만료되어 현실적으로 종결되기에 이르렀다 �. 결국 독일은 통일과정에

서 사면의 길을 가지 않고 형법에 의한 청산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

앞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일과 같은 사회적 대변혁기를 거치면서도 실정법의 준수를 지향

하는 전형적인 법치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 특별사면의 현황

범죄와 형사소추에 대해서는 연방 전역에 대한 통계가 있는 반면 �, 사변

에 대한 통계는 없다 �. 따라서 사변에 관해서는 다른 범죄학적 내지 형사정

책적 통계를 통하여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 특별사면에 관한 연

방통계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통계를 통해서 총건수의 파악은 가능하다 �.

다만 주법무행정을 통해 만들어진 형사사면사건의 통계는 통일된 양식으

로 되어있기 때문에 총건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각주들이 공공정보

에서 밝힌 바 있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특별사면의 현황을 다소간 파악할

수 있다�.

바댄-뷔르텐베르그 사면절차의 건수와 철회의 건수는 바멘-뷔르텐베르

그에서는 통계적으로 알 수 없다 �.

바이에른 �1�9�8�7 년 사면절차에서 �1�6�1�7 건의 결정이 있었다 �.

베를린 �1�%�7 년 있었던 �1�7�0 건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1�,�4�9�4 건의 자유형에

대한 사변청원이 있었고 �, 그 중 �2�7�1 건에 대해 사면이 결정되었고 �, �1�2�2�3 건

에 대해서는 거부되었다 �. 그리고 사면지시의 철회는 �4�2 건이었다�.

브레멘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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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자료 없음�.

헤센 �1�%�7 년 �1�1�9�2 건의 사변심사가 있었음 �.

니더작센 사면통계는 계속 나오지 않았다 �. 사면관청인 검찰청에 의하면

�1�8�8�6 년 않 �O�O건의 사면사안을 다루었고 법무부는 단지 사안의 �7�%에 대해

서만 결정에 반대하였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1�9�8�7 년 총 �1�2�3�1�6 건을 사변절차에 회부하여

�9�5�7�2 건을 종결하였다 �. 그 중 �4�,�8�1�8 건이 거부되었고 �, �1�, 않�5건에 대해 승인하

였다 �. �5�6�1 건은 재판부의 결정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종료되었고 �2�5�4�7 건은

다른 방식으로 종료되었다 �. 사면지시의 철회는 껑 �7건이었다 �.

라인란트-팔츠 �1�%�8 년에 총 �2�2�2�6 건의 사면절차가 있었고 �, 그 중 얘 �6건

에 대해 청원이 전적으로 승인 �, �1�6�5 건에 대해서는 부분적 승인 �, �1�,�6�l�O 건은

거부되었다 �.

자를란트 �1�9�8�7 년에 �6�2�9 건의 사면절차가 있었고 사면지시의 철회가 �1�8

건 있었다 �. �1�9�8�8 년 �4�9�2 건 �, �1�9�8�9 년 �4�X�J 건 �, �1�%�0 년 �3�7�2 건 �, �1�9�9�1 년 잃 �6건의 사

면절차가 있었다 �.

슬레스비히-홀스타인 �1�9�8�7 년에 다룬 사면절차는 총 �9�7�5 건이며 �, 그 중

�5�1�5 건에 대해 거부 �, �1�0�7 건이 다른 방식으로 종결되었고 �, �1�7 건에 대해 사면

지시가 철회되었고 �, 나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결정이 있었다 �. �1�8�0�)

특별사면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예컨대 �1�9�7�2 년

에는 바이에른 �5�,�0�9�3 건 �, 베를린 �7�,�1�1�6 건 �, 헤센 �2�0�4�2 건 �,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 �2�5�,�8�3�2 건 �, 자를란트 �4�3�4 건의 사면이 있었는데 반해 �, 위에서 제시한

�1�%�0 년대 말의 통계상에서는 대폭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 사면실무에서

는 청원도 줄고 있는 바�, 그것은 승인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7 년 �5개 주 �( 베를린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

�1�8�0�) �S�c�h�a�z�l�e�r�, �a�.�a�.�0�.�, �1�8�6 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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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란트 �, 슬레스비히-홀스타인�, 라인란트 팔츠 �) 의 경우 �1�5�3�1�0 건의 심사에서

총 �3�2�1�2 건의 사면 승인결정이 있었는 바 �, 청원 중 약 �2�1�% 가 승인된 것이

다 �. �1�9�8�8 년부터 �1�9�9�2 년까지는 �4개 주 �( 베를린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를

란트�, 라인란트-팔츠�) 의 경우 �l�5�,�8�2�7 건의 심사에서는 총 �9�9�5�6 건에 대해 승

인결정을 하여 약 �1�9�2�% 가 승인되었다 �.�1�8�1�) 독일에서는 사면은 삼권분립

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절차에 의해 엄격히

심사됨으로써 사면권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

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제 �4절 기타 유럽 국가들

�1�. 고라λ�-�-�- 〈그 �-�-�-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1�7조에서는 “공화국의대통령은 특별사면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고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특별사

면권�(�d�r�o�i�t �d�e �g�r�a�c�e�) 만 행사할 수 있으며 �, 일반사면 �(�d�r�o�i�t �d�e �a�m�I�l�i�s�t�i�e�) 은

전통적으로 국회에 전속시키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사항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첫째 �, 특별

사면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인 반면 �,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전체에 자동으로 적용되게 하는 일반적 방법이다 �. 둘째 �, 특

별사면은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지만 범죄기록 등 부수적인 효과는 유지

되는 데 반하여 �,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적으로 소멸시켜 선고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일반사면의 효과를 가진

특별사면이 자주 행사되었다�.

�1�8�1�) �D�m�1�0�1�1�1�i�s�, �a�.�a�.�0�.�, �4�9�2 변 참조



제 �5장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 본 사면권의 통제 �1�4�5

특별사면의 결정은 공화국의 대통령에 의해 행사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프랑스헌법 제�1�9 조에 따라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본질적으로 개인적 특권의 성격을 지닌 군주정치의 유물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부서가 면제되어야 하지만 �,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것을 초월한 공공이익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무에서 장관의 부

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 국참사원도 �l�9�4�7 년 �3월 �2�7 일 의견에서 특별사면령

은 수상과 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

�l�9�9�3 년까지는 기관법을 통해 확정된 특별사면의 사안들의 경우에 고등

사법회의 �(�C�o�n�s�e�i�1 �s�u 뼈�h�e�u�r �d�e �1�a �m�a�g�i�s�t�r�a�t�u�r�e�) 의 의견을 청취 할 의무가

있었지만 �, �1�9�9�3 년 �7월 �1�9 일 헌법상고에 의해 고등사법회의의 자문권한이

폐지되어 사면결정은 법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의 완전한 책임으로 넘어가

게 되었다 �.

그러나 그 후에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사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사면을 요청하고 사면절차에 따라 조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법무부의 담당부서에서 사면의 대부분을 절차에 따라 행정적으로 결정하

고 있어 자의성은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 �. 그밖에 프랑스 사면법은 테러방

지 �, 전범옹호죄 �, 반인륜죄 등에 대한 사면의 배재규정을 두어 대통령의 사

면권의 한계에 대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고 있다�.

�2�.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사면권은 중앙집권화 되어 있다�. 이탈리아 헌법 제�g�7 조 제

�1�1 항에 의하면 공화국의 대통령은 “사변을 행하고 형벌을 변경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 대통령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며 법무장관이

부서를 요한다 �. 실무적으로 법무부의 담당공무원이 사면대상자들을 심사하

며 그 자료를 기초로 결정하므로 대통령이 결정할 가능성은 정치적 의미



�1�4�6 사변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가 있는 아주 드문 경우 이외에는 거의 없다�.

�3�. 그리스

그리스에서도 사면권에 대해 비슷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스 헌법 제

�4�7 조 제 �1항에서 “대통령은 법부무장관의 제의로 법원에 의해 처해진 형벌

을 사면 �, 변경 혹은 감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 특별사면에서 법무부

장관은 사면을 제안을 할 뿐만 아니라 부서를 한다 �. 그리스에서는 사면위

원회를 두고 모든 사면사안에 대하여 사면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함

으로서 사면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사변을 제한하기 위한 한 방

법으로 헌법에 규정된 장관책임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장관에 대

해서는 사면시에 국회의 동의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사면위원회의가

구성이 되어 사면절차에 따라 심사되므로 사면은 거의 재판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는 연방대통령만이 사면 혹은 감형의 권한을 갖는다�. 형사

소송법 제�4�1�1 조에는 사면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

지만 실무적으로 유죄판결자에 대한 사면필요와 사면이유를 전제로 검토

하고 있어 절차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전직 연방대통령이었던 �R�u�d�o�l�f

�K�i�r�c�h�s�c�h�l�a�g�e�r 는 사면은 대통령이 행하지만 사면필요성을 개인적으로 판

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

여 결정한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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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핀란드

핀란드는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권 행사에 법적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이 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들을 의무를 규정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

그리고 일반사면의 경우는 법률이 형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핀

란드 헌법 제�2�9조는 “대통령은특별한 경우에 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들은

후 사변권의 행사에 의하여 형벌을 변제 또는 감형할 수 있다�. 단 내각의

구성원 또는 사법장관이 인정하는 사면은 현존의 특별규정을 준수하지 않

으면 아니 된다 �. 대사면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 또한 대통령은 법률이 그 사면의 허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법률

의 필요조건으로부터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고한다�.

�6�. 스위스

스위스는 연방국가로서 사면권은 원칙적으로 칸톤에 있으며 �, 일정한 형

사사건의 경우에는 연방에 권한이 있다�. 사면절차는 연합연방회의 업무규

정�(복무규칙 �) 의 제 �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사면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 �. 그 위원회는 연방의회의 구성원 �9명과 주의회의

구성원 �4명으로 구성된다 �. 사면신청에 대해서는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신청

서를 이송한다 �. 연방회의에서 위원회 �, 연방의회 혹은 �3�0 명의 의회구성원의

신청으로 비밀자문을 결정할 수 있다 �.

제 �5절 비교법적 검토

오늘날 일본�, 미국 �,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변의 횟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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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줄고 있는 경향이다 �. 그것은 법치국가에서 사면이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가능한 한 사면권행사를 억제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미국에서는 특별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고 �, 사면신청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사변의 규모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헌법상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사는 최근에 이르러는 그 숫자가 감

소하는 경향이나 �, 그 동안 적은 수치를 보이던 정령은사 및 특별기준은사

의 유형으로 복권이나 감형이 증가하고 있다 �. 개별은사는 범죄자의 사후

행상을 호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형사정책적인 배

려에서 적극적으로 상신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도 점차 사면은 줄어들

고 있으며 �, 특히 독일통일 직후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일반사면을 행할 것

을 심각하게 논의하였으나 사법권의 침해를 우려하여 어떠한 사면도 실시

하지 않고 형사법에 의한 정상적인 사법절차로 처리하였다 �. 통일과 같은

사회적 대변혁기를 거치면서도 실정법의 준수를 지향하는 전형적인 법치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의 경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

한이지만 사면절차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사실상의 남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사면위원회를 둔 그리스�, 사법부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핀란드

와 같이 특별한 제한절차를 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일정한 사면절

차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장치는 없다 �. 그럼에도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지만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변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절차규정에 따라 기초자료에 근거하

여 사면대상자를 심사한 상태에서 결정하므로 사면권자의 자의성이 개입

될 여지가 없게 된다 �.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특별사면은 행정관료의 결정

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다 �.�1�8�2�) 사면결정과정에서 거치는 절차상 사전심

사가 사변권의 남용을 막는 좋은 방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2�) �D�i�m�o�l�l�l�i�s�, �a�.�a�.�0�.�, �4�1�3 면 이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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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사면에 대한 설문조사

제 �1절 조사의 목적과 내용

사면 및 복권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법률가들의 의견을 대략적으로 탐

색해보기 위해 비교적 간단한 설문조사 �(�s�m�e�y�) 를 실시하였다 �. 여기서 ‘간

단한 설문조사’라고 한 것은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작은 규모의 표본만을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 작은 규모의 표본만을 추출하여 조사한 이유는 연구수행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 있지만�,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이러한 조사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본 조사의 주된 목적은 사면 및 복권에 대한 일반인들과

전문법률가들의 의견을 말 그대로 대략적으로 파악하여 참고적 자료로 사

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의 주된 내용은 크게 문민정부 이후 지금까지 실행되어온 특별

사변에 대한 평가 부분과 특별사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 부분으

로 이루어져 있다 �. 특별사면조치에 대한 평가 부분은 문민정부 이후 행해

진 특별사면 �( 및 복권 �)조치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 �, 특별사면의 정당성에 대

한 평가 �, 특별사면의 빈도에 대한 평가 �, 특별사면조치가 결정되어온 논리

에 대한 평가�, 특별사면이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중 특별사면이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법률

가에게만 물었던 질문이고 나머지 질문들은 전문법률가뿐만 아니라 일반

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물었던 질문들이다 �. 공통되는 질문들에 관해서는

일반인들과 전문법률가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알아보기도 할 것이다 �. 한편

특별사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 부분은 주로 전문법률가들에게 집



�1�5�0 사면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중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일반인들에게는 비교적 쉬운 용어로 간단한 형태

의 질문만을 제시하였다 �.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일반인

들이 잘 알고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전문법률가들에게 집중된 질

문들을 세분화하자면 �, 사면법 개정에 관한 의견 �, 특별사면에 대한 사법부

의 의견 반영에 관한 의견 �, 사면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 특별사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에 관한 의견 �, 사면 대상 제한에 관한 의견 등을

묻는 내용이다 �.

본 설문조사의 초점은 사면 일반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주로 특별사면에

초점을 맞추었음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상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큰 것은 일반사면 및 복권보다 특별사면 및 복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용을 한정했던 것이다

제 �2절 조사 방법

조사방법도 일반인에 대한 것과 전문법률가에 대한 것을 다소 달리 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비록 작은 표본이기는 하지만 확률적

표집방법을 준수하며 실시하였다 �. 그러나 전문법률가들에 대해서는 그 접

근방법 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전문법률가들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먼저 일반인들의 경우 �,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7대 도시 �(특별시 및 광역

시 �) 에 거주하는 만 �2�0 세 이상의 성인 남녀이다 �. 일반인 표본 수는 �2�5�0 명이

며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였고 �, 직접적인 전화조사 실무는 전문 조사기관인

�(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였다 �. 조사일자는 �2�0�0�3 년 �1�0 월 �1�5 일에서 �2�0 일

사이이다 �.

표본추출은 전국 �7대 도시의 인구 비율 �, 성별 및 연령별 비율에 맞추어



답자들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는 다g <표 1>과<표 2>에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6〉 일반인 응답자의 지역 및 성별 분포 단위:º…�/�(�%�)

지역구분 남성(48쩌 ÅìÁ1�(�5�1�.�6�) È�Ì´�(�1�m�.�0�)

서울특별시 �5�4 (와,이 �5�8 Å`�5�.�0�) �1�1�2 �(�4�4�8�)

인천광역시 �1�3 �(�1�0�.°| �1�4 �(�1�0�.�% �2�7 �(�1�0�8�)

대전광역시 �8 �(�6�.�6�) �8 �(�6°} �1�6 �(�6�.�4�)

광주광역시 �7 �(�5�.�8�) �7 �(�5�.�4�) �1�4 �(�5�.�6�)

부산광역시 �2�0 �(�1�6�5�) �2�1 �(�1�6�3�) �4�1 �(�1�6�4�)

울산광역시 �5 �(�4�,�1�) �6 �(�4�.°| �1�1 �(�4�.�4�)

대구광역시 �1�4 �(�1�1�.Çt �1�5 �(�1�1�.�6�) �2�9 �(�1�1�.�6�)

계 �1�2�1 �(�1�m�.Çt �1�2�9 �(�1�0�0�.�0�) �2�5�0 Ì��m�M

<표 7〉 일반인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단위.º…�/�(�%�)

지역구분 남성 여성 전체

�2�0³� �3�2 �Á�6�.�4�) �3�2 �(�2�4�8�) �6�4 �(�2�5�.Çt

�3�0³� �3�1 �(Æ��.�6�) �3�3 �(�2�5�6�) �6�4 �(�2�5�.Çt

�4�0³� �2�7 �(¬��.�3�) �2�8 �(�2�1�.°| �5�5 �(�2�2Çt

�5�0³� �1�8 �(�1�4�.Ð¤ �1�8 �(�1�4�0�) �3�6 �(�1�4�4�)

�6�0³� 이상 �1�3 �n�0�.®¼ �1�8 �(�1�4�0�) �3�1 �(�1�2 �4�)

계 �1�2�1 �(�1�m�o�) �1�2�9 �n�O�0�.�0�) �2�5�0 �(�1�0�0�.�0�)

제 �6장 사면에 대한 설문조사 �1�5�1

설문대상자 수를 미리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난수화한 전화번호를 컴

퓨터를 이용해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응

다음으로 전문법률가들의 경우 �, 서울에서 근무하는 판사 �, 검사 �, 변호사 �,

법대교수들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전문법률가 표본 수는 총 �1�6�3 명

이고 �, 조사일자는 �2�0�0�3 년 �1�1 월 �1�8 일에서 �2�6 일 사이이다 �. 판사와 검사의 경



<표 �8�> 전문법률가 응답자의 성별 및 활동분야 단위:º…�/�(�%�)

지역구분 °¨Á1�(�9�3 �3�) 여성φ.끼 전체

판사 �4�6 �²�0�3�) �6 �(²ù�.�5�) �5�2 �(�3�1�.Ð¤

검사 �5�0 �²�2�.�9�) �( �- �) �5�0 �(�%�.°|

변호사 �4�6 �(�3�0�3�) �4 �(�3�6�4�) �5�0 �(�3�0�.°|

법대교수 �1�0 �%�.�6�) �1 �(�9�.�1�) �1�1 �(�6�.°|
계 �1�5�2 �(�1�0�0�.Çt �1�1 �(�1�0�0�.�0�) �1�6�3 �(�1�0�0�.Çt

�1�5�2 사변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우엔 각각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 변호사

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설문지를 팩스로 발송하여 조사

자가 명시한 기일 내에 응답이 전송된 설문지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조사

하였으며 �, 법대교수들의 경우 형사판례연구회 소속 교수들에게 전자우편

�(�E�-�m�a�i�1�) 으로 설문지를 보내어 역시 기일 내에 응답이 전송된 설문지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 판사와 검사 및 변호사 응답자의 수는 대

략 �5�0 명 내외로 맞추었으나 법대교수들의 경우엔 응답률이 낮아 �1�1 명의

응답 사례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

전문법률가들의 활동영역별 및 성별 응답 분포는 다음 �<표 �8�> 에 요약

하였다 �. 여기에서 남녀가 비율 차이가 큰 것은 �(남성 �9�3�3�%�, 여성 �6�7�%�) 직

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



<표 9〉 문민정부 이후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조치에 대한 이미지 º…�/�(�%�)

질문내용 。다버Z 일반인 전문법률가 �2�x
τr닝 。「-

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형 그렇다 �9�4 �(�3�7 �6�) �4�2 �(�2�5�8�)

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구제하 그렇지 않다 �9�7 �(�3�8�8�) �1�1�0 �(�6�7�5�) �3�6�9

였다 잘 모르겠다 �5�9 �(�2�3 �6�) �1�1 φ.끼

정치보복으로 인해 억울하게 그렇다 �1�1�8 �(�4�7�2�) �1�4 Å´�.�6�)
구속된 정치인들을 주로 구제 그렇지 않다 �9�4 �(�3�7�6�) �1�3�3 �(�8�2�1�) �8�3�6

하였다 잘모르겠다 �3�8 �(�1�5°} �1�5 �(�9�.�3�)

비리 정치인들을 구명하기 위
그렇다 �1�7�5 �(�7�0�.�0�) �1�4�1 �²�7�.�0�)

그렇지 않다 �5�0 �(�2�0�.Çt �5 �(�3�.�1�) �2�4�8 �*�* �

한 주된 수단이었다
잘모르겠다 �2�5 �(�1�0�.Çt �1�6 �(�9�.�9�)

주로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그렇다 �1�m �(�6�8�.Çt �1�1�1 �(�6�8�5�)

연루된 기업인들을 위한 혜택 그렇지 않다 �5�2 �(�2�0�8�) �1�9 �(�1�1�.�· �9�.�6

이었다 잘모르겠다 �2�8 �(�1�1�2�) �3�2 �(�1�9�8�)

�*�*�*
�: �P�<�O�m�1�. �* �* �: �P0��0�.�O�1

제 �6장 사변에 대한 설문조사 �1�5�3

제 �3절 조사결과

�1�. 문민정부 이후의 특별사면조치에 대한 평가

�(�1�) 문민정부 이후 행해진 특별사면에 대한 이미지

우선 일반인들 및 전문법률가들이 특별사면 �( 및 복권 �)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각각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께서는 문민정

부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조치가 주로 어떠한 형태로 이

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큰 질문을 던지고 �, 그 구체적인 예로써 다

음 �<표 �4�> 의 왼쪽 끝에서 볼 수 있는 네 가지 문항을 제시하였다 �. 이 중

앞의 두 가지 문항은 특별사면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문항이고 �, 나

머지 두 문항은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모두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라는

세 가지 범주이다 �.



�1�5�4 사면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먼저 특별사면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앞의 두 문항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구

제하였다”라는 문항에 대해 일반인들은 �2�5�0 명 중 �g�7 명 �(�3�8�.�8�%�) 이 �, 전문법률

가들의 경우 �1�6�3 명 중 �1�1�0 명 �(�6�7�5�%�) 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일반인

과 전문법률가 모두 이 문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들의 비중

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들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 그렇지만 전문

법률가들의 경우에 비해 일반인들은 ‘그렇다’라고답변한 응답자들의 비율

�(�3�7�.�6�%�) 역시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응답 분포의 차이

가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검증 �(카이자승 검증�)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것이다 �(유의수준 �0�.�1�% 이내에서 유효 �)�. “정치보복으로 인해 억울

하게 구속된 정치인들을 주로 구제하였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이 �2�5�0 명 중 �1�1�8 명 �(�4�7�2�%�) 이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이 보다 적은 �9�4 명

�(�3�7�.�6�%�) 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반면 �, 전문법률가들은 �1�6�2 명 중 무려

�1�3�3 명 �(�8�2�1�%�) 이 ‘그렇지 않다’�, 단지 �1�4 명 �(�8�6�%�) 만이 ‘그렇다’라고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응답분포의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

수준 �0�.�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두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전문법률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 번째 문

항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 특별사면의 긍정적 측면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으로 특별사면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뒤의 두 문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 “버리 정치인들을 구명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었다”라는 문항

에 대해 일반인들은 껑 �0명 중 �1�7�5 명 �(�7�0�.�0�%�) 이 �, 전문법률가들의 경우 �1�6�2 명

중 �1�4�1 명 �(�%�.�0�%�) 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두 집단 모두에서 이 문항에 대

해 인정하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 하지만 일반인들 중엔 ‘그렇지않다’고응답한 사람들의 비율�(�2�0�.�0�%�)

이 전문법률가들의 경우 �(�3�1�%�) 보다 상당히 높아 두 집단의 응답 분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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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
“주로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들을 위한 혜택이었다 .”라는문

항에 대해서는 일반인 �2�5�0 명 중 �1�7�0 명 �(�6�8�.�0�%�)�, 전문법률가 �1�6�2 명 중 �1�1�1 명

�(�6�8�5�%�) 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역시 두 집단 모두에서 이를 인정하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 하지만 여기

에서도 전문법률가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그렇다’라고응답한 비중이 더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유의수준 �0�.�1�% 이내에서

높고 ‘그렇지않다’라고응답한 비중이 더 낮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내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일반인들과 전

문법률가들이 모두 특별사면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

며 �, 그 중 전문법률가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그것을 좀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
이상의 네 문항을 모두 종합하여 말하자면 �, 일반인들은 대체로 특별사

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인정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전

문법률가들 전반의 경우 거의 일방적으로 그것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

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위 네 가지 문항에 대한 두 집단 각각의 응답 분포에서 성별 �3�8�3�)

연령 �( 이상 두 집단 공통 �)�, 거주지역 �, 소득 �, 직업 �( 이상 일반인의 경우 �)�, 활동

분야 �, 근무연수 �( 이상 전문법률가의 경우 �) 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3�) 성별에 있어서는 단 한 문항의 예외가 있었다 �. 본문 �<표 �>의 세 번째 문항은 ‘일반인

집단’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도 남녀를 불문하고 ‘그렇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 차이는 단지 상대적인

차이였다 �. 즉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그렇다’라고응답한 경우가 약간 더 낮

게�, 그리고 ‘그렇지않다’라고응답한 경우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유

의미성은 위 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



�1�5�6 사변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2�) 문민정부 이후 행해진 특별사면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일반인들과 전문법률가들이 가진 특별사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부

정적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문민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노

무현 정부 �)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조치들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범주로 ‘거의

대부분 정당하였다’ �, ‘대체로 절반 정도는 정당했고 절반 정도는 부당했다’ �,

‘부당한 경우가 더 많은 편이었다’ ‘잘모르겠다’라는 네 가지 응답범주를

제시하였다 �. 그 결과 다음의 �<그림 �3�> 과 �<그림 �4�> 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

먼저 �<그림 �3�> 에서 기간의 특별사면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

를 보면 �, ‘대체로 절반 정도는 정당했고 절반 정도는 부당했다 �(그림 및 이

하에서는 ‘보통’으로표기 �) ’가 �4�8�.�8�%�(�2�5�0 명 중 �1�2�2 명 �)로 가장 많았고 �, ‘부당

한 경우가 더 많은 편이었다 �(그림 및 이하에서는 ’대체로부당‘으로표기 �) ’

가 �4�4�0�%�(�1�1�0 명 �)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 반면 ‘거의대부분 정당하였다

�(그림 및 이하에서는 ’대체로정당‘으로 표기 �)’라고 응답한 경우는 �2�8�%�(�7

명 �) 에 지나지 않았다 �. 일반인 집단에서 ‘보통’이라고답변한 응답자들이 가

장 많았던 것은 앞서 분석한 결과 즉 일반인들이 특별사면에 대한 긍정성

과 부정성을 모두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분석결과의 연장선상에서 파악

할 수 있다 �. 즉 긍정성과 부정성이 서로 상쇄되어 결국 ‘보통’이라고응답

한 경우가 가장 많게 된 것이다 �.

한편 �<그림 �4�> 에서 기간의 특별사면의 정당성에 대한 전문법률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 ‘대체로 부당’이 �7�4�2�%�(�1�6�3 명 중 �1�2�1 명 �)로 가장 많았고 �,

‘보통’이 �2�3�9�%�(�3�9 명 �)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 ‘대체로 정당’이라고 응답

한 전문법률가는 �0�.�6�%�(�1 명 �)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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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정당

�2�8�%

보통

�4�8 �8�%

�<그림 �3�> 특별사면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일반인 �)

잘 모르겠음

�1�.�2�%

대체로 부당

�7�4�2�%

대처 �l 로 정당

�,�6�%

보통

�2�3 �9�%

�<그림 �4�> 특별사면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전문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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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그림 �3�> 과 �<그림 �4�> 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문법률가들이 일반인

들에 비해 지금까지 행해진 특별사면조치에 대해 그것이 부당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고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했던

일반인들과 전문법률가들이 가진 특별사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분석결

과와 일관되게 상통하고 있다�. 또한 앞서와 마찬가지로 두 집단 각각의 응

답 분포에서 성별 �, 연령 �( 이상 두 집단 공통 �)�, 거주지역 �, 소득 �, 직업 �( 이상 일

반인의 경우 �)�, 활동분야 �, 근무연수 �( 이상 전문법률가의 경우 �) 등에 따른 뚜

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문민정부 이후 행해진 특별사면의 빈도에 대한 평가

특별사면의 빈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일반인들과 전문법률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문민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노무현 정부�)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조치가 얼마나 자주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범주로 ‘아주적었다’�, ‘적은 편이었다’ �,
‘적당한 빈도였다’ �, ‘빈번한 편이었다’ �, ‘너무 빈번하였다’ �, ‘잘 모르겠다’라는

네 가지 응답범주를 제시하였다 �. 이에 다음의 �<그림 �5�> 과 �<그림 �6�> 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

먼저 �<그림 �5�> 에서 기간의 특별사면의 빈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를

보면 �, ‘빈번한 편이었다’가 �3�1�.�6�%�(�2�5�0 명 중 �7�9 명 �)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는 ‘적당한빈도였다’가�3�0�4�%�(�7�6 명 �)�, ‘적은 편이었다’가 �1�6�0�%�(�4�0 명 �)�, ‘너무

빈번하였다’가 �1�0�.�8�%�(�2�7 명 �) 등의 순이었다 �. 이에 비해 �<그림 �6�> 에서 기간

의 특별사면의 빈도에 대한 전문법률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 ‘빈번한 편

이었다’가 �5�1�5�%�(�1�6�3 명 중 �8�4 명 �)로 가장 많았고 �, ‘너무 빈번하였다’가

�4�3�6�%�(�3�9 명 �)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 ‘적당한 빈도였다’라고 응답한 전문

법률가는 �3�7�%�(�6 명 �) 에 불과했으며 �, ‘적은 편이었다’와 ‘아주 적었다’라는 응

답은 아예 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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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적었다

잘 모르겠다 �1 ‘ �6�%

적은 편이었다�9�6�%

너무 빈번하였다

�1�0�8�%

�1�6�0�9�8

�3�0 �4�%

�3�1�.�6�%

�<그림 �5〉 특별사면의 빈도에 대한 평가�(일반인 �)

잘 모르겠다 �/무응답

�1�.�2�%

너무 빈번하였다

�4�3 �6�%
적당한 빈도였다

�3�7�%

빈번한 편이었다

�5�1 �5�%

�<그림 �6〉 특별사면의 빈도에 대한 평가 �(전문법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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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그림 �5�> 과 �<그림 �6�> 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문법률가들이 일반인

들에 비해 지금까지 행해진 특별사면조치가 빈번하게 행해졌다고 평가하

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 즉 일반인들의 경우 �, 그것이 다

소 빈번했다는 의견이 많기는 하나 동시에 그것이 적당한 빈도였다는 의

견도 적지 않았던 것에 비해 전문법률가들은 압도적 다수가 특별사면이

빈번하게 실행되었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 이 결과 역시 앞서 나타난 결

과들과 일관되게 전문법률가들이 일반인들보다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으

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

그것은 다음과 �<표 �1�O�>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성 변인과 빈도 변인 사

이에 양 �(�+�) 의 상관관계 �(피어슨 적률상관 �)가 있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

다 �. 표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 일반인 집단 내에서 정당성과 빈도 사

이의 상관관계는 �0�.�2�2�0 으로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그리고 전문법률가 집단 내에서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는 �0�.�3�0�8 로 역시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즉 일반인 집단

과 전문법률가 집단의 각각에서 특별사면의 정당성에 대해 회의적일수록

그 횟수도 많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 표 �1�O�> 정당성과 빈도에 대한 의견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내용

특별사면에대한정당성과빈도변인
사이의 상관관계썼

상관계수

일반인 전문법률가

�0�2�2�0�i �0�3�0�8�h

※ 정당성 빈도 변인은 ‘잘 모르겠음’과 무응답 범주를 결측값으로 처리하여 만든 변인임 �.

�*�*
�: �P�<�0�.�O�1

한편 �, 두 집단 각각의 응답 분포에서 성별 �, 연령 �( 이상 두 집단 공통 �)�, 거

주지역 �, 소득 �, 직업 �( 이상 일반인의 경우 �)�, 활동분야 등에 따른 뚜렷한 차이



<표 �1�1�> 전문법률가들의 근무연수와 특별사면 빈도의 교차표 및 상관계수

빈도 변인 범주
전문법률가 근무연수(경력) 두변인간

5년 미만 �6�1�0±D �1�1�-�2�0±D �2�1±D 이상 상관관계

적당한 빈도 �1 �(�3�.�3�) �4 �(�1�2�5�) �1 �(�1�.�8�) �( �- �)

빈번한편 �2�1 �(�7�0�.�0�) �1�8 �(�5�6�.ÎX �2�9 �(�5�0�.�% �1�5 �(�3�6�6�)
�R

�0�.�2�8�3
너무빈번 �8 ρ6.끼 �1�0 �(�3�1Ó| �2�7 �¼�7�.�4�) �2�6 �(�6�3�.Áà

계 �3�0 n。이 �3�2 �(�1Å`�) �5�7 �(�1µL�) �4�1 �(�1�0Ç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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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전문법률가들의 근무연수 �( 경력 �) 에 따른 평가

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 �<표 �1�1 〉을 보면 �, 전문법률가들의

근무연수와 사면의 빈도 사이의 상관계수가 �0�. 잃�3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특별사면의 빈도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근무연수가 많은 전문법률가들이

전문법률가로서의 근무 기간 중 특별사면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상대적으

로 좀더 많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것이 좀더 잦았다고 느껴 나타난 결

과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겠다�.

�(�4�) 특별사면조치가 결정되어온 논리에 대한 의견

특별사면조치가 결정된 논리에 대한 일반인들과 전문볍률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문민정부이후 �(김영삼 정부 �~ 노무현 정부 �)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조치들이 주로 어떠한 논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범주로 ‘국민들의 일반

적 희망을 반영하여 결정’�, ‘사법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참조하여 결정’�, ‘집

권층 및 정치인들의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 ‘주로 대통령의 독단적 결

단에 따라 결정’�,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주기에 따라 결정’�, ‘잘 모르겠음’라

는 여섯 가지 응답범주를 제시하였다 �.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그림 �7�>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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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
먼저 �<그림 �7�> 에서 기간의 특별사면 결정 논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

가를 보면 �, ‘집권층 및 정치인들의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 �(그림 및 이하

에서는 ’집권층의 당리당략‘으로 표기 �)’이었다는 의견이 �5�0�8�%�(�2�5�0 명 중

�1�2�7 명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형식적이고관례적인 주기에 따른 결정

�( 이하 ’관례적주기‘라고표기 �)’이었다는 의견이 �1�9�.�6�%�(�4�9 명 �)�, ‘주로 대통령

의 독단적 결단에 따른 결정 �( 이하 ’대통령의독단‘으로표기 �)’이었다는 의견

이 �1�1�.�6�%�(�2�9 명 �) 등의 순이었다 �.

국민들의 희망

�3�.�2�%

잘 모르겠음
사법부 의견

�8�.�0�%
�6�8�%

관려 �l 적 주기

�1�9�6�%

대통령의 독단
권증의 당리당략

�1�1�,�6�%
�5�0�.�8�%

�<그림 �7�> 특별사면 결정의 논리 대한 평가 �(일반인 �)

‘국민들의 일반적 희망을 반영한 결정 �( 이하 ‘국민들의희망’으로표기 �) ’

이었다는 평가와 ‘사법주의의견을 어느 정도 참조한 결정 �( 이하 ‘사법부

의견’으로표기 �)’이었다는 평가는 소수의견으로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다 �.

한편 �, 이에 비해 �<그림 �8�> 에서 기간의 특별사면의 결정 논리에 대한 전

문법률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 ‘집권층의 당리당략’이 �8�1�5�%�(�1�6�3 명 중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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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로 가장 많았고 �, ‘대통령의 독단’이 �1�1�.�7�%�(�3�9 명 �)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

으며 ‘사법부의견’이라는응답은 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잘 모르겠음

‘ �6�%

관려
�|
적 주기

�5�5�%

대동링의 독앉

�1�1�,�7�%
국민들의 희망

�.�6�%

집권종의 당리당략

�8�1 �6�%

�<그림 �8�> 특별사면 결정의 논리 대한 평가 �(전문법률가�)

이상 �<그림 �7�> 과 �<그림 �8�> 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문법률가들이 일반인

들이 모두 특별사면 결정의 논리에 대해 ‘집권층의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결

정’이었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개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동시에 이 부분

에서도 전문법률가들이 일반인들보다 좀더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

향이 좀더 강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

한편 두 집단 각각의 응답 분포에서 성별 �(두 집단 공통 �)�, 거주지역 �, 소

득 �, 직업 �( 이상 일반인의 경우 �)�, 활동분야 �, 근무연수 �( 이상 전문법률가의 경

우 �) 등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 �, 연령의 경우 �, 전

문법률가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 일반인 집단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

그 결과는 �2�0 대와 �6�0 대에서 특별사면의 결정논리를 긍정적으로 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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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0 대 �, �4�0 대 �, �5�0 대보다 약간 더 높았다는 것인데 �,�1�8�4�) 이러한 결과가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함의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

�(�5�) 특별사면이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전문법률가�)

기존의 특별사면조치가 법적 안정성을 해쳤는지에 대한 전문법률가들의

의견 �1�8�5�) 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의특별사면권 행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친

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범주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라는 세 가지 응답범주를 제시하였다 �.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9�> 에서 보는 바와 같다 �.

�<그림 �9�> 을 보면 �, ‘그렇다’라는 의견이 �9�6�9�%�(�1�6�3 명 중 �1�5�8 명 �)로 거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렇지않다’라는의견은 �1�8�%�(�3 명 �) 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 대부분의 전문법률가들은 기존의 특별사면이 법적 안

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

�1�8�4�) 표본의 크기가 작은 탓에 특별사면에 대한 결정 논리에 대한 응답범주를 ‘국민들의

희망 반영 혹은 사법부 의견 반영’�, ‘집권층의 당리당략 혹은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

‘기타’의 세 범주로 재분류한 다음 재분류한 변인을 연령대 �(�2�0 대에서 �6�0 대까지 �)와 교차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분석결과에서 �2�0 대와 �6�0 대는 ‘국민들의희망 반영 혹은 사법부

의견 반영’범주에서 각각 �1�5�5�% 와 �1�6�1�% 를 차지해 �, �3�0 대 �, �4�0 대 �, �5�0 대의 경우 �(�9�4�%�,

�3�5�%�, �5�5�%�)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변인 사이의 카이자승값은 �1�7�.�6 으로 나

왔고 이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1�8�5�) 특별사면이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반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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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다

�1 ‘ �2�%

그렇지 않다

�1�-�8�%

그렇다

�9�6 �9�%

�<그림 �9〉 현행 사면권행사의 법적 안정성 침해

여부 �(전문법률가�)

�2�. 특별사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

�(�1�) 특별사면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일반인들의 의견

특별사면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향후특별사면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

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범주로 ‘현행대로 대통령의 실

질적인 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

야 한다’�, ‘사회 각층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결정토

록 한다’ �, ‘잘 모르겠음’이라는 네 가지 응답범주를 제시하였다 �. 이에 대해

서는 다음의 �<그림 �1�O�> 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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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응

�4�4�%

위원회 심사

�6�6�0�%

현행 유지

�6�8�%

사법부 의견 반영

�2�2�8�%

〈그림 �1�O�> 사면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일반인 �)

�<그림 �1�0�> 을 보면 �,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8�.�0�%�(�2�5�0 명 중 �1�6�5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법부의의견을 반

영해야 한다’가�2�2�8�%�(�5�7 명 �) ‘현행 유지’가 �6�8�%�(�1�7 명 �)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 즉 일반인들은 특별사면제도의 개선안으로서 사면심사위

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인데 �, 이는 뒤에서도 살펴

보겠지만 전문법률가들의 의견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

한편 두 집단 각각의 응답 분포에서 성별 �, 거주지역 �, 소득 �, 직업 등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유일하게 연령의 경우엔 차

이가 있었다 �. 그 차이의 주요 내용은 �2�0 대와 �3�0 대 �, 그리고 �4�0 대가 �5�0 대와

�6�0 대에 비해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찬성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더 높

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1�%�) 즉 �2�0 �4�0 대는 그러한 응답의 비율이 �%�%�~�7�9�%

�1�8�6�) 연령 변인과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변인 사이의 차이자승 겁증 결과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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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것에 비해 �, �5�0�-�6�0 대는 �5�1�%�~�5�8�%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사면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좀더 구체적이고 세

분화된 질문을 하는 것은 약간 지나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일반

인들의 의견 조사는 이 질문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 하지만 다음의 전문법

률가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는 특별사면의 개선 방안에 대해 좀더 구제적

이고 세분화된 질문을 하였다 �.

�(�2�) 사면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법률가들의 의견

사면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법률가들의 의견은 현행 사면법 개

정�, 사면 결정에 대한 사법부 의견 반영의 필요성 �, 사면심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 헌법재판소 심사의 필요성 �, 특별사면 대상 한정 등에 관한 질문들

을 통해 알아보았다 �. 이러한 항목들은 사면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단일 질

문의 하위범주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질문으로 만들었는데 �, 이는

각 개별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서로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

려한 것이다 �.�1�8�7�)

가 �. 사면법 개정에 관한 의견

먼저 다음 �<그림 �1�l�> 에서 사면법 개정에 대한 전문법률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겠다 �. “현행 사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에 대하여 전문법률가의 �7�7�4�%�(�1�4�6 명 중 �1�l�3 명 �)가 ‘그렇다’라고응답한 반

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5�%�(�1�1 명 �) 에 불과했다 �1�8�8�)�.

�1�8�7�) 예를 들어 �, 사변심사위원회 설치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사면에 대한 헌법 재판소 심사

를 찬성하거나 사면 대상소수인 한정을 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8�8�) 설문지 인쇄상태 불량으로 인해 전문법률가 중 변호사 �1�7 명이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지 못했는데 �, 이 �1�7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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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다

�1�5�1�%

그렇지 않다

�7�.�5�%

�m

μ
�%�%

�?�j

η

�<그림 �1�1�> 현행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전문법률가�)

사면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어야 할 법률조항은 어떤 조항이라고 생

각하느냐는 추가적 주관식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사면법 제�3조 �(사면 대

상 제한과 관련된 부분 �)와 제�8조 및 제�9조 �(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에 관한

부분 �)�, 그리고 제�1�1 조 �(검찰총장의 상신 신청 제한 규정 �) 에 대한 지적이 가

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그밖에 언급된 조항들은 제 �1�2 조와 제�1�5조 등

이었다 �.

한편 사면법 개정에 관한 전문법률가들의 활동분야별 의견 차이를 살펴

보면 �<표 �1�2�> 과 같은데 �, 이를 보면 모든 활동영역에서 사면법의 개정에 찬

성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왔으나 �1�8�9�)�, 상대적으로

변호사들의 찬성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1�%�)�.

�1�8�9�) 이 교차표에서 법대교수의 사례수가 매우 적은 관계로 그에 대한 일반화는 다소 단정

짓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아래의 모든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1�9�0�) 이 교차표에서 카이자승값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셀 �(�c�e�l�l�) 안의 빈도가 �5가 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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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법대교수

�1�1 �(�1�0�0�)

�( �- �)

�( �- �)

�<표 �1�2�> 사면법 개정에 대한 전문법률가들의 활동영역별 응답

활동분야�(전문법률가�)

검사 변호사

�3�9 �f�8�.�0�) �2�1 �(�6�3�.�6�)

�(�8�.이 �7 �(�2�1�.깅

�n�4�0�) �5 �(�1�5�.깅

�4

�7

판사

�4�2 염 �0�.�8�)

�( �- �)

�(�1�9�. 지�1�0

응답범주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질문내용

사면법은

개정되어야

하는개

나 �. 사법부의 의견 반영에 관한 의견

다음 �<그림 �1�2�> 에서는 특별사면 결정 관련 사법부의 의견 반영에 대한

전문법률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겠다 �. “특별사면 결정에 있어 사법부의 의견

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법률가의

�6�0�.�0�%�(�1�5�5 명 중 �9�3 명 �)가 ‘그렇다’라고응답하였고 �,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한 경우는 �3�4�8�%�(�5�4 명 �)를 차지하였다 �.
사법부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 사법부의 개입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라

는 추가적 주관식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사면심

방식’과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에서는 보통 각 셀 안의 빈도가 �5가 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면 카이자숭 분석의 유의미성이 떨어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해보았을 때

나타난 카이자승값은 �1�6�9 였으며 �, 유의수준 �5�%이내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 것이
었다 �.

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부 관련자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특별사면결정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1�7�0 사면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잘 모르겠다

�5 �2�9�8

그렇지 않다

�3�4�8�%

그렇다

�6�0 �0�%

�<그림 �1�2�> 사면결정에 대한 사법부의견 반영

필요성 �(전문법률 �7가�}�)

한편 사법부 의견 반영에 관한 전문법률가들의 견해는 활동분야별로 커

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1�)�. �<표 �1�3�> 을 보면 �,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법대교수들의 경우 사법부 의견 반영에 찬성하는 비율 �(각 �7�6�9�%�, �5�8�.�1�%�,

�8�1�.�8�%�) 이 더 높게 나왔으나 �, 검사의 경우엔 반대하는 비율 �(�5�5�1�%�) 이 더 높

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찬성하는 경우에도 각 집단 간 찬성 비율

에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1�9�1�) 이 경우에도 셀 �(�c�e�U�) 안의 빈도가 �5가 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이자승값을

제시하지 않았다 �. 참고로�, 검증을 해보았을 때 나타난 카이자승값은 �l�9�.�1 이었으며 �, 유의
수준 �1�%이내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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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사법부 의견 반영에 대한 전문법률가들의 활동영역별 응답

질문내용

사면 결정에

사법부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가�?

응답범주
판사

�4�0 �(�%�. 키

�9 �(�1�7�3�)

�3 β �.�8�)

활동분야�(전문법률가�)

검사 변호사 법대교수

�1�9 �(�3�8�8�) �2�5 β�8�.�1�) �9 염�1�.�8�)

�2�7 �(�5�5�1�) �1�6 β �7�.�2�) �2 �(�1�8�. 깅
�3 �(�6�.�1�) �2 �(�4 η �- �(�-�)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다�. 사면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

�<그림 �1�3�> 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법률

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 전문법률가의 �8�6�5�%�(�1�6�3 명 중 �1�4�1 명 �)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9�%�(�8 명 �) 에 불과했다 �.

한편 사면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응답분포는 성별 �, 연령별 �, 활동영역별 �,

근수연수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6�.�1�%

그횡지 않다

�4�9�% 무응답

�2�5�%

그렇다

�8�6�5�%

�<그림 �1�3 〉 사면심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전문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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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헌법재판소 심사에 관한 의견

다음의 �<그림 �1�4�> 는 사면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해야 할 필

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전문법률가들의 의견을 살펴본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전문법 률가의 �6�2�0�%�(�1�6�3 명 중 �1�0�1 명 �)가 ‘그렇지않다’라고응답하였다 �. ‘그

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5�2�%�(�4�1 명 �) 이었다 �.

잘 모르겠다

�8�0�%

그렇지 않다

�6�2 �0�%

�C그 �5프 �c-「 �C그 �t�i

�4�9�%

그횡다

�2�5�.�2�%

�<그림 �1�4�> 헌법재판소 심사의 필요성 �(전문법률가�)

한편 사면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 의견의 응답분포는 연령별 �, 활동영역

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다음 �<표 �1�4�> 와 �<표 �1�5�> 에서 볼 수 있다 �.

먼저 �<표 �1�4�> 를 보면 �,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

사하는 것을 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즉 �2�0�-�3�0 대의

반대율은 �7�6�.�1�%�, �4�0�-�5�0 대는 �6�0�.�0�%�, �6�0 대 이상은 �3�8�3�% 로 나타났다 �. �6�0 대

이상의 경우엔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헌법재판소 심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 �. 이러한 차이는 카이자승 검증 결과 유의수준 �5�% 이내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



질문내용 응답범주
활동분야(전문법률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교수

사변에 대해 그렇다 �1�6 �²�0�.�8�) �4 �(�8�.�3�) �1�8 �¼�0�.�9�) �3 �(�2�7�3�)
헌법재판소가 그렇지 않다 �3�0 β7.η 40 (83깅 23 (523) 8 (72.꺼
심사를 해야
하는가? 잘 모르겠다 �6 �n�1�.�5�) �4 �(�8�3�) �3 �(�6�.�8�) �( �- �)

저�l�6 장 사변애 대한 설문조사 �1�7�3

〈표 �1�4〉 헌법재판소 심사에 대한 전문법률가들의 연령벌 응답

질문내용 응답범주
연령대 �(전문법률가�)

�2�0�3�0 대 �4 〔�L�5�0 대 �6�0 대이상

�1�3 �n�8 퍼 �1�9 �(쟁 �.�2�) �9 �(�5�0�. 이
�5�4 �(�%�.�1�) �3�9 �(�6�O�O�) �7 �(�3�8�%

�4 언‘ �6�) �7 �n�0�. 히 �2 �n�1�.�1�)

�2�x

사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해야
하는가 �?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1�0�.�4�*

�* �: �P�<�0�%

다음 �<표 �1�5�> 을 보면 �, 전문법률가들의 활동영역별로도 응답분포의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1�9�2�)�. 즉 검사와 법대 교수의 경우 헌법재판소 심사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 비해�, 판사와 변호사의 경

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표 �1�5�> 헌법재판소 심사에 대한 전문법률가들의 활동영역별 응답

마�. 사면 대상 제한에 관한 의견

다음 �<그림 �1�5�> 은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사면 대상을 소수인에 한정하

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전문법률가들의 의견을 나타낸 그림이다 �.

전문법률가의 �7�8�5�%�(�1�6�3 명 중 �1�2�8 명 �)가 ‘그렇다’라고응답하였고 �,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2�9�%�(�2�1 명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사면 대상

제한에 관한 응답분포는 성별 �, 연령별 �, 활동영역별 �, 근수연수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9�2�) 이 경우에도 셀 �(�c�e�l�l�) 안의 빈도가 �5가 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이자승값을 제

시하지 않았다 �. 참고로�, 검증을 해보았을 때 나타난 카이자송값은 �1�5�6 이었으며 �, 유의
수준 �5�%이내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 것이었다 �.



�1�7�4 사변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잘 모르겠다

�6 ‘ �1�%

그렇지 않다

�1�2�9�%
�C그 으프 �C�}

-「 �a 닐

�2�.�5�%

그렇다

�7�8�5�%

�<그림 �1�5�> 특별사면 대상자수 제한의 필요성 �(전문법률가�)

바�. 사면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종합

이상의 사면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법률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

변�,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 전문법률가의 �7�7�4�%�, 사면 결

정에 대한 사법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0�%�, 사면심사위원회

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6�5�%�, 사면 대상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5�% 로 각각 나와서 상당 부분의 전문법률가들이 이 네 가지가 모두 필

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 그 중에서도 특히 사면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일

반인들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한편 사면에 대한 헌

법재판소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주로 연령이 높은 전문법률가들 중

에서 적지 않게 제기되기는 하나 �, 전문법률가 전반으로 볼 때는 소수 의견

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1�7�5

제 �7장 사면권의 통제와 사면법의 개정방안

사면은 사법영역에서의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권력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법치국가원칙의 예외이다�. 그런 점에서 사면권의 실행은 내재적인 한계를

갖는다 �.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벌목적과도 부

합하게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면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사면권자의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 사회

에서 사면권의 남용이 되풀이 된 것은 사면제도의 미비보다도 사면기관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에서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바람직한

사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면에 대한 공론을 형성해 나가면서 잘

못된 관행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을 통하여 사면권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제 �1절 사면권의 통제 방향

�1�. 정치타협성 사면의 제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과거 군주시대에 군

주가 국민에 대한 시혜의 하나로 범죄인을 방면하듯이 국민화합이라는 목

표를 내세우며 대규모의 사면을 단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그러

나 오늘날 법치국가에서의 사면은 형벌목적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어야

하며 사면권자의 우월적 지위의 과시로 단순히 은혜를 베푸는 수단이 될

수 없다 �. 또한 비리정치인과 부패공무원들의 구명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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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통제하여 부패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반

사회적인 부패사범과 공정선거풍토를 훼손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대통령

이 임의로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명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9�3�)�1�9�4�)

�2�. 일반사면성 특별사면의 제한

수만 명 내지 수백만 명에 대하여 모두 거명하여 사면조치를 하는 대규

모성 특별사면은 사면법의 취지에 벗어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1�9�5�) 물론

현행 사면법상 특별사면을 소수인에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

으며 �, 다른 입법례에서도 그러한 제한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

개개인에 대하여 사정의 변화와 형벌목적에 비추어 결정하는 특별사면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규모가 큰 특별사면은 일반사면을 피하기

제�8조 �) 국회의

현실적으로는 특별사면의 방법으로

위한 편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일반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죄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 헌법 제�7�9 조 �)�,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예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1�9�9�3 년 �1�2 월 �8일의

종류를 정하여 �(사면법

경우 일정한 죄를 범한

하였다 �. 이와 같은 대규모의

동의 없이 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동의권을 행사할 업무에 대한 월

특별사면 �) 같은

특별사면으로

국회의

국회가

특별사면 �(김대중 대통령 취임기념

사람들에 대해 모두 거명하여

사면조치를 특별사면이라고 하여

있다�.�1�%�) 일반사면성 특별사면은

권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

�1�9�3�) 허영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 고시계 �1�%�9�.�1�0�, �3변 창조 �; 선거사범에 대한 복권의 예는

멸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가장 최근의 사면이었던 �2�0�0�3�. �8�. �1�5�. 참여정부의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에서 �1�7�0 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복권을 찾아볼 수 있다
�1�9�4�) 개선방안은 이 글의 아래 �r

사변배제규정의 신설」부분 참조
�1�9�5�) 그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 오영근�, 사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교정연구 제�1�3 호 �, �2�0�0�1�,

�2�2�7 면 참조 �.
�1�9�6�) 오영근 �, 사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교정연구 �, 제 �1�3 호 �(�2�0�0�1�)�, �2�2�6�, 차병직 �, “사면권 행

사 이래서는 곤란하다”�, 시민과 변호사�, 제 �5�1 호 �(�1�9�9�8�. �4�.�)�, �3�4 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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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론 반드시 특별사면을 특정 소수인에 대한 사면으로 해석하고 �, 일반

사면을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사면으로 한

정할 수는 없지만 �,�1�9�7�) 사면의 성격에 비추어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을 적정

하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

�3�. 사면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의 검토

사면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사법심사로써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되고 있다 �. 우리 학설에서는 사법심사를 부정하는 견해와 헌법내재

적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실제 문제로 제기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된 일은 없었다 �. 부정

설의 입장에서는 사변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속하지 않는 행위이고 통치행

위로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1�9�8�) 반면 긍정설의 입장에서

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면권의 행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이 될 수 없고 법의 구속을 받는 행위라고 한다 �. 따라서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대통령의 사면행위는 비록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적 통제의 대상은 될 수 있

다고 본다 �.�l�9�9�)

그에 대한 다른 나라의 논의를 보면 �, 프랑스 �, 이탈리아 �, 그리스의 경우

민사 �, 형사법원이 행정기관의 행위를 취소 변경할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1�9�7�) 그러나 특별사면을 특정 소수인에 대한 사변으로 해석하고 �, 일반사면을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 �(불특정인에 대한 사면 �)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사면으로 해

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히�l석은 해석의 단계를 넘어선 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을 수도 있지만�, 사면법의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수천

명 �, 수만 명을 사면하면서 특별사면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
�(오영근 �, 사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교정연구 �, 제 �1�3 호 �(�2�0�0�1�)�, �2�2�6 면 참조 �)�.

�1�9�8�) 윤명선 �, 김병묵 �, 헌법체계론 �, �1�9�9�8�, �8�5�7 면 �.
�1�9�9�) 권영성 �, 헌법학 �, �8�9�7 면 �; 이금옥 �, 헌법학연구 �, 제 �5권 제�2호 �, �4�4�6 면 �; 오영근 �, 앞의 글 �, �2�2�6

면 �; 이철호 �, 아태공법연구 �, 제 �4집 �, �1�1�5 변 이하 �; 이석연 �, 시민과 변호사�, �1�9�9�7�. �5�, �8�3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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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으므로 사변에 대한 취소 �, 변경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 사면이 행정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법원 역시 사면의 허용이나 사면의 불허

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 �, 판례의 입장이

다 �.�2�m�) 프랑스의 국참사원과 그리스의 국가회의도 사면이 행정법상의 행위

로서 성격을 갖지 않았다고 보아 사변의 허가나 불허가에 대한 소송을 각

하하였다 �.�2�O�l�)

독일의 경우 사면권의 행사가 남용되는 경우에 사법심사가 가능한가가

문제되고 있고 그에 대해 이론적으로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다�.�2�0�2�) 그 논거

를 검토해 보면 �, 첫째 �, 부정설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제도와는 무

관한 것으로 사면권의 행사는 국가권력 상호간의 통제를 의미하는 사법심

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해 긍정설은 부정설이 주장

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다 �. 둘째 �, 부정설은 사면은 통치행위로서 사물의 성질상 법원에 의한 통제

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반면 긍정설은 사면을 처음부터 법원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보는 통치행위론에 대하여 그것은 통치행위

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이 오류이며 �, 부당전제라고 비판한다�.

특히 어떤 결정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은 사법심사의

정도와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관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한다 �. 셋째 �, 부정설은 사변권의 행사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긍정설은 사면권의 행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될 수 없고 법의

구속을 받는 행위라고 한다�. 넷째 �, 부정설은 사면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

하게 되면 결국 사변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에 대해

�2�0�0�) �D�i�m�o�l�l�l�i�s�, �a�.�a�.�0�.�, �1�7�5 면
�2�0�1�) 허가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G�u�g�e�I 판결 �, 불허가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C�o�r�t�i�g�u�y

�(�1�8�9�0�5�1�6�) 판결 �; 그리스 국가회의의 �1없�5년 및 �l�9�4�6 년 판결 �.
�2�0�2�) 이강혁 �, 사변권의 헌법적 한계 �, 고시계 �, �(�1�%�8�. �1�2�.�) �7�4�-�7�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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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은 사면권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한다 하더라고 이는 극히 예외적

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면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I�f�a�s�s�u�n�g�s�g�e�r�i�c�h�t�) 는 �4대 �4의 의견으로 사

면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3�) 그런데 사법심사

를 긍정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 독일 기본법 제�1�9 조

제�4항은 “누구든지공권력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재판

을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극단적인 사법국

가’�(�e�x�t�r�e�m�e �J�u�s�t�i�z�s�m�a�n�i�c�h�k�e�i�t�) 를 도입한 것으로서 �,�2�C�4�) 여기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규정할 뿐�, 문제되는 행위가 행정행위인가 입법행위인가

하는 행위의 속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법심사에 있어서

도 행위의 속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행위를 한 기관이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 행위주체가 공권력행사기관에 해당된다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면의 경우는 기본법이나 주헌법에 의해 집행기관의 행

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본법 제 �1�9 조 제�4항의 재판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 사법심사를 긍정하는 두 번째 요건으로는

특정한 혹은 일정한 범위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을 가능

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면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면권의 행사로 인해 다른 법률들이 보호하는 피고

인 또는 제 �3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는가 이다 �. 사변의 허가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즉 �, 사면의 허가가 직 � 간접적으로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경우에�2�0�5�) 권리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2�0�3�) �B�V�e�r�f�G�E �2�5�, �3�5�2 �f�f�.�; �B�V�e�d�G�E �4�5�,�1�g�7
�2�0�4�) �B�e�t�t�e�I�m�a�m�1�, �R�e �R�e�c�h�t�s�w�e�g�e�g�a�r�a�n�t�i�e �d�e�s �A�r�t �1�9�. �A�b�s�. �4 �G�G�, �i�n �d�e�r �R�e�c�h�t�s�s�p�r�e�c�t�u�m�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d�R�, �1�9�7�1�, �5�2�8 면 �; �B�e�t�t�e�r�m�a�n�n�, �D�e�r �S�c�h�u�t�z �d�e�r

�G�m�n�d�r�e�e�h�t�e �i�n �d�e�r �o�r�d�e�r�l�n�i�c�h�e�n �G�e�d�c�h�t�s�b�a�r�k�e�i�t�, �i�n �B�e�t�t�e�r�m�a�n�n�/�N�i�p�p�e�r�d�e�y�/�S�c�h�e�m�e�r�,
�R�e �G�m�n�d�r�e�e�h�t�e�, �B�d�. �m�. �2�, �B�e�r�U�n�, �1�9�5�9�, �7�8�2 면 이하 �.

�2�0�5�) 이러한 경우로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형벌을 변경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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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기본법 제�1�0�3 조 제�2항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 사변에 대한 사법심

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사법심사를 인정하

고 있다 �.�2�0�6�) 이러한 형태의 사법심사는 한계적 사례에서 피고인을 철저하

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교법적 검토를 보면 �, 사면의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설은 대립

하고 있지만 대체로 통설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 심사가 가능하다는 판

결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물론 사면의 사법심사 가능성

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 사면을 다룬 문헌

들을 검토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

으로 보인다 �. 이는 지금까지의 우리 사변의 현실이 너무나 남용으로 점철되

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지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 학설 중에

는 우리나라는 유럽국가와는 달리 사면권의 남용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사면

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도 한다 �.�2�0�7�) 앞으

로 사면제도가 개선되어 사면권 남용이 절차적으로 방지된다면 실제 사법심

사의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 이론적으로는 헌법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경우

라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생각건대 현실적으로는 극히 드문 경우이겠지만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반사면 �, 확정판결 이전의 특별사면 등 헌법위반사항은 헌법재판소

에서 헌법합치성을 심사할 수 있는 명백한 경우가 될 것이며 �, 그러한 형식

적 하자 없는 경우에도 중대한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심사의 가

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A�U�R�a�g�e �u�n�d �W�e�i�s�u�n�g�) 을 부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R�r�n�o�u�n�s�, �a�.�a�.�0�.�, �1�8�5 면 �.
�2�0�6�) 다만 �S�c�h�a�t�z�l�e�r 는 사면허가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사면허가에 의

해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S�c�h�a�t�z�l�e�r�, �G�r�l�a�d�e

�v�o�r �R�e�c�h�t�, �N�J�W �1�9�7�5�, �1정�3면 이하 �B�e�n�e�m�a�n 역시 사면허가에 대한 사법심사가능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B�e�t�t�e�n�n�a�n�n�, �D�e�r �S�c�h�u�t�z �d�e�r �G�r�u�n�d�r�e�c�h�t�e�, �7�9�3 면 �. 이에 대해

�S�c�h�1�o�l�3�a�r�e�c�k 는 사면허가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을 인정한다 �. �S�c�h�I�o�8�a�r�e�c�k�, �D�e�r

�p�r�a�k�t�1�s�c�h�e �F�a�l�l �- �6�f�f�e�r�l�t�l�i�c�h�e�s �R�e�c�h�t �. �R�e�c�h�t �v�o�r �G�r�l�a�d�e�, �J�u�s �1�9�9�1�, 않�O면 �.
�2�0�7�) 오영근 �, 사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교정연구 �, 제 �1�3 호 �(�2�0�0�1�)�, �2�2�6 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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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사면법의 개정방안

역대 대통령들의 사면권행사에 대해서는 권한의 남용이라는 많은 비판

이 있어왔고 �, 최근 사변과 관련한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경우 �1�%�9 년 말 사변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래 사

면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2�0�0�2�8�.�7�. 법원전산망 게

시판에 서울지법 한 판사가 올려 촉발된 사면권 제한 관련 논의�2�0�8�) 에 대

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사변권 남용방지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9�)

대한변호사협회도 �2�0�0�2�8�.�l�9�. 창립 �5�0 주년기념식에서 부정부패 청산과 극복

을 위한 �7개항으로 ‘부정부패사범에대한 사면 남용 반대’등을 결의하였

다�.�2�1�0�) �2�O�O�2�1�0�.�8�.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한나라당 대표는 사면권 제한 등

강력한 억제장치 도입을 주장하였고 �, 그밖에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사면권

의 신중한 행사를 요구하였다 �. �a�m�2 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대통령선거

직전 법률신문의 사면남용방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법부의 의견을 청

취하는 방안이나 중립적인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의 하는 방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한 바도 있다 �.�2�1�1�) 반부패국민연대 � 국제투명성기

구한국본부 주관으로 �2�0�0�2�.�l�0�.�2�4�. ‘부패사범에 대한 사변권 남용의 문제점

과 대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 지금까지의 사면남용 예를 지적하며

‘더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다 �. 이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사

회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도하였다 �. 사면

�2�0�8�) 매일경 제 �2�0�0�2�. �8�. �9�.
�2�0�9�) �h�t φ �:�/�/�2�1�1�.�2�3�9�.�1�2�5�1�%�/�1�S�S�u 잉�i�s�s�u�e�/�n�e�w�s �c�o�m�m�e�n�t�s�-�p�h�p�?�n�e�w�s�n�u�m�=�2�2�9�1

참연대논평 �2�0�0�2�. �8 �9
�2�1�0�) 연합뉴스 �, �a�x�3�2�. �8�. �1�9�.
�2�l�1�) 법률신문 �2�0�0�2�. �1�2�. �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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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1없�9�.�8�.�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사면법”

개정 입법청원을 하였고 �, �2�0�0�3�2�2�4�. “사면볍중개정법률안”을 원희룡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이충상 부장판사가 “사면

법 개정안”에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2�1�2�) 이러한 의견 및 설문

조사를 통한 의견 �, 이 연구에서 앞서 논의한 사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아래에서는 사면법 중 수정되거나 도입되어야 구체적인 내용들

을 정리하였다 �.

�1�. 사면배제규정의 신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 결국 형벌권 행

사를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형벌목적이 실현되는 것이 방해될 수 있다�. 따

라서 일정한 경우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형벌목적을

달성시킴과 동시에 사법부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하는 장치로도 기능

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사면법의 기준에 의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게 하여 사면권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논란과 남용의 여지가 없도록 명문화 할 필요가 있

다�.�2�1�3�) 입법례를 참조하면 �, 사면배제조항을 두어 테러범�, 전범옹호죄 �, 반인

륜죄 등에 대한 사변을 제한하거나 �(프랑스 사면법 �)�, 탄핵의 경우를 제외시

키거나 �(미국 헌법 제�2조 �) 하원에 의하여 소추된 경우는 사면의 한계로 보

거나 �(노르웨이 헌법 �)�, 장관들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 덴마크

헌법 �)�.�2�1�4�)

�(�1�) 우선 반인륜적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특

�2�1�2�) 법조 �2�0�0�2�. �9�, �V�o�l�- �5�5�2�, �1�2 면 �.
�2�1�3�) 법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 사면법 �, 프랑스 �, �1 앉�%�, �3�1�9 면 참조 �.
�2�1�4�) 김민배 �, 사면권에 대한 국민의 감정과 볍논리간의 갈등 �, 시민과 변호사�, �1�%�7�.�5�, 제 �4�0

호 �. �9�0 변 �.



제 �7장 사면권의 통제와 사변법의 개정방안 �1�8�3

별사면이 제한되어야 한다 �. 민간인학살�, 인신매매 �, 민간항공기 �, 선박납치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2�1�5�)

�(�2�) 반사회적인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

서파괴범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또

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부패사범과 관련되는 범죄를 저

지른 자 등에 대해 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2�1�6�) 그리고 탄핵 등의 정치

적 책임을 질 자에 대해서도 공소권의 소멸이나 탄핵소추권의 소멸을 인

정하지 않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 �.�2�1�7�)

�(�3�) 그밖에 사형폐지논쟁과 관련하여 사형폐지론자들 중에서 사형을 사면

이나 감형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

서 �, 법관의 형선고와 동시에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장하기

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사정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데 특정한 형에 대해 절대적 사면금지라고 한정짓는 것은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면제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2�.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

사면대상자를 임의로 정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2�1�5�) ‘사변법중개정법률안’ �2�0�0�3�2�2�4�. 원회룡의원 대표발의 �.
�2�1�6�) �2�}�9�3�2�2�4�. 원희룡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중개정법률안”에의하면 헌정질서파괴범죄

의 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 형법 제�2�5�0 조의 죄로서 집단살

해죄의방지와처별에관한협약에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 �, 공직선
거및선거부정방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자�, 민간인학살 �, 인신매매 �, 민간항공기 � 선박 납치

등 반인륜적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

록 하고 있다�(안 제 �1�0조의 �2�, �3�-�5 호 �)�.

�2�1�7�) 권영성 �, 헌법학 �, �9�1�8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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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원회를 두어 사면신청자를 대상으로 사면의 적법여부를 심사하

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

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헌은 많지 않으나 가장 많이 주장되고 것이 사변

심사위원회의 설치라고 할 수 있다 �.�2�1�8�)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법

조인 �, 법대교수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대부분이 사면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사면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1�9�)

�(�1�)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사면심사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면신청자를 대상으로 사면의 적

법여부를 심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사

면권은 여전히 대통령이 갖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뿐 그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 사면심사위원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

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에 소속될 것이다 �.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가 주된 업무가 될 것이다�.

일반사면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므로 국회에서 그것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 그런 점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관여할 업무의 범

위를 벗어난다 �.

사면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

한 문제가 될 것이다�.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사면심사위원으로 국회의원 �,

법관 �, 검사 �, 변호사 �, 학자�, 언론인 �, 교정 담당자 등이 고루 선임되어 일반

민의와 전문가의 의견이 두루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2�1�8�) 한인섭 �, 앞의 글 �, �3�4 면 �; 이충상�, 사변법 개정안-사변권의 제한 �, 볍조 �2α�X�2�. �9�, �4 변 �; 변종
필 �, 앞의 글 �, �%�4 면 �; 이금옥 �,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 헌법학연구 제�5
권 제�2호 �, �4�4 면 �.

�2�1�9�) 이 보고서 �1�6�6 년 �, �1�7�1 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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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목적 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

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권분립을 반영하여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의 의사가 고

루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 사면심사위원이

�9명이라면 �,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 �3 인은 대법원장이 지명

하는 자를 임명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견해이다 �.�2�2 이 이것은 헌법재판

소 재판관 �9인의 지명 �, 선출 �, 임명과 유사하며 �,�2�2�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

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 �9인의 임명과정도 이와 비슷한데 차이점은 �3인

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추천함에 있다고 한다 �.�2�2�2�)

사변은 사법영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권력분립에 기초한 법치

국가의 예외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면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의사를 반영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

실제 핀란드가 그러한 입법유형에 속한다 �. 그러나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해

삼권분립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특별사면에 대해서 입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사면의 본질을 간

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사면을 법률로써 하지 않지만 범죄의 종류를 정하

여 해당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입법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구하게 된다 �. 말하자면 일반사면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일반사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 그러나 특별사

변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서 사법영역에 대한 개

�2�2�0�) 이충상�, 사변법 개정안-사면권의 제한�, 법조 �2�0�0�2�. �9�, �4 변 참조 �; 위의 “사면법중개정법
률안”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고 �,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한

다 �( 안 제 �1�0 조의 �4�)�.
�2�2�1�) 헌법재판소법 제�6조 �.

�2�2�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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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의견을 사면절차에서 다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입법부가 특별사면심사에 관여할 성격은 아니다 �. 그런 점에서 �2�%�4

년 �3월 �2일 국회의결을 거친 사면법중개정법률안 제 �9조 제�2항이 “특별사면

을… 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을 �1주일 전 국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규정한 것은 특별사면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문제의 소

지가 있다 �.�2 잃
�)

그러므로 특별사면을 심사할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삼권분립

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입법 � 행정 � 사법부의 대표들로 사면심

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칫 사면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특별사면의 심사에서는 특정범죄인에 대해 다시 형벌목적에

비추어 사면이 필요한가가 주된 내용이 되는데 �, 이를 입법부 �, 행정부 �, 사법

부가 공동으로 심사하겠다는 것은 심의의 성격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의

미 없는 권력다툼의 장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는 공직자가

아닌 �, 형사정책분야의 전문가 �, 학자 등을 포함한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구

성하는 것이 공평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적합할 것이다 �. 다만 사

면이란 바로 사법부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특히 사면심

사위원회 내에서 대법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2�2�4�) 대

법원장이 추천한 인사 �1�~�2 명을 사면심사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2�5�) 이러한 인적 구성을 골격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

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변에 대한 대법원 또는 사법부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자는

주장�2�2�6�) 도 수렴될 수 있다 �.

�2�2�3�)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2�m�4 년 �3월 �2�3 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

었다 �.
�2�2�4�) 스웨덴 헌법 제�2�6 조는 사면을 함에 있어 최고법원에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핀란

드 헌법 제�2�9조는 대법원의 의견을 구한 후 사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2�5�) 이충상�, 사면볍 개정안-사면권의 제한�, 볍조 �2�0�0�2�. �9�. �5 면 �.
�2�2�6�) 김철수�, 현대헌법론�, �%�4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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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면심사위원회의 임무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해 개별심사를 한다�. 사변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둔 경우 �, 사면 경과규정을 둔 경우 그러한 기준에 위배

되지 않는가라는 심사뿐만 아니라 사면이 전체 법질서의 침해를 가지고

오지 않는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인가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 �.

�(�3�) 사면심사위원의 임기

사면심사를 위해서는 축적된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임기는 길지 않은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한다 �. 사면위원의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같게 하여 �4년

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2�2�7�) 그것은 다소 길지 않나 생각한다�. 신선

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 보통 겸직으로 맡는 위원의 업무부담도 생각하

여 �2�-�3 년 정도의 단임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 그리고 최초에는 임기에

차등을 두어 위원 전원의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3�. 사면을 위한 경과기간 설정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장기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대통령이 확정판결

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면 �, 복권을 해주어 바로 정계나 공직에 복귀하는 사

례는 허다하게 있어왔다�.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형기의 일정 부분

이 경과된 후에 사변 �, 감형 �, 복권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

다 �. 일본은 은사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

경과한 후 �, 무기징역은 �1�0 년이 지난 후 사변할 수 있게 하고 �, 다시 사면 �,

�2�2�7�) 이충상�, 사면법 개정안-사면권의 제한 �, 법조 �2�0�0�2�9�. �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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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의 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중앙갱생보호위원

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조할 수 있다�.

�(�1�) 형기의 �3분의 �1 이 경과할 것

유기형의 경우 적어도 형기의 �3분의 �1은 경과한 후라야 특별사면 �, 감형 �,

복권을 할 수 있도록 경꽉기간을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1�0 년이 지난 후 사면할 수 있도록 하고 �, 사형은 그 성질상 경과

기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징 역 �1�2 년까지 감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8�)

우리의 경우 가석방을 할 때 무기징역에 있어서는 �1�0 년 �, 유기 징역 � 금고

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은 경과한 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 이를 사

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벌금형의 경우 선고 후 �1 년이 경과할 것

경우에도 사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경과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

현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2�6�6 조에 의하여 형 확정 후

벌금형의

그럼으로써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 � 복권으로 바

로 정치권에 편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기간은 적어도 �1년이 지

난 경우로 하고 �, 벌금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의 경우 형

기가 짧거나 집행유예가 붙었더라도 역시 �1년은 경과한 후에 사면 �, 복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2�2�8�) 이충상�, 사면법 개정안-사면권의 제한 �, 법조 �2�0�0�2�. �9�, �1면 이하에서 본인이 제안한 개

정안에 대해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형기 �3분의 �1 이 경과한 경우에 특별사면 �,
감형을 가능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면위원회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다시 �3분의 �1까지 단축하여 원래 형기의 �9분의 �1로 하며 �, 징역 �, 금고에 집행유

예가 붙더라도 �1 년이 경과한 후에 �, 벌금형의 경우도 형 확정시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에 사연 �, 복권하게 하자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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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 사면 경과기간의 단축

일정한 사변 경과기간을 두되 �,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운영에

지나친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과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사면 경과기간의 단축은 사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의결을 거

치게 해야 할 것이다 �.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면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사면기간을 다시 �3분의 �1까지 단축하여 원래의

형기의 �9분의 �1로 할 수 있다 �. 그리고 사면 경과기간의 단축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수형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바람

직 할 것이다 �. 사면기간의 단축은 예외적인 것이므로 수형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에만 신청사유 및 소명을 살펴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하게 함으로

써 기간단축절차가 공개될 수 있다

일본 은사법시행규칙 제�6조 단서는 중앙갱생보호심사회가 본인의 신청

에 의하여 기간 �(특별사면 �, 감형의 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 �)을 단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기간단축 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4�. 사면신청절차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사면대상자는 사면을 신청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면대상자를 임의로 뽑는 폐단을 막기 위

해 사면신청절차를 두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사면대상자가 사면

신청서를 내어 그에 기재된 사항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게 되면 신청단계

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비리사범의 경우에는 스스로 신청할 엄

두를 재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사면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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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또는 사법부의 의견청취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 판

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절차상 대법원 또는 사법부의 의견을

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장치가 필요하다 �.�2�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미 �1�%�9 년 �7월 �1�0 일 ‘사면법개정법률안’

을 입법청원하였다 �. 그 내용에는 대통령이 특별사면 �, 감형 �, 복권을 행할 때

는 반드시 사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

을 위협할 수 있는 사면권의 남용을 사전에 통제하고 사면권 행사를 보다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제한을 가하자는 것이다�.�2�3�1�) 그런데 만약

위에서 언급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심사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

천하는 인원이 포함되어 사법부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다 �.

�6�. 용어수정

사면법은 �1없�8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정부기

관과 직위의 명칭 변경도 반영되지 않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다 �. ‘

�f�O務

所長’을 ‘교도소장’으로�, ‘言짧’를 ‘선고’로�, ‘檢察官’을 ‘검사’로 변경하고 �, 그

밖에 ‘佑에列記’�, ‘軍事法底’ 등의 구식용어도 수정되어야 한다 �.

�2�2�9�) 한인섭 �, 앞의 글 �, �3�4 면 �.
�2�3�0�) 변종필 �, 앞의 글 �, �3�0�4 변 �; 김민배 �, 앞의 글 �, �9�0 변 �; 이금옥�, 앞의 글 �, 앵�4면 �.
�2�3�1�)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 �8�/�9�, 통권 제�3�1 호 �, �1�8�1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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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일반사면 및 특별사면은 대통령취임�, 석가탄신일 �, 광복

절�, 개천절 �, 성탄절 등을 기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

면이 그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남용된 경우가 많았다 �. 독재시대에서는 대

통령이 무소불위로 권한을 행사하고 그것을 완화하는 방편으로 사변을 이

용한 예가 대부분이었다 �.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권력형 부정부패사범들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

아 권력의 폭력성보다 자의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범죄규모가 클수록 �,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면가능성이 높으

면서 사면이 공익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법질

서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또한 시혜를 베푸는

듯 대규모로 행한 특별사띤도 범죄예방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국민들의 법존중의식을 둔감케 하는 폐해를 보이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법에 정당하게 단죄한 사람을 대통령이 정권유

지의 수단으로 �, 정치적 목적으로 혹은 선심용으로 특별사면을 통해 방면하

는 일이 반복된다면 법집행적용의 형평성은 훼손되고 사회정의는 결코 실

현될 수 없다 �. 일반사면은 물론 국회의 동의라는 제한을 받지만 �, 특별사면

의 경우도 대통령이 권한을 갖지만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사면은 법이념상호간의 갈등조정과 법률의 경직성의 완화를

해소하는 한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적정히 행사되어야 한다 �. 사면은 사법영

역에서의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권력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법치국가원칙의

예외이다�. 그런 점에서 사면권의 실행은 내재적인 한계를 갖는다 �. 사법부
의 권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벌목적과도 부합하게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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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면현실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변

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어야 하며 �, 사면을 결정하기까지 거쳐야

할 세부적인 절차를 두어 부적정한 사면권 행사를 미리 절차적으로 제한

하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비교법적인 검토를 보면 �, 오늘날 일본�, 미국 �,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면의 횟수와 규모가 줄고 있는 경향이다�. 그것은 법치국가에

서 사면이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가능한 한 사면권 행사

를 억제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경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면절차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사실상의 남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사면심사위원회를 둔 그

리스�, 사법부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핀란드와 같이 특별한 제한절차를

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일정한 사변절차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장치

는 없다�. 그럼에도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지

만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면을 담당하는 행

정부서가 절차규정에 따라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사면대상자를 심사한 상

태에서 결정하므로 사면권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게 된다 �.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면권의 남용을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위한 절

차적 제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사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 일반인과 전문법률가 모두 대체로 사변

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사면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문민정부 이후 행해진 특별

사변에 대해 집권층 및 정치인들의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가장 많

았고 �(�5�0�.�8�%�, �2�5�0 명중 �1�2�7 명 �)�, 다음으로 ‘형식적이고관례적인 주기에 따른

결정’ �(�1�9�6�%�, 껑�0명중 �4�9 명 �)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에 대한 법률가들의 평

가는 �, ‘집권층의 당리당략’이 �8�1�5�% 로 가장 많았고 �, ‘대통령의 독단’이

�1�1�.�7�% 로 나타나 �, 사면권 행사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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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사면의 빈도에 대해서는 �, ‘너무 빈번하다’와 ‘빈번한 편이

었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하면 �, 일반인은 �5�2�4�% 로서 절반 이상이 빈번히

행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 전문법률가의 경우는 �9�5�1�% 로서 거의 대부

분이 사면이 빈번히 행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 현행 사면법의 개정필요성

에 대한 질문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 법조인의 �7�7�4�% 가 ‘그렇다’라

고 응답한 반면 �,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5�% 에 불과하여 대부

분이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면제도의 개선방안

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이 �6�6�.�0�% 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는 ‘사법부의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가

�2�2�8�%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면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면권자의 제도의 본질

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사면권의 남용이 되풀이

된 것은 사면제도의 미비보다도 사면기관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에서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사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는 사면에 대한 공론을 형성해 나가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을 통하여 사면권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통령이 임의적 특권처럼 행사한 사면권에 대해 격렬한 비판과

함께 절차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널리 공감대가 형성

되어 왔다 �. 더구나 사면법은 �1없�8년에 규정되어 한번도 개정하지 않아 구

식용어조차 그대로 있어 지금이라도 당장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 사면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

적 보완점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 �, 사면배제규정과 사변경과규정의 신

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변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요건과 절차변에서

구체적으로 정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개정작업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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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 �1�9�9�6�.

�F�e�l�l�e�r�b�a�c�h�, �S�c�h�I�j�f�t�e�n �z�u�r �E�t�h�i�k �u�n�d �n�a�c�h�g�e�l�a�s�s�e�n�e �A�p�h�o�r�i�s�m�e�n�, �h�r�s�g�.

�B뼈�1 �u�n�d �J�O�d�l�, �1�%�0�.

�G�e�e�r�d�s�, �G�n�a�d�e�, �R�e�c�h�t �u�n�d �k�i�m�i�n�a�} φ�o�l�i�t�i�k�, �T�f�1�b�i�n�g�e�n�, �1�%�P�.

�H�u�b�a�, �G�r�l�a�d�e �i�m �R�e�c�h�t�s�s�t�a�a�t�?�, �D�e�r �S�t 없�t �1쨌�, �1�1�7 �f�f�.

�M�e�d�e�n�, �R�e�c�h�t�s�s�m�a�n�i�c�h�k�e�i�t �u�n�d �G�n�a�d�e�, �&�r�u�n �1�%�8�.

�S�c�h�a�t�z�l�e�r�, �G�n�a�d�e �v�o�r �R�e�c�h�t�, �N�J�W �1�9�7�5�, �1�2�4�9 �f�f�.

�S�c�h�a ￠�1�e�r�, �H�a�n�d�b�u�c�h �d�e�s �G�I�l�a�d�e�n�r�e�c�h�t�s�, �G�r�a�d�e�-�A�I�n�e�s�t�i�e�-�B�e�w�a�h�r�u�n�g�,

�2�.�A�u�H�.�, �M�r�1�n�C�h�e�r�l�, �1�9�9�2�.

�S�C�h�e�r�1�k�e�, �D�i�e �B�e�d�e�l�1�t�u�n�g �d�e�r �V�e�d�a�s�s�u�n�g�s�r�a�h�t�l�i�c�h�e�n �R�e�c�h�t�s�s�c�h�u�m�g�a�r�a�n�t�i�e

�d�e�s �A�I�t �1�9 �A�b�s�. �4 �G�G�, �J�Z �1�%�%�, �3�1�7 �f�f�.

�S�c 삐�o�8�a�r�e�c�k �I�K�r �p�m�k�d�s�c�h�e �F 떠�1 �- �6�f�f�e�n�n�i�c�h�e�s �R�e�c�h�t �: �R�g�h�t �v�o�r �G�n�a�d�e�,

�J�u�s �1�9�9�1�, �5�7�9 �f�f�.

�S�c�h�n�e�i�d�e�r �G�.�, �A�I�n�n�e�r�k�u�n�g�e�n �z�u�m �B�e�g�n�a�d�i�g�u�n�g�s�r�e�c�h�t�, �M�D�R �1�9�9�1�, �1�0�1 �f�f�.



특봉사먼 및 복련에 대안 전확 설문조사 �(일반인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문제 및 법률적 문제의 실태

를 파악하고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 저희 연구워에서는 혀재 특병사면-및-볼
권갱도환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음 조사하고 였송니다 �. 현행 특별사

변 및 복권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조사에서는 유탑자의 비멈이 와천히 보잣된니다 �. 귀하께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제비뽑기 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

과도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

지지 않습니다 �. 또한 연구결과는 순수한 학문적 연구목적 및 정책수립의

참고자료 이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

하여 감사드립니다 �.

�2�0�0�3 년 �1�1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황지태 �(전화 �0�2�-�3�4�6 〔�L�5�1�2�4�)

〈톡별사면 및 복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행위로 �,

쉽게 말하자먼 �, 대동령의 권한으로 과거에 죄롤 저지른 사람들의 죄롤 사해주거나 덜

어주는 것입니다 �. 이 중 특별사면 및 복권은 특정인들을 지목하여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 하애 국회 �(입법부 �) 나 법원 �(사법부 �) 의 동의 없이도 법률적 절차에 따라 사연 � 복권

해주는 저�|도입니다

�2�0�1



�2�0�2 사면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1�. 귀하께서는 문민정부 이후�(김영상 정부�~노무현 정부�) 정부가 단행한

욕벌사면조치가 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1�-�1 조 �| 어 �| 비해 지나치거 �| 많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口
�l�) 그렇다

�-�-
�2�)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2 정치보복으로 인해 억울하게 구속된 정치인들을 주로 구제하였다

�-�-
�1�)그렇다

�-�-
�2�)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3�- 비리 정치인들을 구영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었다 �.

�-�-
�1�)그렇다

�-�-
�2�)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4 주로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들을 위한 혜택이었다 口
�-�-�-

�1�) 그렇다
�-�-

�2�)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2 귀하께서는 문민정부 이후�(김영삼 정부�~노무현 정부 �) 정부가 단행한 口
쭉별사면조치가 얼마나 자주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아주 적었다 �. �2�) 적은 편이었다 �. �-�-�-

�3�) 적당한 빈도였다 �.

�-�-
�4�)빈번한 편이었다 �.

�-�-
�5�)너무 빈번하였다 �.

�-�-
�6�)잘 모르겠다 �.

�3 귀하께서는 문민정부 이후�(김영상 정부�~노무현 정부�) 정부가 단행한 口
쪽별사면조치들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거의 대부분 정당하였다 �.

�-�-�-
�2�) 대체로 절반 정도는 정당했고 절반 정도는 부당했다 �.

�-�-�-
�3�) 부당한 경우가 더 많은 편이었다 �.

�-�-
�4�)잘 모르겠다 �.

�4 귀하께서는 문민정부 이후�(김영삼 정부�~노무현 정부 �) 정부〕 �} 단행한 口
를혹별사면조치들이 주로 어떠한 논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국민들의 일반적 희망을 반영하여 결정

�-�-
�2�)사법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참조하여 결정

�-�-
�3�)집권층 빛 정치인들의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

�-�-
�4�)주로 대통령의 독단적 결단에 따라 결정

�-�-
�5�)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주기에 따라 결정

�-�-
�6�)잘 모르겠음



설문지 �2�0�3

�5 귀하께서는 향후 뿔사면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샘각하십니까 �?口
�-�-�1�) 현행대로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 �2�)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3�)사회 각층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결정토록 한다 �.

�-�-
�4�)잘 모르겠다 �.

口�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2�)여성�-�-

�1�)남성

口
�-�-�-

�3�) �4�0대

�7�. 귀하께서 속하신 연령대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
�2�)�3�0대

�-�-
�5�)�6�0대 이상

�-�-�-
�1�) �2�0대

�-�-
�4�)�5�0대

〔묘
�-�-

�3�)상업 �( 개인택시기사 포함 �)

�-�-
�6�)농업 �/ 어 업

�-�-
�9�)무직 �(주부 제외 �)

�8�.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l�) 전문�/ 관리직 �-�-
�2�)일반 사무직

�-�-�-
�4�) 생산직 �/ 접 원 �/기사 �-�-

�5�)공무원 �/교사

�-�-
�7�)대학생 �/ 대학원생 �-�-�-

�8�) 가정주부

�-�-�-
�1�0�) 기타 혹은 분류 불가능

口
�-�-�-

�3�) 전문대 �/�4 년제 대학 이상

�9�.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 �(중퇴포함

�-�-�-
�1�) 중학교 졸업 이하

口
�-�-

�3�)�2�m�-�3�0�0만원

�-�-
�2�)고등학교 학력

�-�-
�2�)�1�0�1�2�0�0만원 이하

�-�-
�5�)�5�0�1만원 이상

�1�0�. 귀하의 소득은 �?

�-�-�-
�1�) �l�m 만원 이하

�-�-
�4�)�3�0�1�-�%�0만원

口
�3�) 대전광역시

�-�-
�7�)대구광역시

�1�1�. 귀하께서 현재 사시는 지역은 �?

�-�-�-
�2�) 인천광역시

�-�-�6�) 울산광역시
�-�-�-

�1�) 서울특별시

�-�-�5�) 부산광역시



�2�0�4 사연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설문에 웅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특벌사먼 및 복권에 대안 설문조사 �(법조인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문제 및 법률적 문제의 실태

를 파악하고 원인을 조사�분석하여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 좌효보궁워에서는 현재 사면채도
�(그 쥬에

서도 특히 특병사면 및 특별복권 �)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꺼음 조사

하고 였슴니다�. 현행 사면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조사에서는 유당자의 비멸이 와첸히 보갓휩니다 �. 귀하께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제비뽑기 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

과도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

지지 않습니다 �. 또한 연구결과는 순수한 학문적 연구목적 및 정책수립의

참고자료 이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

하여 감사드립니다 �.

�2�0�9�3 년 �1�1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이재상

이 조사는 법무부의 요청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

는 〈사면및 복권의 재조명�>이라는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조사업니

다�. 설문조사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 본 설문지는 이 중 법조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연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황지태�(전화 �O�2�-�3�4�6�0�-�5�1�2�4�)



설문지 �2�0�5

�1�. 귀하께서는 문민정부 이후�(김영삼 정부�~노무현 정부�) 정부가 단행한

욕별사면조치가 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1�-�1 죄에 비해 지나치거�| 많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口
�-�-

�l�)그렇다
�-�-

�2�)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2 정치보복으로 인해 억울하게 구속된 정치인들을 주로 구제하였다 口
�-�-

�1�)그렇다
�-�-

�2�)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3�. 비리 정치인들을 구영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었다

�-�-
�1�)그렇다

�-�-
�2�)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4�. 주로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들을 위한 혜택이었다

�-�-�-
�l�) 그렇다

�-�-
�2�)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2 귀하께서는 문민정부 이후�(김영삼 정부�~노무헌 정부 �) 정부가 단행한 �E〕
톡별사면조치가 얼마나 자주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l�)아주 적었다� �-�-

�2�)적은 편이었다 �. �-�-
�3�) 적당한 빈도였다

�-�-
�4�)빈번한 편이었다 �.

�-�-
�5�) 너무 빈번하였다 �. �6�) 잘 모르겠다 �,

�3 귀하께서는 문민정부 이후�(김영삼 정부�~노무헌 정부 �) 정부가 단행한 〔〕
욕벌사면조치들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라고 샘각하십니까 �?

�-�-
�l�) 거 의 대부분 정당하였다 �.

�2�) 대체로 절반 정도는 정당했고 절반 정도는 부당했다

�-�-
�3�)부당한 경우가 더 많은 편이었다 �.

�-�-
�4�)잘 모르겠다 �.

�4 귀하깨서는 문민정부 이후�(김영삼 정부�~노무현 정부 �) 정부가 단행한 口
욕별사면조치들이 주로 어떠한 논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l�)국민들의 일반적 희망을 반영하여 결정

�-�-
�2�)사법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참조하여 결정

�-�-
�3�)집권층 및 정치인들의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

�-�-
�4�)주로 대통령의 독단적 결단에 따라 결정

�-�-�-
�5�)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주기에 따라 결정

�-�-
�6�)잘 모르겠음

�5 귀하께서는 현재의 뽕사면권 행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

�1�) 그렇다
�-�-

�2�)그렇지 않다
�-�-

�3�)잘 모르겠다



�2�0�6 사면제도의 현황과 재조명

�6 귀하께서는 현행 사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머
�-�-

�l�)그렇다
�-�-

�2�)그렇지 않다
�-�-�-

�3�) 잘 모르겠다

�* 위 �6번 문항에서 “그렇다
�n
라고 대답하신 분은 아래 문항에도 답변해 주십시오 .훌

�6�-�1�. 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법률조항은 어떤 조항이라고 셈각하십니까�?

�(주관식 �:

�7 귀하께서는 특별사면 결정에 있어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口
생각하십 니까 �?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3�)잘 모르겠다

�* 위 �7번 문항에서 “그렇다
�n
라고 대답하신 분은 아래 문항에도 답변해 주십시오 �.�4

�7�-�1 사법부의 개입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관식 �:

�8�. 다음은 향후 뜩별사면제도가 나아가야 힐 방항과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8�-�1�.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 사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해야 한다 口
�-�-

�l�)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8�-�3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사면 대상을 소수인어�l 행해야 한다 口
�-�-

�1�)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8�-�4 그 밖의 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口
�(주관식 �: �)

�9�.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l�) 남성 �-�-
�2�)여성 口

�[�]�1�0�. 귀하께서 속하신 연렁대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
�1�) �2�0 대

�-�-
�2�)�3�0대

�-�-
�4�)�5�0대

�-�-
�5�)�6�0대 이상

�-�-�-
�3�) �4�0대

�-�-�-
�1�) 판사 �-�-

�2�)검사 �-�-
�3�)변호사

〔�]
�-�-

�4�)법대교수

�1�1�. 귀하의 활동 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2 귀하의 법조 관련 근무연수 �(혹은 학위이후 경력 �) 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
�-�-

�1�)�5년 미만
�-�-

�2�)�5년 이상 �-�1�0 년 미만

�-�-
�3�)�l�0년 이상 �- �2�0 년 미만

�-�-�-
�4�) �2�0년 이상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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